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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계 한국지방행정학회 학술세미나 인사말씀

   

  2013년 6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개최되는 2013학년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

의 일환으로 한국지방행정학회는 동년 6월 28일 오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지방행정의 갈등과 통합 및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라는 주제로 하계 학술대

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의 8분과에서는 오현순⋅김영곤의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투표제도 개선”, 현

대용⋅배수호의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의 효율성 연구,” 신유호⋅최정우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도형의 “창

원시 공공자전거 정책의 영향분석” 등의 주제발표가 있고, 이에 대해 홍성우, 노영

우, 정원희, 양기근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4회의 9분과에서는 네모토의 “재해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

력방안,” 강창민⋅정원희⋅양기근의 “무기계약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방안 연구,”

김광구⋅이호규⋅최은미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협의체 형성 동인에 관한 연구,”

이동규⋅하민지의 “참여예산제도의 거버넌스적 접근” 등의 주제발표가 있고, 이에

대해 이주호, 소재진, 김예승, 김주경 등의 토론이 있게 됩니다.

특히 여러 면에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우리 학회의 하계학술대회를 풍성하

게 치룰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그 동안 연구하였던 내용들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여 주시는 분들과,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또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본 학회의 하계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학회

회원들께도 아울러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 학회의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취지가, 제한된 시간과 주어진 여건 하에

서도,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치열한 토론과 학문적 관점들이 막힘없이 교류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학문적인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3. 6. 26.

한국지방행정학회장 최 재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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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려왔다. 특히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대 받았다. 하지만 정작 주민투표가 시행된 이후 갈등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갈등을 부

추기는 역설적 기능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주민투표제도가 주민자치라는 

직접 민주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정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주민투표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으로 시민참여의 

숙의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설계의 

문제점과 경주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숙의의 조건과 분석틀로 제시된 공개성, 평등성, 다양성을 중심

으로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법 설계 자체와 그에 따른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불공정과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주민투표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숙의 과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

여하는 숙의 과정의 운영 및 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민투표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숙의 민주주의, 주민투표제, 경주 방폐장, 공공갈등, 국책사업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숙의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오현순(경희대학교)․김영곤(경희대학교)

Ⅰ. 서 론

1987년 민주화를 거쳐 1997년 정권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대의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시민사회의 무수한 요구가 분출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양성화 되면서 현재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갈등이 확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갈등 조정 실패 측면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갈등은 억압되었던 사회적 욕구나 불평등한 정치·경제적 부조리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

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는 측면에서 갈등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공공사업이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공공정책 및 사업에 의한 사회적 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광구, 2008).

공공갈등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대중에게 공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공사 등

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 또는 주민들과 이해나 가치가 상충하면서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박태순, 2011). 공공사업의 입지에 따른 경제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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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의 차이, 공공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공정

한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부재와 투명한 정보의 차단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첨예화 되는 이유 가운데 핵심은

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서 결과에 치우친 나머지 공공정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집행되기 일쑤이다.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와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토의 참여 구조, 운영 및 관리 주체의 독립성 등이 충족되어

야 할 것이다.

공공갈등에 있어서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과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해소, 법적 소송을

통한 해결(박태순, 2011)은 갈등이 증폭되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민들이 공

공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제도로서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진행되는 주민투표

는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민소환, 주민발

의제도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주민투표 제도는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앞서 지적한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대로 담

보하고 있는지의 문제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민투표법 설계 자체에 불

공정성하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

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과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 이후 세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제가 실시

되었다. 부안에서 방폐장 입지선정에 실패하자 정부는 2005년 진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하였고, 2007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

다. 이는 1986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실패한 정책이 주민투표를 통해 성사

된 것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방식으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간 투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채경석, 2009).

그러나 2005년 경주에서 실시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결

정과정부터 찬반 운동과정과 투표 진행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였다. 특히, 정

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책에 대해 주민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주민투표기간 이전부터 정책 홍보 활동에 투입되었고, 이는 이후 관권선거 시비를 불러일으

키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민투표 이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방폐장 건설의 필요

성을 역설했고, 방폐장 부지선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방폐장 건설의 안전성과 부지

적합성은 주요 논점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방폐장 부지적합성, 안정성

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투표라는 제도 도입을 통해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기는 했으나, 과정

적이고 숙의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서 실질적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했다(진상현, 2008). 즉, 정부가 중요하게 여겼던 국민참여와 절차적 합리성이 형식적인 부

분에만 머물러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현재의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갈등사안을 해소하

는 데에도 제도적·절차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실질적인 절차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안에 대한 중요

한 결정에 대해 주민의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제에 의거해서 숙의 과정의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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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의 조건을 제시하고, 둘째,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한 사례분석틀을 기반으로 분석하며, 셋째,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다음 결말을 맺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국책사업과 공공갈등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고, 타 분야의 갈등과는 상이한 특징을 지닌

다. 따라서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공공갈등의 원인과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은 공공

갈등의 구조적 이해에 기본이 되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맞는 갈등관리방안의 모색과 이

론적 배경의 구축을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공갈등을 ‘공공정책

(법령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해관계의 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갈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한 타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모든 공공갈등에는 다음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하나

의 이해관계자로서 포함된다는 점, 둘째, 다수의 주민이 또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로 포함된

다는 점, 셋째,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박홍엽, 2011).

Amour(1991)는 지역개발이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첫째, 비용-편익과 관련된 경제적 요소, 둘째, 부정적 영향 및 기피시설의 위험성 등

기술적 요인, 셋째, 반대자의 배제 등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이다. 또한, 공공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님비현상, 부족한 공공관계, 결점이 있는 입지선정 절차 등의 세 가지를 갈등의 원

인으로 지적하였다(박형서 외, 2004: 16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시설 입지 갈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입지에 따른 경제적 이해타산으로, 입지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와 재산적 가치의 이해 여

부, 토지이용의 제약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둘째, 생활의 편리성에 대한 영

향으로, 입지에 따른 소음, 교통 혼잡, 안전, 직접적인 환경공해 등의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와 시설 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있다. 셋째,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차

이점으로, 이는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 절차와 추진에 대한 불만과 정보차단 등이다(채경석, 2008).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책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가가 주도적

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대다수 국민들이 수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국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정책에 대한 참여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임재형, 2006). 최근의 국책사업에 있

어 공공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는 원인으로는 공공사업을 신속히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중

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절차의 불공정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토의 과

정의 보장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숙의 민주주의1)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으로써 제안되었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대의

1) ‘Deliberative democracy’를 우리말로 ‘숙의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 ‘토론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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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틀을 확장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의제 민주

주의는 선거 과정을 통해 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확인하고 이를 기

반으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선호집합적 민주주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집합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동일한 가중치로

취급하여 합산한 결과물을 집합적 이해관계로 정의하고 있다(정규호, 2005). 그러다보니 다

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증

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수 의견은 배제되고 특수 이익집단의 의견들이 정치과정에의

참여에 용이하고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이나마 제도적 틀을 갖추었기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민의를 대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보다는 소수

의 이익 또는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갈등사회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론과 성찰 과정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찾기 위하여 숙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논자들의 이론들을 토대로 숙의 민주주의 현

실 적용을 위한 숙의 조건을 제시해 보겠다.

숙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함께 참여자들의 자기

성찰적인 자세에 기반 한 진정한 숙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제

공과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 선호의 전환을 동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합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규호, 2005).

Rawls(1993)와 Cohen(1997)은 숙의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인 이성적 논의(public reasoning)’를 토대로 한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Cohen, 1997:

72; 김명식, 2004; 정무권, 2011: 56에서 재인용). 이는 시민들이 다원주의사회에서의 일원으로

서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며, 서로의 이성적 논의 능력과 논의 결과에 따라 행

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무권, 2011). 이들은 숙의적 절차만으로는 정

당성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적 이성과 같은 외재적 규범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Christiano, 1997; Gaus, 1997; 정규호 2005). 특히 Rawls(1973)의 경우 공적인 이성에 의한 공

정한 판단은‘ 본원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 서야 가능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정적 조

건으로는 ‘무지의 베일(a veil of ignorance)’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한다. 즉 베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Cohen(1997)은 숙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배제시키는 어떠한 사전조건도 없어야 하며, 숙

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한편 기존의 권력과 자원의 배분이 숙의에 기

여하는 기회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정책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

든 사람들이 숙의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에 배제되는 집단

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정정화, 2011: 580에서 재인용).

공적 이성이라는 규범이 전제되어야 정의론에 가까운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Rawls와 달리 Habermas(1996)는 생활세계의 공공영역(public sphere)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

통이라는 절차를 강조한다. 숙의 영역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의 확장을 강조(정규호, 2005)

하며 권력에 의한 왜곡이 없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장에서의 공적 심의의 조건을 ‘이상적인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이라 부른다.

Rawls와 Habermas는 이상적 절차의 조건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유(freedom), 평등

(equality), 공개성(publicity)이 중요한 규범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정무권,

2011). 그리고 모두 ‘참여’와 ‘숙의’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정규

로 부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심사숙고와 논의의 의미가 담긴 숙의 민주주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  5  -

호, 2005).

Gutmann & Thompson(1996)은 현실세계의 다양한 이익, 의견, 선호들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숙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론적 기

준과 실용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고, 상호성(reciprocity), 공개성(publicity), 책

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Gutmann & Thompson,

1996; 정무권, 2011).

Young(1996)과 Dryzek(2000) 등 성찰적 심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심의를 통한 합의형성 과

정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는 다양한 가치체계에 기반 한 행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서로의 차이

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진행되는 활발한 토론과 논쟁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정규호, 2005: 43

에서 재인용)고 강조한다.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신속한 합의 도출을 강요할 경우 배제적

이고 억압적인 권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숙의 과정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에 기반 한 차이들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인 공공정책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Hunold(2001)는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원

칙을 토대로 공개성(publicity), 평등성(equality), 포괄성(inclusiveness)을 피력하고 있다.

Weeks(2000)의 연구에 의하면, 숙의 과정에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성별, 인종, 지

역, 계급,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대표성 있는 다수의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한

다(정정화, 2011: 580에서 재인용). Fishkin(1991)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적 평등과 심의

과정을 강조한다. 정치적 대표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다수에 대한 독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대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토론의 과정들이 선거 과정에 반

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면(face-to-face)적인 특징은 사라져가고 토의 과정이 경시되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공론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면대면 토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국민 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확률표집 기법을 이용한 공론조사를 제안한다(오현순, 2008).

이처럼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지점은 참여 기회의 평등성과 자기 성찰적인 숙의라고 집약

해 볼 수 있겠다. 우선적으로 개인이나 집단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참

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 없는 숙의는 불가능하다. 보통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참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분명한 것은 참여 및 정보의 개방성과 평등

성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적인 숙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특수한 이해관계들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

은 충분한 정보와 숙의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에 대한 성찰과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논의 사안에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숙의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역할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의 공

공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참여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를 배

제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현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Rawls(1973)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숙의 조건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한 유형이

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의 선호의 전환 동반도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성찰

적 숙의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자기 이해관계를 자유롭게 표출하면서도 다양한 개인과 집

단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폐쇄적인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에 대한 선입견과 자기 이익적 관점을 가급적 괄호 안에 넣고 공동의 이

익에 대하여 자발적인 심사숙고 과정을 거친다면 선호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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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referendum)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199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

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주민투표법을 제

정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주민투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29일에 통과하여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

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

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제의 도입 배경에는 주민의 참여욕구 분출과 함께 사실상의 주민투표가 시행되고

있었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실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2)

주민투표의 개념은 각 나라의 역사와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주민투표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접 결정

하는 제도”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쟁점에 관해서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찬-

반 등의 의사 표명을 행하고 다수결에 의해 쟁점의 귀추를 결정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정의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

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입법 또는 중요 안건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쳐 그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주민에게 유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신봉기, 2001; 박대종, 2012).

류호상(2001)은 주민투표의 4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주민투표는 관련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므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여론의 근사치를 알려주는 일반 여론

조사와 구분된다. 둘째, 주민투표는 미리 정해진 응답, 즉 흔히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선택해

야 한다. 셋째, 주민투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적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를 뽑는 선거와는 구별된다. 넷째, 주민투표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투표에는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적 주민투표 이외

에 자문적 주민투표, 정책방향제시적 주민투표 등을 포함한다.

주민투표제도의 기능으로는 첫째, 주민 자신이 결정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민주적

인 정당성을 부여한다(Gräser, 1972, 류호상 2001). 둘째,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민주의식

과 시민성 제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입법이나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예방하는 통제적 기능과 함께 갈

등 해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투표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를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간과될 경우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갈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첫째, 정책을 제안한 자는 정책 결정의 지연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책사업인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사업 실시를 결정해 놓고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다보면 정책결정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을 야

기하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주민투표를 위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이익 사업인 경우 그 이익에

2) 주민투표법 제정 이전에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투표가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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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주요 내용

방폐장

갈등과

민주주의의

관계

장원석

(2002)

환경의 이념과 현대 민주주의의 관계를 네 가지 논의영역(①생태주의와

민주주의는 결합 가능한가? ②민주주의의 유형과 환경문제의 해결은 어떠

한 관계를 갖는가? ③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어떠

한 의미를 갖는가? ④지역통합기구의 출현이 녹색민주주의에 대해서 부과

하는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함

홍성태

(2004)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을 사례로 반생태적인 원자력 발전을 반민주적인 방

식으로 추진하면서 참여민주주의와 분권민주주의를 내거는 것 자체가 모

순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모순을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관점에

서 사려보고, 생태민주주의를 추구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함

주민투표를

기초로 한

윤순진

(2006)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주민투

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

해당되는 집단들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며, 투표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조직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수 이익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의 합리적 선택을 위하여

투표 이전에 정책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평등한 권력과 자원을 가진 주민들은 무비판적으로 설득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정

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주민들의 낮은 민주성과 성숙도, 그리고 전문성의 부재로 인하여 불

합리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

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 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표에 참가하는 주민

들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직접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 할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교하지 못한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했

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관권, 금권 선거

가 비민주적이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민투표제의 한계는 주민들의 낮은 민도 때문이 아니라 주민투표제도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법적 내용을 정교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과 주민투표를 이용해서 국가정

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민주성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

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그 한계라는 것은 주민투표제도가 주민자치라는 직접 민주주의

의 본질을 벗어나서 정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 수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기능에 맞춰

진 제도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 선행연구 검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국책사업의 추진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참여민주주의 정치이론으로부터 유래되어 행정과정의 참여, 정책과정의 참여에 관한 이론에서

부터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가 해당되는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연구는 ①방폐장의 갈등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

한 논의(장원석, 2002; 홍성태, 2004), ②주민투표와 같은 제도화된 참여제도를 기초로 하는 갈

등 해결에 관한 논의(윤순진, 2006; 노진철, 2006; 주성수, 2007; 차성수·민은주, 2006), ③주민

투표제도의 문제점을 문석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한 논의(하승우, 2006; 김도희, 2006; 이

상민, 2012;, 최봉기, 2006; 이용우, 2003), ④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입각한 방폐장 선정과정

의 분석(김흥회, 201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이상의 분류대로 논의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선행연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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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해결

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진행이 관련정보의 균형 잡힌 제공은 물론

활발한 논의와 숙의와 과정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형식적 차원에 머물

렀다는 한계를 노정함

노진철

(2006)

경주, 군산, 포항, 영덕 지역주민들이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저항에서

수용으로 급격히 선회한 이유는 지원특별법의 법규범화에서 비롯된 정부

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주민투표라는 집단적인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도입

에 있음을 분석하고, 정책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구조적인 불일치에서 비

롯된 당사자의 자기결정의 한계를 밝힘

주성수

(2007)

주민투표가 과연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인지에 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경주, 군산, 포항, 영덕에서 실시된 방폐장 주민투표의 과정

과 결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는 보충성과 균형성이

확고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목표 측면에서

도 실패한 사례로 나타남. 이러한 결점 보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동등

하게 참여해 심의적 결정을 하는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차성수·

민은주

(2006)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성찰과 심의

과정의 생략으로 보고, 환경문제와 민주주의 담론의 발전방안을 성찰과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할 것을 제안함

주민투표제

의 법적

개선방안

모색

하승우

(2006)

부안과 경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비교하면서 주민투표제도를 민주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현실화하고, 선거관리위원

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투표운동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정보를 투명하

게 공개하여 공론장을 구성하며, 주민투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때에만 주민투표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음

김도희

(2006)

주민투표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방폐장 입지를 둘러싼 경주시와 울산

시의 정부간 갈등의 전개과정 분석을 통해 주민투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

함.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 여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주

민투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분석과 주민투표법 내용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이상민

(2012)

현행 주민투표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에 입각하여 그간 우

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네 가지 주민투표 사례(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청

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포항·영덕·군산·경주 방폐장 입지, 서울시 무상급

식 지원범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민투표법의 재정립과 개정을 통한 정

교한 법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함

최봉기

(2006)

경주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전국 4개 지역 동시주민투표 사례를 통해 나타

난 주민투표법의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실태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 후 합

리적인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의한 경쟁적 주민투표제도의 개선’과 ‘투표실

태를 반영한 기존제도의 개편과 확충’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함

이용우

(2003)

2003년 정부가 입안한 주민투표법(안)에 대해 기존 국민투표법과 각 정당

에서 제출했던 법안들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주민투표 남용 소

지’, ‘자문형 투표제’, ‘주민투표 실시구역’, ‘주민투표 관리기관’, ‘벌칙규정’

의 측면에서 도출하고, 각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시함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적용

김흥회

(2011)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이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던 방폐장 선정 과정을 해

결하는데 규범적 모델로서의 한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방폐장 선정 과정

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비협력적이고 숙의적이지

못한지를 설명하는데 유효하였음

이상과 같은 다양한 분석과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의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의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주민투표제도를 기초로 한 환경갈등 해결과 관련

한 연구들은 현 주민투표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폐장 입지선정 갈등의 과정과 원

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숙의의 관점에서 주민투표제도에 대하여 제기되는 주요 비판에 해답을 주기에는

관련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방폐장 입지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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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조건 현행 주민투표 분석틀 경주 주민투표 사례분석틀

총괄
공정성과

민주성

-충분한 정보제공 및 숙의 절차

의 강제 조항 여부

-숙의 과정 운영 주체의 독립적

인 운영 주체 구성 여부 조항

-숙의 절차는 이루어졌는가(기간,

횟수 등)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였는가

-숙의 과정의 운영 주체는 독립

적이었는가

공개성
정보 제공의

투명성

-정보 공개 투명성 관련 강제 조

항 여부(범위, 내용 등)

-대다수 일반시민들에 대한 공개

에 관한 강제 조항(숙의 과정과

내용, 정보 제공, 숙의 결과 등)

-공공정책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예산,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 투명하게 제시되었는가

-정책 사업의 찬성과 반대 의견

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시

되었는가

-숙의 과정이 대다수의 일반시민

에게 공개되었는가(인터넷, 방송,

공보지 등)

평등성

숙의 과정

참여의 기회와

권한의 평등성

-숙의 과정 참여자들에 관한 조

항(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열린 참여, 평등한 참여에 관한

조항 여부)

-찬성과 반대에 관한 정보의 균

-숙의 과정에 주민들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었는가(동원형 vs

열린 참여 기회)

-숙의 과정에 의견을 달리하는

이해당사자 또는 전문가들 간에

주민투표제의 발전방안을 숙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본 논문은 앞으로 있을 유사

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분석틀의 설정: 주민투표제와 숙의 민주주의의 접목

현행 주민투표제도가 직접 민주제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숙의 절차와 주민투표 운영 및 관리 주체의 독립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주민투표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합

리적인 선택과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투표제도의 중요성은 선호집합적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 간의 경쟁적 거래가

아니라 숙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찬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숙의 절차를 보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충분한 정보

가 제공되고 여러 소지역에 걸쳐서 수차례의 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전 숙의를 위한 운영 및 관리 주체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단체)의 참여와 그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와 의사결정의 공정성, 민주성, 합리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참

여하는 자나 기관이 특정 이익에 편중되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경우 정부와 심의 참여자 간의 정보의 비

대칭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 주체의 구성과 심

의 과정에 대한 정교한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금권, 관권 선거 등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하다.

이러한 원칙과 지금까지 살펴본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주민투표제도에

있어서의 숙의의 조건과 그에 따른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숙의의 조건과 경주 방폐장 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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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운영 및 관리(설명회 개최자, 정

보제공,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

정에 있어서 정책 제안자가 아

닌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조

항 여부

평등하고 균형 있는 정보가 제

공되었는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집단)의 평등

하고 민주적 참여가 이루어졌는

가

다양성

다양성과

차이에 따른

자유로운 의견

교류

-다양성을 보장할 숙의 절차의

구체성 여부(토의 규칙 등)

-다양한 의견과 차이가 억압받지

않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자유로

운 의견 교류 등이 이루어졌는

가

1) 공개성

공개성은 행정기관들이 공개토론과 숙의를 위해 제안하는 정책이나 규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무권, 2011). 국책 사업인 경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예산, 사업

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이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책사업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숙의 과정 및 결과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인터넷, SNS, 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주민투표제도 분석

인 경우 정보 공개 범위 및 내용 등 투명성 관련 강제 조항과 대다수 일반시민들에 대하여

정보 제공 및 숙의 과정, 그리고 숙의 결과 공개에 관한 강제 조항이 명시되었는지 살펴봐

야 한다. 경주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방폐장 유치 시설 관련 찬성과 반대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숙의 과정 및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평등성

숙의 과정에서 참여 기회와 권한의 평등성은 절차적 공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추진기관의 의견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원형 참여가 아닌, 인구학적 통계에 의한 주민대표성을 고려하여 모든 시민

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과 시민 간의 평등한 참여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과 같이 한다. 정책제안자 또

는 거대 이익집단으로 참여가 제한되면 공정성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운

영 및 관리에 있어서 중립적 인사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직접적인 숙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및 포괄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숙의 과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은 권력과 자원 배분의 형평

성이다. 국책사업인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 지방정부가 실시하게 되면서 권력과 자원

배분의 편향성이 나타난다. 행정기관의 엄청난 자금과 조직력,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일반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쉽게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의 기회와 권한의

평등성, 의견을 달리하는 이해당사자 또는 전문가들에 의한 평등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3) 다양성

다양한 의견과 차이가 억압받고 배제되지 않고 정책 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류 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갈등은 사적 이해 간, 사적 이해와 공적 이익간의 의견불일치로 발

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서로 상이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위치해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는 다수의 토론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참여 주민들의 균등한 발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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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정보제공자들의 균등한 발표 및 답변 시간 등 정교한 토의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다양성 인정을 통한 협력 과정은 자기 이익적 관점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숙의의 과정을 통해 정책제안자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지와 폭넓은 참여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장은 성찰성과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적 덕성 배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민의

가 반영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특히 운영 및

관리 주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금권 및 관권 선거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Ⅲ. 주민투표제를 통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경주 방폐장의 입지선정 추진과정을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앞선 이

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숙의의 조건인 공개성, 평등성, 다양성의 사례 분석틀에 입각하여 숙

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투표제도 자체 설계상의 문제점과 실제 경주 방폐장 입지 사례에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입지선정 추진과정

2004년 12월 1일 부로 부안의 방폐장 후보자격이 종료되자 12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

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하여 처리장을 2008년까지 건설한

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또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중·저준위폐기물처리장에 임시로 저

장한다는 기존의 방식을 백지화하고, 시민단체, 국회, 정부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입지선정절차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하였다. 정부가 선정한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지, 아니면 유치청원을 낸 지역에 대해 주

민투표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었다(채경석, 2008).

이후 2005년 1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에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에관

한특별법제정안」을 의결했다. 3월 2일 「중·저준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1일에는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등 관련 부

처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3). 또한, 유치지역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인상, 공사입찰

자격제한,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개발 특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3월 23일 경주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유치 움직임이 나타나자 경주시의회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기

로 결정하였다. 특히 그동안 원자력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던 ‘경주핵대책시민연

대’가 유치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4). 이 사건을 계기로 3월 28일 경주의회는 의

3) 본 지역위원회에서 유치지역 선정절차를 유치공고→유치청원→예비신청→주민투표→후보지 선정으로 결정하였
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유치지역 선정지침과 절차를 공고하면, 유치후보지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예비신
청을 하고, 신청지역 중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최고의 찬성률을 확보한 지역을 방폐장의 입지로 결정한다
는 것이다(김영종, 2005).

4) ‘경주핵대책시민연대’는 “죽어가는 경주경제와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금 3000억 원+α 의 인센티브가 
주어진 원전센터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주와 시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는
데, 이것은 시민단체 또한 무조건적으로 원자력의 위험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경제적 혜택을 통한 지역발전
에 무게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정성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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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간담회를 통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재적인원 24명 중 15명의 찬성 결과에 따라 방폐장

유치찬성의 입장을 갖고 방폐장 유치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다(김현정,

2007).

6월 16일 정부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방폐장부지선정위원회, 한국수력원

자력의 공동명의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내

고 방폐장 부지선정절차 및 일정, 심사기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을 발표하였다. 이후

8월 19일 산업자원부와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는 포항, 울진, 영덕, 삼척 등 4곳이 중·저준

위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 군산, 포항, 영덕이 최종적으로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고 9월 15일 경주시장, 포항시장, 군산시장, 영덕군수, 산자부장관,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 발의는 10월 4일 이후, 주민투

표는 11월 2일에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4개 후보지역은 10월

4일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다(채경석, 2008).

2005년 11월 2일 마침내 경주, 군산, 포항, 영덕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를

보면, 포항에서는 유권자 중 47.7%가 참여해서 67.5%가 찬성했고, 경북 영덕에서는 유권자

중 80.2%가 참여해서 79.3%가 찬성하였으며, 군산에서는 유권자 중 70.2%가 참여해서

84.4%가 찬성했다. 마지막 경주에서는 70.8%가 참여해서 89.5%가 찬성했다. 결국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지역에 방폐장을 유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경주가 최종적인 방폐장 유치

에 성공하였다.

<표 3> 방폐장 주민투표 투표결과

구 분 투표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율

군산 196,980 138,192 70.2% 84.4%

포항 374,697 178,586 47.7% 67.5%

경주 208,607 147,636 70.8% 89.5%

영덕 37,536 30,107 80.2% 79.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2. 숙의관점에서의 주민투표제도 설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투표법에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규정되어 있다. 주민

투표법에서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조항은 제4조(정보의 제공 등)와 주민투표관리규칙 제5

조(주민투표 설명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

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

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라 주민투표관리규칙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 등)와 제7조

(주민투표공보)에 숙의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5조 ①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등은 옥내에서 관할위원회 및 주민

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 시 군위원회가 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 시 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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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개최하는 설명회 등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 방송하는 때

에는 당해 방송권역별로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위원회마다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설명회 등은 찬성 반대운동 대표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신고한 자가

설명 토론자로 참여하여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거나 상호 토론하는 형식

으로 진행한다. ③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설

명회 등의 개최일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개최일시와 장소, 설명 토론자의 수,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

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찬

성 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알려야 한다.(~ ⑨)

제7조(주민투표공보) ①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는 주

민투표안의 내용, 찬성 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출하는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

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⑩)

1) 공개성에서의 문제점

현행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에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수단적 측면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주민들이 숙의 과정에서 알아야 할 국책사업의 목적과 필요

성, 관련 예산,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등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정부의 투명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항의 내용에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를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토의 과정의 실황 중계

및 토의 결과 공개 등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평등성에서의 문제점

현행 주민투표법은 평등성의 관점에 있어서도 제도 그 자체로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민투표법 제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주민들에게 편향된 정보만이 제공되는 것에 대

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날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된 사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가 정보제공을 빌미로 찬성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보제공과 투표운동의

구분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보제공과 관련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특정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 찬반운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더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하승수, 2005).

3) 다양성에서의 문제점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진정한 숙의를 위해 주민들의 다양성을 보장할 숙의 절차가 구체적

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주민투표규칙 제5조 항은 “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등은 옥내에서 관할위원회 및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 시 군위원회가 각 1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 시 군위원회가 개최하는 설명회 등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 방송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권역별로 해당 종합유선방송사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위원회마다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회 이상이라는 규정은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 1회만으로 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견들의 표출과 개진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민투표의 기본 취지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직접참여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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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자발적인 협

력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론의 장

을 구성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견 개진의 장을 넘어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횟수의 토론회 개최를 법적으

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경주사례에서의 주민투표제도 적용의 문제점

1) 공개성에서의 문제점

주민투표제도 도입의 주요배경은 지방의 현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투표 제도는 그 내용

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투명하게 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본질이 훼손되고 오히려 지

역주민의 갈등을 키우는 등 주민투표제도의 본질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경주에서도 방폐장 입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뒤 중앙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

법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해서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자극했다(하승우, 2006). 주

민들이 찬성·반대에 관한 정보의 입수와 토의에 참여하여 자기 지역의 장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방폐장 건설 지지자인 정부 측의 3천억 원 지원 등의 선전에 동원되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민관합작의 결과를 보여주었다(주성수, 2007).

즉,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들은 능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설득과 홍보의 대상이었다. 정

부에 의해 주민투표의 안건은 방폐장 자체가 아니라 지역발전으로 변했고, 방폐장의 안전성

과 부지선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파괴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이루

어지지 못했다. 공개성의 원칙이 결여된 주민투표는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방폐장 부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인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적 통제일 것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단계마다 주민참여를 위한 시민포럼과 주민투

표를 실시한 후, 지방의회가 방폐장 부지선정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특히 정보공개, 주민감시, 설명 등 주민참여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다(이필렬, 2004; 차성

수·민은주, 2006).

하지만,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들은 정치·경제적인 기존의 이해관계와 권

력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관권·금권·지역주의에 기댄 선거가 아닌, 자율적인 시민참여

와 신뢰에 기반한 숙의과정에 있었다면, 시민사회영역에서 공론의 장을 통한 비판적 담론이

활성화 되고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차성수·민은주, 2006). 경주 사례에서 살펴

본 문제점 해결과 앞으로도 지속될 국책사업에의 주민투표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란

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2) 평등성에서의 문제점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은 주민투표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진행이 관련정보의 균형 잡힌 제공은 물

론 활발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숙의과정은 설명회 정도로 그쳤고, 일반주민의 평등한 참여이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주민투표제가 형식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로서의 효과를 거두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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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관련된 정보의 충실한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입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

정도나 요구되는 부지안전성 정도, 경제적 지원의 활용계획, 부지선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이것을 기초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

측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윤순진, 2006).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 및 관변 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 편파적이었다.

경주시는 민주적인 정책결정협의체의 일원이라기 보다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정책결정 구조

의 틀에서 여론형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상당한 권위와 자원을 동원하였다(김흥회, 2011).

경주시청은 당시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방폐장 유치를 찬성

하는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였다5).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주시 의회가 중심이 되어

92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추진단을 조직해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젊은 층에 접근하

고자 하였다. 지역 언론사들 또한 찬성 쪽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다. 예를 들어 유선

방송사인 경주신라케이블 방송은 35일간 총 210회에 걸쳐 ‘방폐장 외국 운영사례 홍보물’,

30일간 총 180회에 걸쳐 ‘새로운 희망을 약속합니다’라는 홍보영상물을 방영하였다. 또한 백

상승 경주시장은 8월 11일 방폐장 유치 선언 이후 각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며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폐장 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경주시, 2006; 정성균, 2009: 80에서

재인용)6).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반대 측의 입장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기 어려웠다. 방폐장 유

치 반대 활동은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 현수막 부착, 방송토론 참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 일부가 시가지에서 ‘3보 일 배’를 하면서 시민들

의 반대 동참을 호소하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띄었다. 이렇듯 방폐장 유치는 불가하다는 일부

출향인사와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문화예술계 및 소수학자들의 목소리는 적절한 전달방

법을 찾지 못하고 소리 없는 의견으로 파묻히고 말았다(김영종, 2005). 이렇듯 한 쪽의 입장

만이 압도적으로 홍보될 경우 주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숙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하승우, 2006).

3) 다양성에서의 문제점

경주 방폐장 유치과정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균형성,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균형

성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찬반 양측의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찬반

양측의 토론이나 운동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윤순진, 2006), 이러한 정보제공의 불투

명성과 편파성으로 인해 다양성에 입각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주민들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횟수를 두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지만, 경주의 경우 주민들 간의 대화와 신중한 토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바로 치열한 찬반운동으로 돌입함에 따라 같은 지역주민 사이의 대화조차 차

단되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였다(주성수, 2007). 현행 주민투표법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

일)를 살펴보면 투표 발의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투표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과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경주 사례에서는 Leach(2006)가 말하는 포함성, 대표성, 비편파성, 투명성, 신

5) 경주의 경우 15억 원의 예산이 유치찬성운동에 편성되었고, 투표운동자금에 대한 규제가 없어 찬성하는 쪽에
서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하승수, 2005).

6) 그 밖에도 택시 및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는 특별법에 의해 주민 여러분의 동의가 먼
저입니다’라는 외부광고를 실시하고, 중·저준위 방폐장 홍보관을 시내중심인 황성공원 내에 설치하였다. 중앙
시장 사거리, 경주역 앞,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장, 보문 상설국악공연장 등에 홍보영상물을 방영하고 주민투표
의 절차 및 특별법의 내용이 담긴 홍보자료를 배부하였다. 또한 경주신문, 경주타임즈 홈페이지의 배너광고,

동영상 광고를 실시하였다(정성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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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결정, 합법성과 수권의 일곱가지 민주적 이념, 홍성만·이종원(2009)이 말하는 협의체에

서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인 이해당사자의 포괄적 참여, 민관

중립적 토의구조 합의원칙의사결정규칙, 공개적 토론구조, 정보공유학습기제 등을 찾아 볼

수 없었다(김흥회, 2011: 167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경주 방폐장 입지선

정 과정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숙의과정의 3가지 조건인 공개성, 평등성, 다양성이 제대

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Ⅳ. 주민투표제의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주민투표제도는 행정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에 대한 주민의 견제 및 통제기

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갈등해결 및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주민투표

제도는 단순 선호집합적인 투표에 머물고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 실시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찬반의견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정

보의 제공과 숙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즉흥적 의사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공정하지 못한 투표 과정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거와 같은 소통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줄어들고 있다

하여도 주민투표가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주민투표법」은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투명하고 균형 잡힌 정보제공을

위해 내용이 정교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주민의 숙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정보의 의한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숙의적 기제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주민투표사안 관련자,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참여 하에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숙의 민주주의 적용 사례

우선적으로 주민투표사안에 대한 공론화와 관련해서 스위스의 사례에서처럼 주민투표토의

(referendum discussion)를 주민투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다7). 이는 주민자

치센터나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주민토론을 실시하는 등 기존

반상회-동 설명회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계통을 통한 설명회 토의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새

로운 토의단위 발굴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유기, 2005).

그렇다면 주민투표법에 숙의 과정을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을까? 여러 방안으로 실시된

국내외 사례들을 우선 살펴보겠다. 숙의 민주주의는 공론조사, 시민의회, 합의회의, 배심원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에서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공론조사의 경우 2007년 부산항만공사

7) 주민투표토의란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에 유권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개적으로 전개되는 토의로, 정책
쟁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정보 수준을 순수 대의민주제의 일반 의원들의 정보 수준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
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편협한 이기적 관심에서 벗어나 공동체 이익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대표들과 정부 관료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민주제의 활용은 주민
의 시민윤리를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며, 대표들과 정부에 대한 효과적 주민통제 수단이자, 투표자들과 대표들 
간의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기인되는 비효율을 줄이는 유력한 방책이다(안성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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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2007) 주최로 부산항만 개발과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

기 위해 진행되었다. 여론조사는 단순하고 즉흥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공론조

사는 공공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토의과정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부산항

만공사에서 진행한 공론조사의 경우 인구통계학을 고려한 무작위로 일반 시민들을 선발하였

고 실제 1차 여론조사와 참여, 심의 과정 후 2차 최종투표에서 무의미한 선호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공공성과 시민성의 배양이라는 학습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찬반 시민배심원제는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는 아니었지만

우리사회에서 갈등해소의 한 방안으로 주목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8)

외국의 경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시민의회(BCCA: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와 덴마크 시민과학회의(DBT: Danish Board of Technology)는 숙의 민주주의

적용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9) 이에 대한 사례는 김상준(2011)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BCCA)는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의회 선거법 개정을 목적으로 주 정부가 소집했다. 단순 다수 득표 선거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의회 선거에서는 전체 득표수에서는 밀리는 소수 득표 당이 더

많은 선거구에서 승리함으로써 다수당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해당사자인 의회가 이 문

제에 대한 공정한 대안을 직접 제출하기 어렵다고 보아 시민의회가 소집되었다. 시민의회의 결정

은 주민투표에 부쳐 선거구 60퍼센트 이상에서의 다수 득표와 전체 투표 60퍼센트 이상의 득표라

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로 승인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BCCA 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세 단계를 밟았다. 1단계는 2003년 8월, 지역·성·연령의 대표성

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마다 남녀 한명씩 무작위로 선택된 200명에게 우편을 발송하였고 2단계는

참여의사를 밝힌 1,441명 중 다시 인구학적 대표성을 감안하여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팅에

초청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실제 참여한 964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거구마다 남녀 한 명

씩을 선발하였다. 이렇게 79개의 선거구로부터 남녀 한 명씩 158명을 선발하고 원주민 2명을 추가

한 160명에 시민의회 의장을 합하여 총 161명이 시민의회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선거로 선출된

전·현직 공직자, 선거 출마자들의 직계 가족, 정당 당직자들을 제외하였다. 시민의회 의원들은 3개

월간(2004년 1~4월)의 학습기간, 2개월간(5~6월)의 공청회 기간, 3개월간(9~11월)의 토의 기간을 거

쳐서 선거법 최종안을 결정했다. 수개월 간의 심의 과정을 통해 여러 법안들에 대한 선호 변경도

확인할 수 있었다. BCCA의 권고안은 2005년 주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전체 투표

의 57.7%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전체 투표 60% 이상 득표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었다.

덴마크 시민과학회의(DBT)는 1985년 출범하여 오늘날까지 덴마크의 환경, 주거, 의료 등 광범한

영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본 회의 조직은 임기 3년의 위원장과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최대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직능대표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이

위원회들은 사안에 따라 시민 패널을 구성하는데 언론이 패널구성을 공지하고 참여자원자 중에서

나이, 성, 교육 수준, 직업, 직업 분포 등을 고려한 무작위 층화 방식으로 선발한다. 지방과 중앙의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 정부, 기업, 심의의제 관련 전문가들 간의 합의 회의(consensus conference)

와 시나리오 워크숍(senario workshop)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시민패널에서 논의된 결과

에 대해서는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고,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회의를 실황으로 중계한다. 이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의회에 전달하고 언론에 공개한다. 여기서 시민패널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검토, 토론할 뿐 심의 의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DBT와 BCCA의 핵심은 공정한 숙의 과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대표성을 반영한 무작

위 추첨 방식으로 토의 참여 시민들을 선발했다는 점이다. DBT인 경우는 다양한 주체들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소연(2006) 참조.

9)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BC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현철(2010)과 김상준(2011) 참조. 덴마크 시민과학
회의(DBT)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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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A는 의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 사안에 대해 발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위임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거법안으로 제시된 여러 법안들에 대한 자발

적 선호 전환도 동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넓은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성찰적

숙의의 가능성이 입증된 사례로 판단된다.

3. 주민투표법 개선 방안

DBT와 BCCA의 사례처럼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구대표성을 감안한 일반 시민들의

공정한 참여와 정보를 제공받고 충분한 심의 기간을 거친다면 합리적인 투표가 가능할 것이

다. 따라서 위 사례를 참조하여 숙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행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를 ‘시민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개정

하고 이 기구는 주민투표가 발의된 다음 날로 하여 주민투표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 이 기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공무원)를 제외한 일반 시민, 중립적인 인사(선거관

리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 전문가, 시민단

체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토의 기구이다.

둘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주민투표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공토론 기간을 보

장하여 주민참여 숙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정보 제공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에의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성, 평등성, 다양

성 등 숙의의 조건을 제시하여 주민투표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국책사업에 대해 찬반 진영 간의 논란으로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

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시민토론위원회는 위원장, 전문위원(정보제공자), 위

원(주민), 사무처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 전문위원, 사무처는 토론과 정보제공 등

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운영, 관리, 그리고 주민투표일자 등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

히 토론과 관련하여 토론일정, 장소, 주제발표 시간 및 맺음말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

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답변의 순서 등 공정한 토론을 위한 진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고 주민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전문위원은

정보제공자로서 숙의 사안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찬성과 반

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등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촉진위원은

토론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공공성, 의사소통론, 주민참여의 의의와 주민위

원의 역할, 토의 규칙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교육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갈등관리 조정가 또는

시민교육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은 토의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숙의 참여자의 평등한 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지역·성·연령 등 인구대표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1차 선발하고, 직접

면접 등을 거쳐서 최종 선발한다.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중심

으로 사무처 직원을 둘 수 있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공무

원과 민간인이 참여한다.

넷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위원회의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최

대 12개월 이하로 운영한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 아래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과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최단 6개월에서 12개월로 토론 기간이 필요하다. 숙의 과정은 일

반적으로 주민토론 기획 → 주민위원 선발 → 교육 → 분임토의 → 학습 → 분임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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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토론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등 주민 투표법  개 정안 

개정
주요 
내용

주민 투표법  제 4 조 ( 정보 의 제공 등 ) 를 ‘ 주민 토론위 원회 구성 과 정보의  제 공 등 ’ 으
로 개정 하고 이에  대 한 자세한  내 용을 명시 함

목적

- 주민 투표과 정에서 의 충분한  정보제 공과 공공 토론 기 간을 보장 하여 주 민참여  
숙의  기 능을 강화 하고자  함
- 공개 성 , 평등성 , 다양 성 등  숙의 의 조 건을 제 시하여  주민 투표제 도의 공정성 과 
민주성 을 제고하 고자 함
- 국책 사업의  찬반 대립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예방 하거나  해결하 는 데  기여하
고자 함

조직
구성

위 원 장 ( 전체회 의진행 ) : 중립 적인 인사 로 위원회  2 /3 이상  찬 성으로  결 정
전문 위원 ( 정보제 공자 )  :  찬반 의견 을 가진 전문 가 , 이해 관계자
촉진 위원 ( 분임회 의진행 ) : 갈등 관리 전문 가 및 시민단 체 활동가
위    원 ( 주민토 론위원 ) : 인구 비례에  의 한 무작위  추 첨 ( 지 역 / 성 / 연령 / 가치 ). 
                        광역  3 0 0 명  이 상 . 기초  2 0 0 명  이 상
사무 처 ( 지 원업무 ) : 한시  계 약직으 로써 선관 위 및 민간인 으로 구성
※  운영  기 간 동안 한시 적 조직 구성

운영
원칙

- 운영 기간 :  최소 6 개월 이상  최 대 12 개월  이 하
- 운영 내용 :  주민토 론 기획 ․ 운영 ․ 관리 ,  주 민투표  사 안에 대한  각 종 정보와  자 료 

제공
- 교육 주체 :  촉진위 원
- 학습 주체 :  전문위 원
- 숙의 과정 :  구 · 시 · 군 별로 주민 토론회  실 시
- 합의 과정 :  전원합 의를 지향 하되 그렇 지 못할 시 과반  승 인으로  결 정

토론
규칙

숙의 참여자의 발언 기회균등의 원칙 ,  정보제공자의 균등한 발표와 답변의 기회 등

임무
권한

합의  또 는 투표결 과 작성 및 내용  공 개
강제 적 효력은  없 고 , 주민 투표에  영 향 미침

활용
토론  과정 인터 넷 및 S N S , 방 송 등을 통 해 실황  중계하 고 이 수단 을 활용 하여 
토론  결 과 공개

전체 토의 →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다른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지역별로 이루어지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숙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공공성, 주민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

한 이해와 참여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찬반에 대한 의견 자료, 시청각 자료, 찬반 의견 설명회

등의 다수의 학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보제공자인 전문위원은 주민토론의 학습

단계와 전체 토의에 참여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균등한 발표 및 답변 시간과 횟수에

따라 설명의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주민토론 외에도 공보, 신문, 인터넷 등에 관련 사안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의사결정권자인 주민위원 또한 토론 참여시 균등한 발

언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과 차이가 배제되거나 억압되지 않도록 하는 참

여 자세에 대한 규칙의 준수와 교육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토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대다수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나마 토의 과정을

체험하고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균등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황으로 생중계 하고,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토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 주민토론 결정안을 작성하고 지자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홈페

이지와 신문사, 기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표 4> 주민투표법 제4조와 주민투표관리규칙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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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방안에 따라 주민투표일을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된 주민투표법 제

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의 투표일을 정하는 주체와 투표일자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 실시된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투표

사례를 ‘숙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주민투표법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실천적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숙

의적 기제의 작동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

써 향후 고준위 방폐장의 건설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여타 국책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민투표방식을 도입한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을 성공적인 정책 집행사례로, 풀

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숙의 민

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주민투표

의 포함여부 만이 아니라 주민투표의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윤순진, 2006).

과거 주민투표의 경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과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

지만 그 과정 전체를 이해당사자나 소수 전문가들이 주도하였고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된 뒤

여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

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 심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공

공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주민투표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시민심의 민주주의제도를 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참여민주주의나 대의민주

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찰과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정책 사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바탕 위에서 심사숙고

하는 정책결정과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학적 지식을 앞세운 전문가 집단의 폐쇄

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판단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

게 된다(차성수·민은주, 2006).

주민투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이

다. 주민투표제도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활용과 투표 참여의 보장, 균형 잡힌 정보에

바탕을 둔 토의 활성화를 통한 ‘공론의 장’ 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아무

리 좋은 제도라도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민투표제도의 현 모습과 대안적인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서의 숙의 민주주의를 논의하는데 있어 충분할 만큼의 사례들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사례들의 세밀한 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한, 아직까지 숙의 민주주의 시각이 정책적 차원으로 까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

으로 숙의 민주주의적 시각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정책으로의 연계방안, 나아가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 모델 구축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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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의 효율성 연구10)

- 통합시와 비통합시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현대용 11 )  ·  배수호 12 )

Ⅰ . 서 론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목전에 두고 단행된 19 9 5 년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나라 지
방행정체제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행정구역제도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 박기관 , 
2 00 7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될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 어려울 것이라
는 예측 하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통합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나 
검토 없이 그 동안 경험했던 불균형 성장과 광역행정의 비능률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시 · 군 통합을 실시하였다 . 
 통합 이후 시 · 군 통합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행정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 00 0 ; 김재홍 ,  20 0 0;  최
흥석 · 정재진 ,  2 00 5 ; 이시원 · 민병익 ,  2 0 06 ) 과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는 분석 ( 김동훈 · 정진헌 ,  1 9 96 ;  경기개발연구원 , 19 9 7;  홍준현 ,  19 9 7;  김대원 ,  
1 99 9 ; 박종관 , 19 9 9;  조석주 · 이재기 ,  2 00 0 ; 이시원 · 민병익 ,  2 0 01 ;  박종관 · 조석주 , 
2 00 1 ) 이 대립하고 있다 . 시 · 군 통합을 지지하는 측은 시 · 군 통합을 통해 행정비용
이 감소하며 ,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구가할 수 있으며 , 지역 통합
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통합시 전체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믿고 있다 . 
하지만 ,  1 9 95 년대에 탄생한 통합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있다 .  또한 통합의 효과를 긍정하는 연구에 못지않게 부정하는 연구 
또한 많다 .  그리고 분석지표 ,  분석기간 ,  분석하는 통계기법에 차이가 있어 통합효과
에 대한 일치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고 본 연구는 1 99 5 년도 시 · 군 통합시를 기준
으로 전 15 년 , 후 16 년으로 총 3 1 년의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의 효과를 분석
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1 99 7 년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중앙정부 주도
의 대대적인 도 · 농 통합 노력을 통해 1 99 5 년대에 탄생된 도 · 농 통합시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  이 논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도 · 농 통합시의 통합 전 · 후 비교를 통해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다 . 둘째 ,  집단 간의 t 검증을 실시
하여 통합 전 · 후의 평균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통합시와 비통합시와의 평
균 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 마지막으로 DI D( d iff er en ce  i n 
d iff er en ce ) 분석을 통하여 통합시가 비통합시에 비해서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

10 )  본  논 문 은 현대 용 의 석사  학 위  논 문 인 「 시 · 군  통 합에  따 른  행 정 비용 의  효 율성  연 구 」 를  보 완 · 발전 한  
것 입니 다 .  

11 )  성 균관 대 학교  국 정 관리 대 학원  박 사 과정
12 )  성 균관 대 학교  국 정 관리 대 학원  행 정 학과  부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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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Ⅱ .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 구 검토   

 1.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행정구역의 통합론은 행정구역을 대규모화 하여 행정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입
하고 행정서비스에 규모의 경제를 살려 비용을 절감하며 광역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통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강병수 · 공병영 ,  2 0 11 ) .
 또한 통합론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살려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  이는 통일적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개별화된 자치단체에 의해 
중복 시행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가 행정서
비스의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L yon s & L owe ry,  1 9 89 ) . 즉 ,  분절적 행
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력확보 곤란 , 격차조정의 곤란 ,  소규모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 이에 따라 행정구역통
합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 확보 , 관할구역간의 형평성 확보 ,  다양한 행정서비
스 제공 , 광역행정의 통합성 확보 , 행정책임소재의 유리한 근거 확보 등과 같은 효
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
  분리론자들은 통합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규모의 경제의 한계와 같은데 , 규모
의 경제가 항상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또한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범위가 다르다 .  즉 기능별로 세
분화된 최소규모를 요구한다 .  다음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통합론은 시 · 군 
통합지역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그에 따른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분리론자들은 설명한다 ( 김병국 · 윤준희 ,  20 1 0) .
 분리론은 조화의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설명하면서 ,  지방자치단체
의 규모는 누출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만큼 커야하고 , 주민들의 선호를 충족시
킬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점에서 적정규모
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Oa tes ,  1 9 72 ) .

2  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시 · 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행정비용 감소 , 재정적 효율성 향상 ,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들 수 있다 . 
 행정비용의 감소는 시 · 군 통합으로 시와 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기구가 
통합되면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그렇게 절감된 행정비용을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김선기 , 1 99 5 ).  또한 시 · 군 통합은 규모의 경제와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
요되는 단위비용 감소를 통해 재정적 효율성을 높여준다 .  특히 지방정부의 공공서
비스 공급권역이 통합되고 광역화되면 조세 혹은 사용자 부담금의 감소라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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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존
재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유익하다
( 이재원 , 1 99 5 ).
  시 · 군 통합은 행정구역을 일치시킨다는 이점도 있고 농촌인 군 지역의 구심점인 
시를 군과 통합시켜 통합시를 출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역을 일치시킨다는 
이점도 있다 . 농촌인 군 지역의 구심점인 시를 군과 통합시켜 통합시를 출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역을 일치시켜 단일 구역 내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통합의 긍정적 효과로 제시되었다 ( 홍준
현 , 1 99 7 ).
 우리나라 시 · 군 통합의 부정적 효과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
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와 군을 통합할 경우 지방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서비스
가 더욱 복잡하고 확대되어 통합시의 지방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수요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행정서비스 공
급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 시 · 군 통합이 되면 이질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 주로 도시위주의 행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통합 이후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서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보다 사회간접자본이 낙후된 농
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 임성일 ,  1 9 94 ) .
 또한 시 · 군이 통합되면 행정의 주민 대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 · 군 통합은 부정
적인 효과를 낳는다 . 즉 우리나라의 시 · 군 통합은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과 규모를 확
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 따라서 
행정의 주민 대응성이 낮아지게 된다 .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압력이 
지역에 가중되면 농촌지역은 무질서하게 개발될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위
험도 있다 ( 홍준현 ,  1 9 97 ) .

3 ) 선행연구 검토 

 아래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통합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들이 있다 .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
었는데 우선 , 실증분석에 있어서 분석방법이 평균비교와 DE A 분석방법에 많이 국
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  최근에서야 패널분석을 한 연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이기에 단기간으로 분석한 평균비교와 DE A 분석으로 시 · 군 통
합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는 장기간 시계열 분석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기존 선행연구에서 대
부분의 분석 기간이 2~3 년 ,  6 년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통합효
과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1 9 95 ~20 0 0 년까지의 통합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통합의 효과가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20 0 5 년 이후에 통합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통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합직후 뿐만 아니
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효과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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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분석방법 변수 시기

김동훈 ·
정진헌
(1 9 96 )

X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행정기구수 변화
- 공무원정원 변화

94 ,  9 5
94 ,  9 5

경기개발
연구원
(1 9 97 )

X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행정비용 증대 설문 94 ,  9 7

홍준현
(1 9 97 )

X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행정기구수 변화
- 공무원수 변화
- 일반행정비 비중 변화
- 인건비 비중 변화
- 사회단체지원비용 변화

9 4 -9 6
9 4 -9 6
94 ,  9 5
94 ,  9 5
94 ,  9 5

김대원
(1 9 99 )

X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생산성 지수변화 94 ,  9 8

박종관
(1 9 99 )

X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인건비 비중 변화
- 일반행정비 비중 변화
- 유사중복기관지원비 변화
- 문화 . 체육행사비 변화
- 공공시설운영비 변화

9 3 -9 8
9 4 -9 6
9 3 -9 8
9 3 -9 8
9 3 -9 8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 0 00 )

O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공무원인건비 변화
- 문화 체육행사비 변화
- 공공시설운영비 변화
- 유사중복기관보조금변화

9 4 -9 9
9 4 -9 9
9 4 -9 9
9 4 -9 9

조석주 ·
이재기
(2 0 00 )

X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공무원인건비 변화
- 문화 . 체육행사비 변화
- 공공시설운영비 변화
- 유사중복기관보조금 변화

9 1 -9 8
9 1 -9 8
9 1 -9 8
9 1 -9 8

김재홍
(2 0 00 )

O DE A
* 비용절감 변수
- 기술적 효율성 변화
-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

.
95 ,  9 8
95 ,  9 8

이시원 · X DE A * 비용절감 변수

< 표 2-1 > 행정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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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익
(2 0 01 )

- 기술적 효율성 변화
-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

93 ,  9 8
93 ,  9 8

박종관 ·
조석주
(2 0 01 )

X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행정기구수 변화
- 공무원수 변화
- 일반행정비 비중 변화
- 공무원 인건비 비중변화

9 4 ,9 5 ,9 6 ,
9 8,  20 0 0
9 4 -9 9

94,95,97,98
9 4 -9 9

최흥석 ·
정재진
(2 0 05 )

O 평균비교
* 비용절감 변수
- 인건비 비중변화
- 일반행정비 비중 변화

9 1- 93 ,
9 5 -9 7

이시원 ·
민병익
(2 0 06 )

O 회귀분석
* 비용절감 변수
-1 인당 일반행정비 변화 88 -2 0 04

장덕희 ·
목진휴
(2 0 10 )

O
평균비교 ·
회귀분석

* 비용절감 변수
- 연도별 공무원 수
-1 인당 일반회계 예산

83 -2 0 06

 자료 :  ( 유재원 · 손화정 ,  2 0 09 ) 재구성 .

Ⅲ . 연 구방법  및 분석 모형

1 .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시 · 군 통합에 따라 해당 통합시의 행정비용 효율성이 비교대상인 비통
합시들에 비해 행정비용이 절감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행정비용
의 효율성 향상에는 투입의 절감이나 산출의 증대 ,  또는 양자의 조합을 통해서 가
능하다 .  시 · 군 통합의 결과로 일반행정비 ,  물건비 ,  인건비 ,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등이 감소하였다면 행정비용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행정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 · 군 통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일반행정비 , 물건
비 , 인건비 ,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를 선정하였다 . 이 변수들은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였던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1 99 5 년 통합된 40 개의 시 · 군 중에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39 개의 시와 
2 3 개의 비통합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1 98 0 년부터 20 1 0 년까지의 시 · 군 통합의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정 효율성인 행정비용절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총 3
단계를 거쳐서 분석을 실시한다 .  우선 통합시와 비통합시 간의 행정비용에 대한 연
도별 평균 추이분석을 통해 1 9 80 년부터 2 01 0 년까지 통합 기준인 1 99 5 년 이전과 
이후에 각 변수들의 추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집단별 t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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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 비통합시 목록

통합시 ( 3 9)

평택 , 남양주 ,  춘천 ,  원주 , 강릉 ,  삼척 , 충주 ,  제천 ,  천
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순천 ,  나주 ,  광양 ,  포항 ,  경주 ,  김천 ,  안동 ,  구미 ,  
영주 , 영천 ,  상주 ,  경산 ,  문경 ,  창원 ,  마산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분석을 통해 통합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 통합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간의 평균
값을 비교하여 통합 이후에 행정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  마지막으
로 DI D( d iff er en ce  in  d if fe re nc e)  분석을 통해 통합시가 비통합시에 비해서 행정비
용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 그림 3 -1 > 과 같다 .

< 그림 3 -1 > 연구 분석의 틀

 
2 .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는 < 표 3 -1 > 과 같이 통합시 3 9 곳과 비통합시 2 3 곳을 선정하여 행정
비용 절감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통합시 3 9 곳은 1 9 95 년 도 · 농 통합이 이루
어진 4 0 곳의 통합시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39 곳을 선정하게 되었다 .  비통합시는 
같은해 통합시를 제외한 2 3 곳의 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  당초 계획은 3 9 곳의 통합
시의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통합시의 수에 맞게 비통합시를 선정하고자 하였
으나 1 99 5 년을 기준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통합시의 수는 23 곳으로 시의 
수가 너무 적었기에 2 3 곳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  

< 표 3- 1>  통합시 · 비통합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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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명 출처

종속변수

공무원 수
한국도시연감

행정기구 수
물건비

지방재정연감인건비
일반행정비

독립변수
- 통합여부 X 통합시기 ( 통합 전 · 후 )
 ·  통합 이전 =0 , 통합 이후 = 1
 ·  통합시 = 1,  비통합시 = 0

비통합시 ( 2 3)
수원 , 성남 , 의정부 ,  안양 ,  부천 ,  광명 ,  동두천 , 안산 , 
고양 , 과천 ,  구리 ,  오산 ,  시흥 ,  군포 ,  의왕 ,  하남 ,  동해 ,  
태백 , 속초 ,  청주 ,  전주 , 목포 ,  여수

3 .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1 9 95 년 통합시 3 9 개와 비통합시 23 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시기는 시 · 군 통합 전 1 5 년과 후 1 6 년으로 총 3 1 년 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 
사용하는 데이터는 19 8 0 년부터 20 1 0 년까지의 각 변수별 시계열 자료이고 시간적 ,  
비용적 제약을 고려하여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각 변수별 데
이터로 지방재정연감 , 한국도시연감 ,  전국 시군구 주요통계연보 ,  전국 도 통계연보 
등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 일반 행정비 , 공무원 인건비 ,  물건
비 지표는 지방재정연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 수와 행정기구 수는 한국도
시연감과 각 지자체 통계자료에서 활용하였다 .  

< 표 3 -2 > 변수정의 및 자료 출처

 

4 . 분석모형 : DI D (d if fe re nc e in  d if fe re nc e)  

  이중차분법 (D I D:  di ffe re nc e  in d iff er en ce ) 은 어떠한 정책에 제도가 도입된 집단
( 처리집단 ) 과 도입되지 않은 집단 ( 통제집단 ) 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볼 때 
정책이 도입되기 전의 집단들 상태가 서로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 .  즉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이 처리 이외의 다른 특징들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그렇지 않다
면 동일하지 않은 상태를 제거해 주어야 처리에 대한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
는데 이 때 쓰이는 방법이 이중차분법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  2 0 12 ) .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패널자료들이 구축되어 있을 때 통합시의 통합 전 · 후의 평균 
차이와 비통합시의 통합 전 · 후의 평균 차이를 빼 주게 되면 통합시의 관측되지 않
는 개별적 특성들과 비통합시의 관측되지 않는 개별적 특성을 통제하면서 통합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  이중차감법의 가정은 통합시의 통합 전 · 후 효과와 비통합시
의 통합 전 · 후 효과의 평균 차이가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김안국 , 2 0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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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중차감법의 추정량은 통합시의 통합 후 효과의 평균에서 통합 전 효과의 평균을 
빼준 것에서 비통합시의 통합 후 효과의 평균에서 통합 전 효과의 평균을 빼준 것
을 빼준 것이 된다 . 통합효과의 회귀식 추정은 다음과 같다 .

                 시 · 군 통합효과 =   ′   ′ 

 한편 1 차 차분 모형을 활용한 이중차감법 분석에서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행
정효율성 (Y) 을 도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행정효율성 (Y)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   ∆  통 합 전 · 후 효 과  ∆ 실 험 집 단  ∆ 통 합 전 · 후  ∆ 

이중차감법 분석에서는 통합 전 · 후의 효과는  이라는 계수값이 된다 .  위의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합의 효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

Ⅳ .  분석결 과

1 .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연도별 추이비교

시 · 군 통합의 행정비용절감 효과에 관련된 변수로는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  물
건비 ,  인구수 ,  일반행정비를 선정하였으며 19 8 0 ∼ 2 01 0 년까지 3 1 년간 3 9 개의 통합
시와 2 3 개의 비통합시를 대상으로 각 변수의 평균값을 도출해 추이분석을 실시하
였다 .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무원 수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연도별 추이비교에서는 
통합시가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측면에서 모두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고 나타났다 .  또한 단기적인 통합의 효과는 없었지만 인건비 , 물건비 ,  행정기구 수
에서도 통합 이후에 비통합시에 비해서 평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통합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다만 일반행정비에서는 단기적 , 
장기적으로 모두 비통합시와 비교하였을 때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1 )  공무원 수
 
< 그림 4 -1 > 공무원 수의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을 살펴보면 통합시의 경우  

1 98 0 년대부터 1 9 95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 99 6 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비통합시의 경우는 20 0 3 년부터 20 0 5 년까지 큰 폭
으로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이는 지속적으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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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증가하는 비통합시와 달리 통합시는 시 · 군 통합 이후에 단기적으로 공무원 수
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  또한 비통합시와는 전체 평균을 비
교해보아도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19 9 5 년까지는 평균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1 99 6 년을 기점으로 20 1 0 년까지의 공무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통합시보다 오
히려 공무원 수의 평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를 해석해보면 
공무원 수에 있어서는 통합시가 단기적인 통합 전 · 후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고 판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비통합시에 비해서 통합효과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

 < 그림 4- 1>  공무원 수의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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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정기구 수

< 그림 4 -2 > 행정기구 수의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을 살펴보면 통합시의 경우 행
정기구 수의 수가 1 9 97 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다 19 9 7 년 이후
부터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비통합시의 경우 19 8 0 년부터 20 1 0 년까지 꾸준히 
증가현상을 나타났다 . 또한 통합시의 경우 20 0 0 년과 20 0 1 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통합으로 인해 행정기구 수가 
감소하여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다 .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
존에 비통합시와의 평균차이는 통합 이후에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통합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 그림 4 -2 > 행정기구 수의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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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건비

< 그림 4- 3>  물건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 99 6 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 
1 99 7 년부터는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비통합시의 물
건비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 그래프를 살펴보면 비통합시는 통합시보다 낮은 평균값
으로 1 99 5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19 9 6 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2 00 0 년부터는 통
합시보다 평균값이 계속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를 해석하면 통합시의 평균비
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전 · 후의 행정비용절감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비통합시와 비교해보았을 때 통합시가 비통합시에 비해서 연도별 평균값
의 증감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 그림 4 -3 > 물건비의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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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건비

< 그림 4- 4>  인건비의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 그래프를 살펴보면 통합시의 경우 
2 00 4 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다 20 0 5 년부터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 비통합시의 경우 19 9 5 년을 시점으로 1 9 99 년까지 높게 
증가하다가 2 0 10 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을 타나냈다 .  통합시의 추이가 서서
히 증가하다 2 00 5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통합 전 · 후의 행정비용절감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그러나 비통
합시와의 추이 평균차이를 보았을 때 1 9 95 년까지는 통합시가 비통합시에 비해 인
건비의 평균이 높았으나 그 이후로는 비통합시가 2 0 10 년까지 통합시보다 높게 나
타났다 .  결론적으로 1 99 5 년 이후로는 비통합시의 평균보다 낮게 증가하므로 통합
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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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4 > 인건비의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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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행정비

< 그림 4 -5 > 에서 일반행정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1 98 0 년부터 일반행정비의 평균
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 00 4 년을 기준으로 일반행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비통합시의 경우 큰 증가의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의 일반행정비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를 해석하면 오히려 비통합시에서 통합 
이후에 약간의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고 통합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을 나타냈다 .  이것을 볼 때 통합시 통합 후 행정비용절감의 효과는 없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비통합시와의 추이비교를 볼 때에도 통합전의 평균격차보다 통합후의 
평균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비통합시가 통합시보다 일반행정
비의 평균이 낮게 상승하므로 통합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 그림 4- 5>  일반행정비의 연도별 평균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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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집단 간 t 검정 결과

기존의 시 · 군 통합의 효과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보면 전 · 후 3 년 정도의 짧은 기간
으로 평균비교를 함으로써 분석방법과 분석기간의 한계를 지적 하였다 ( 조석주 · 이재
기 , 2 0 00 ) . 이를 보완하고자 1 99 5 년을 기준으로 전 1 5 년 ,  후 16 년의 데이터를 통
해 각 변수들의 전 · 후 평균비교를 실시한 후 집단을 통합시와 비통합시로 나누어서 
다시 평균을 비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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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통계 량

　
공무원
수

통합 전 · 후 N 평균 표 준편차 t 값 유의
확률

통합 전
통 합시 ( 39 ) 58 5 1, 23 8 .3 81 4 21 .0 8 7

2 4 .4 29 . 00 0
비통합시 (23) 34 5 56 8 .0 66 3 73 .8 5 7

통합 후
통 합시 ( 39 ) 62 4 1, 24 3 .1 97 3 90 .2 0 2

6 .5 88 . 00 0
비통합시 (23) 36 8 1, 00 8 .2 69 6 14 .9 2 8

기술 통계량

 N 평 균 표준편 차 최 소값 최대 값

공 무원수

19 2 2

1, 07 5 .5 64 5 14 .6 6 3 1 53 .0 0 3, 40 4 .0 0

행정기구수 8 5 .2 26 4 4. 12 0 1 2. 00 40 5 .0 0

물건 비 18 ,1 6 9. 90 3 1 1 ,5 44 .5 7 8 2 ,8 01 .0 0 78 ,3 7 9. 00

인건 비 29 ,3 7 3. 69 9 2 5 ,3 01 .2 4 8 3 ,8 76 .0 0 1 58 ,6 1 1. 00

일반행정비 35 ,3 8 5. 38 2 2 6 ,1 40 .4 1 4 2 ,8 75 .0 0 2 63 ,4 3 0. 00

1 )  기술통계분석

< 표 4 -1 > 은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  n=1 9 22 개로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3 1 년 간의 데이터이다 기술통계 결과를 분석해보면 각 변수마다 3 1 년 
간의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무원 수는 평균이 1 07 5 명이고 행정기구 수는 평균이 8 5 개로 분석되었다 .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물건비와 인건비에 비해서 일반행정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

< 표 4 -1 > 기술통계분석 결과

2 )  공무원 수

< 표 4- 2> 를 보면 통합전의 통합시의 평균값은 1 , 23 8 .3 8 1 이고 통합전의 비통합
시의 평균값은 5 6 8. 0 66 으로 통합시보다 공무원수의 평균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통합후의 통합시 평균값은 1, 2 43 . 19 7 이고 비통합시의 통합후의 평균값은 
1 ,0 0 8. 2 69 로 통합시가  비통합시 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왔다 . 통합 전 · 후의 t 값을 
보면 통합전의 t 값은 24 . 24 9 이고 통합후의 t 값은 6 . 58 8 로 통합후의 t 값이 통합전의 
t 값보다 낮게나왔다 .  이는 통합전보다 통합후의 공무원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
을 보여준다 .  결론적으로 공무원 수에 대한 행정비용절감의 효과는 통합전보다 통
합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와의 t 값이 작게 나왔으므로 통합 전보다는 공무원 수에 
대한 통합의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 표 4 -2 >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공무원 수 t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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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통계 량

　
행정기
구 수

통합 전 · 후 N 평균 표 준편차 t 값 유의
확률

통합 전
통 합시 ( 39 ) 58 5 83 .4 0 0 25 .0 5 7

1 2 .0 02 . 00 0
비통합시 (23) 34 5 54 .0 7 8 41 .0 9 5

통합 후
통 합시 ( 39 ) 62 4 10 4 .8 04 32 .7 0 3

5 .6 92 . 00 0
비통합시 (23) 36 8 84 .1 3 5 64 .9 7 0

집 단통계 량

　
물건비

통합 전 · 후 N 평균 표 준편차 t 값 유의
확률

통합 전
통 합시 ( 39 ) 58 5 12,214.736 3 ,9 64 .2 0 0

9 .1 20 . 00 0
비통합시 (23) 34 5 9, 00 2 .8 81 5 ,7 90 .0 0 3

통합 후
통 합시 ( 39 ) 62 4 24,148.682 8 ,0 56 .7 8 0

- 2 .1 18 . 03 5
비통합시 (23) 36 8 26,092.831 16,484.807

3 )  행정기구 수
 
< 표 4 -3 > 을 보면 통합전의 통합시 평균값은 8 3 .4 0 0 이고 통합전의 비통합시의 

평균값은 54 . 07 8 로 통합시가 비통합시에 비해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통
합후의 통합시 평균값은 10 4 .8 0 4 이고 통합후의 비통합시 평균값은 8 4 .1 3 5 로 통합
후의 통합시 평균값이 비통합시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 통합 전 · 후의 통합시
와 비통합시의 t 값을 비교해보면 통합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t 값은 1 2. 0 02 이고 
통합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t 값은 5 . 69 2 로 나타났다 . 이를 해석하면 통합시로만 
통합 전 · 후 비교를 하였을 때는 통합 전보다 통합 후의 행정기구 수의 평균값이 높
게 나와 통합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비통합시와의 통합 전 · 후 비교를 하
였을 때에는 통합 전보다 통합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간의 t 값이 작으므로 통합 
전에 비해서 통합 후에 행정기구 수의 통합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 표 4 -3 >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행정기구 수 t 검정 결과

4 )  물건비 

< 표 4 -4 > 을 살펴보면 통합전의 통합시 평균값은 1 2, 2 14 . 73 6 이고 통합전의 비통
합시 평균값은 9 , 00 2 .8 8 1 로 통합시가 비통합시에 비해서 통합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통합후의 통합시의 평균값은 2 4 ,1 4 8. 6 82 이고 통합후의 비통합시 평
균값은 2 6 ,0 9 2. 8 31 로 통합후의 통합시 평균값이 통합후의 비통합시 평균값보다 낮
게 나타났다 .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t 값을 비교해보면 통합전의 통합시
와 비통합시의 t 값은 9. 1 20 이고 통합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t 값은 - 2. 1 18 로 통
합전보다 통합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t 값이 낮게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5 %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행정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4- 4>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물건비 t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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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통계량

　
인건비

통합전·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
확률

통합전
통합시(39) 585 15,869.276 4,837.776

6.147 .000
비통합시(23) 345 12,773.031 8,585.811

통합후
통합시(39) 624 36,381.535 18,531.620

-8.709 .000
비통합시(23) 368 54,521.600 37,337.140

집단 통계량

　
일반
행 정비

통합전 · 후 N 평 균 표준 편차 t 값 유 의
확 률

통합전 통합 시 (3 9 ) 5 8 5 28,241.912 7,953.502 4. 74 8 .0 0 0

5  인건비

< 표 4 -5 > 을 살펴보면 통합전의 통합시 인건비의 평균값은 1 5 ,8 6 9. 2 76 이고 통합
전의 비통합시의 인건비 평균값은 1 2 ,7 7 3. 0 31 으로 통합전의 통합시의 인건비 평균
값이 비통합시의 인건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  통합후의 통합시의 인건비 평
균값은 36 , 38 1 .5 3 5 이고 통합후의 비통합시의 인건비 평균값은 54 , 52 1 .6 0 0 으로 통
합후의 비통합시 인건비 평균값이 통합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통합 전 · 후의 통
합시와 비통합시의 t 값을 비교해보면 통합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t 값은 6 .1 4 7 이
고 통합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t 값은 -8 . 70 9 로 통합전의 t 값보다 통합후의 t 값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비통합시보다 높았던 통합시의 평균값이 통합 이
후에는 통합 비통합시보다 인건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통합 후에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인건비는 통합전보다 감소하였으므로 행
정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표 4- 5>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인건비 t 검정 결과 

6 )  일반행정비 

< 표 4 -6 > 을 살펴보면 통합전의 통합시 일반행정비의 평균값은 2 8, 2 41 . 91 2 이고 
통합전의 비통합시 일반행정비의 평균값은 2 3 ,8 6 2. 1 71 로 통합전의 통합시 평균값
이 비통합시의 평균값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 통합후의 통합시 일반행정비의 평
균값은 5 1 ,3 4 7. 2 45 이고 통합후의 비통합시 일반행정비의 평균값은 3 0, 4 75 . 55 4 로 
통합시가 비통합시에 비해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
합시의 t 검정을 비교해보면 통합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일반행정비의 t 값이 4. 7 48
이고 통합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일반행정비가 8 . 96 2 로 통합전보다 높게 나타났
다 . 결과적으로 통합전보다 통합후에 평균값과 t 값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행
정비용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 -6 >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일반행정비 t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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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합시 (23) 3 4 5 23,862.171 15,894.452

통합후
통합 시 (3 9 ) 6 2 4 51,347.245 22,731.854

8. 96 2 .0 0 0
비통합시 (23) 3 6 8 30,475.554 41,188.161

집단 간 t 검정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시 · 군 통합의 배경 중 하나가 행정비용 절
감에 있고 시와 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  물건비 ,  인건비 , 
일반행정비가 통합 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써 통합
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보장됨에 따라 공무원의 수는 감소되지 
않았다 .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는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나 
예상과는 달리 통합 전 · 후 평균비교에서는 행정비용절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  통합 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  통합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비교에서는 일
반행정비를 제외한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  물건비 , 인건비에서 통합 전의 t 값에 
비해서 통합 후에 t 값이 감소하였으므로 통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종합해보면 연도별 추이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통합 후에 장기간 시간이 흐
르면서 비통합시의 평균 값 상승률에 비해서 통합시의 평균 값 상승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t 검증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 전에 t 값에 비해 통합 후의 t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것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행정비용절감
의 효과가 장기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  D I D( di ffe re nc e  i n di ffe re nc e ) 분석결과

앞에서 분석한 집단 간 t 검정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계량이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하였고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간의 t 검정을 하였을 때에는 일
반행정비를 제외한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  인건비 , 물건비에서 행정비용의 절감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추이분석을 보았을 때  19 9 5 년 이전에 비통합
시보다 높았던 평균값들이 1 99 5 년 이후부터 2 01 0 년까지 비통합시보다 평균값이 
낮아지는 변수들이 5 개 중에 3 개 ( 공무원 수 ,  물건비 ,  인건비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통합여부와 통합 전 · 후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DI D 분석을 실행해 보았다 . 분석결과는 아래 < 표 4- 7> 에 제시하였다 .  
D I D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이분석과 통합 전 ·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간의 t 검정

의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게 나타났다 .  우선 일반행정비는 회귀계수 값이 
1 65 4 5. 9 5 로 행정비용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 간의 t 검정과 추이
분석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변수인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 물건비 , 인건비 등 4 개
의 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수에서는 -4 35 . 38 6  만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

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행정기구 수에서도 - 8. 6 53  만큼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통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건비에서도 
-5 1 56 . 00 4  만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행정비용절감의 통합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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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원 수 행정 기구 수 물건비 인 건비 일반행 정비

회귀 계수
( 표준 오차 )

회 귀계수
( 표 준오차 )

회귀 계수
( 표준 오차 )

회귀계 수
( 표준오 차 )

회 귀계수
( 표 준오차 )

상 호작용
(Interaction)

- 43 5 . 38 6 **
(4 2. 3 4 7)

- 8. 6 5 3* *
( 3. 8 3 7)

- 5 , 15 6 . 00 4 *
(8 6 5. 3 7 39 )

- 2 1, 2 3 6. 3 1 **
(1 , 88 6 . 54 5 )

16 , 5 45 . 9 5
( 2, 2 3 0. 0 4 2)

통합 전 · 후
44 0 . 20 2
(3 3. 5 8 6)

3 0 . 05 7
( 3. 0 4 33 1 7)

1 7 , 08 9 . 95
(6 8 6. 3 4 15 )

4 1, 7 4 8. 5 7
(1 , 49 6 . 24 8 )

6, 6 1 3. 3 8 3
( 1, 7 6 8. 6 8 1)

통 합여부

( 통합시 , 
비통합 시 )

67 0 . 31 4
(3 0. 4 2 3)

2 9 . 32 1
( 2. 7 5 6)

3 , 2 11 . 8 56
( 62 1 . 70 2 )

3 , 09 6 . 24 5
(1 , 3 55 . 3 3)

4, 3 5 2. 7 4 2
(1 , 60 2 . 11 )

상수
56 8 . 06 6
(2 4. 1 2 9)

5 4 . 07 8
( 2. 1 8 6)

9 , 0 02 . 8 81
( 49 3 . 08 2 )

1 2, 7 7 3. 0 3
(1 , 0 74 . 9 3)

23 , 8 62 . 1 7
( 1, 2 7 0. 6 5 8)

N 1 , 9 22 1, 9 2 2 1 , 9 22 1 , 92 2 1, 9 2 2

a d j R ²  값 0 . 2 41 0. 1 5 2 0 . 3 70 0 . 37 7 0. 1 8 4

F 값
( 유 의확률 )

2 05 . 0 5
(0 . 0 00 )

1 1 6. 4 8
( 0. 0 0 0)

3 78 . 1 0
(0 . 0 00 )

38 8 . 93
(0 . 00 0 )

1 4 6. 1 8
( 0. 0 0 0)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에서도 -2 12 3 6. 3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는 19 9 5 년 시 · 군 통합이후 비통합시
에 비해서 통합시의 행정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 표 4- 7>  D I D 분석 결과 :  통합시와 비통합시

주 )  * * p< 0. 0 1 ,  *  p< 0 . 05

이를 종합해보면 통합 전 · 후와 통합여부의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
어 DI D 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  물건비 ,  인건비가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해석해보면 기존의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
적되었던 단기적 효과와는 달리 장기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단기적 
데이터 분석으로 미미하게 도출되었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Ⅴ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9 9 5 년 주민의 요구나 발의 없이 중앙정부 주도하의 획일적인 기
준에 의해 탄생한 전국 3 9 개의 시 · 군 통합시의 행정비용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
다 . 행정비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 물건비 ,  인건비 ,  일반행정비의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 독립변수로는 통합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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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 후 그리고 상호작용변수를 선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첫째

는 그래프를 통하여 통합시와 비통하시 간에 추이를 분석하였고 둘째는 집단 간 t
검증을 통하여 통합 전 · 후와 통합시와 비통합시 간에 행정비용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준실험 설계방식에 의한 시 · 군 통합의 효과를 분
석하였다 . 시 · 군 통합이 실시된 3 9 개의 통합시를 실험집단으로 당시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실시되지 않은 23 개 의 비통합시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통합시와 비통합시의 연도별 추이분석을 하였다 . 분석 결과는 통합시의 공

무원 수 , 물건비 ,  인건비 그래프가 비통합시의 그래프 보다 통합 후에 평균값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행정기구 수도 비통합시보다 평균값이 낮아지지는 않
았지만 통합 전보다 통합 후에 평균차이가 더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통합 전과 통합 후의 평균을 비교하고 다시 통합 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통합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시 간의 평균 값을 비교하여 통합 후에 행정비용 효율성
이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통합 전과 통합 후의 비교에서는 통합의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합시와 비통합시와의 평균 비교에서는 통합시가 비통
합시에 비해서 통합전의 평균값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통합 후의 통합시와 비통합
시의 평균 값을 비교해보면 통합 전보다 평균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결과적으로 비통합시에 비해 통합시의 행정비용 효율성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지막으로 DI D( d iff er en ce  i n d if fe re nc e)  분석결과에 따르면 ,  우선 5 개의 행정

비용 효율성에 대한 변수 중에 일반행정비가 행정비용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나머지 변수인 공무원 수 ,  행정기구 수 , 물건비 ,  인건비 등 4 개의 
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통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집단 간의 t 검증에서의 결과가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줄만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로는 행정구역개편의 논의가 되면서 통합을 찬성하는 통합

론자들과 반대하는 분리론자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되는 상황에 본 연구는 행정
구역개편의 효율성을 실증분석하면서 각 변수들의 유의미한 값을 도출하였다 .
결론적으로 향후 행정구역 통합에 효율성 논쟁에 있어서 본 논문이 효율성 논쟁

의 축소할 수 있는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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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네모토 마사쯔구(충북대)

일본에서는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을 계기로 기존의 볼런티어뿐만이 아니라 NPO(비

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으며 이후 NPO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2011년 동(東)일

본 대지진에 있어서는 이 NPO들이 많은 활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밝히고 한국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행정구역으로 한신·아와지에서는 고베 시(神戸市),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히타치오미야 시(常陸大宮市)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고베 시에서는 비영리 민간

단체 혹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미흡으로 말미암아 18년이 지난 지금도 고령자 고독사(孤

獨死), 인구유출과 경제침체 등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히타치오미야　시는

공무원 감소로 인해 기존 방재계획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근본적 개혁 필요성이 절실히 인식되고

있다. 향후 새로운 지역방재정책의 책정과 방재계획, 방재지도 등의 작성, 지역 내 볼런티어, 커뮤니티,

NPO를 동원하는 방재체제 구축, 피난훈련 실시 등이 필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교

류하는 방안 또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양식의 다양화, 저출산 고령화 나아가 핵가족, 단신세대 증가에서 볼 수 있는

세대구성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연, 혈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전통적 인간관계가 붕괴해 이웃 사람

얼굴도 모르고 주민 간 유대감이 희박한 지역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한편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

흉악범죄 등으로 인해 지역생활에서 불안이 커지면서 주민 간 연대, 협력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었고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환경에 있고 그 피해는 갈수록 대규모

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부터 재해분야 주민활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필요성과 과제는 1995년

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맞아 다시금 부각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기존의 볼런티어뿐만이 아니라 NPO(비영리 민간

단체)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으며 이후 NPO에 관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는 이 NPO들이 많은 활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밝

히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개념

1) 볼런티어와 비영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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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볼런티어 활동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기존 재

해대책, 방재체제의 재검토는 물론 나아가서는 볼런티어 활동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의 의

의가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법제도적으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볼런티어, 시민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년에 제정된 NPO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법인격을 부여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개정을 통해 기부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도 추가되었다.

볼런티어와 NPO의 차이는 <표 1>처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볼런티어는 개인 위주로 기본

적으로 무보수로 활동하고 행정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 또한 있을 수

있다. 개인적 활동 차원에서는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은 없고 참여하는 측에 입장을 두는 것이다.

한편 NPO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지속성을 위해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고 자립성, 자발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목적 달성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측에 입장을 둔다는 데 볼

런티어와 차이가 있다. 볼런티어 그룹과 NPO 활동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볼런티어 그룹 활동이

조직적으로 발전한 것이 NPO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표 1> 볼런티어와 NPO의 비교

구 분 볼런티어 NPO

조직/개인 개 인 조 직

수익·보수에 대한

관계

원칙적으로 무보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수익은 올리지만 비영리, 보수를 받는 직원

이 있는 경우도 많음

자립성·자발성
자발적이지만 행정을 위한 볼런티어도 있으

므로 반드시 자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자발적이며 민간활동으로서 존재하기 때문

에 지립성·자율성이 필요함

대상·목적에 대한

관계/평가
자기실현과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도 가능함

목적달성을 기본으로 함

목적 달성도가 평가대상

매니지먼트
개인인 경우 필요 없음, 그룹으로서 있을

수 있지만 NPO보다 간편함
필요하고도 중요함

수익활동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없음

있는 경우에도 부수적

조직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중요

함

참 여 참여하는 측 참여를 촉진하는 측

자료: 帶刀(2004: 233).

2)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사명 그리고 시장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

이라는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기업을 말한다(장우진, 2010: 129).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고용에 재통합하는 활동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장논리에만 의

거하지 않고 준시장에 대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Carlo and Jacques, 2007).

사회적 기업이 취하는 조직형태로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앞서 언급한

NPO와의 차이는 출자·배당 유무에 있다. 즉 일반적으로 비영리 조직에는 출자, 배당이 없다. 비영리

로서 자본금이 없는 NPO인 경우 신용보증 대상이 되지 않아 융자를 받기가 어려우며, 대규모 사업

전개 시에는 자금조달이 과제가 된다. 이에 비해 사회적 기업 중 특히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사업 시

작 시에 출자를 모을 수 있는 것이다. 단 배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직접적으로 고용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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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PO와 사회적 기업의 비교

구 분 NPO 사회적 기업

출자·배당 기본적으로 없음 일정한 제한하에 설정되는 경우도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고용제공

반드시 취약계층을 포함한다고 하기보

다는 널리 중간층도 포함한 영역에서

활동함

취약계층을 직접적 대상으로 고용하거

나 사회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는 경

향이 있음(특히 한국의 경우)

있는 데 비해 NPO는 널리 중간층도 포함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특히 한국에서 현저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2. 선행연구 검토

1) 복구와 부흥

복구와 부흥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전자가 원래 영위해 왔던 생활을 되찾음을 의미하는 데 비해 후

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기존 주민의 배제)의 우려가 있는 재개발 내지 구획정리사업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복구와 부흥 양자 간에는 갈등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부흥도시계획을 제어하는

행정과 생활재건을 중시하는 주민 및 주민(조직)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吉川, 2007: 42). 그런데 이는

재해 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大矢根, 2007: 21). 환언하면 평

상시부터 지속적인 협력에 의한 재해에 강한 지역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자주방재조직

자주방재조직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생명,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의 방지, 경감 혹은 구원을

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구체적 활동내용은 지진 발생 후의 화재방지, 초기소

화, 구출구호, 피난유도를 비롯해 경계선언 시의 정보전달, 방재조치의 촉진 등의 활동 및 그러한 활

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평상시 훈련과 계획수립, 나아가 담 안전점검 등 사전대책이 포함된다(浦

野, 2008: 282).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직 결성만 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계획과 활동에 있어 매너리즘

에 빠지거나 일반주민 참여가 정체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자주방재조직의 결성상황은 2009년 기준 세대 비율로 73.5%이다. 그렇지만 가령 조직률 100%라고

하더라도 훈련 참여율은 10% 정도에 그치며 더군다나 그 실태를 보면 자주방재조직의 중심적 멤버인

정내회(町內會, 한국의 반상회와 유사함), 자치회 간부를 중심으로 고령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초기소화, 구급·구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재해 시에 가장 이재민이 될 가능성이 높

은 이른바 ‘재해 약자’ 본인인 것이다(大矢根, 2008: 292).

평상시 방재 이외의 지역활동의 축적도 재해 시 대응력에 비례(淺野, 2008: 298)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 재해 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일상적 생활점검의 관점을 강화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大矢根, 2008: 292-295). 이를 위한 공동체 재편성(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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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양자 간의 협력관계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관여하고 참여, 발

언하고자 하는 국면과, 행정이 그 기존 사업영역을 축소해 그 부분을 외부에서 대체하도록 하는 국면

이 있다(人見剛, 2012: 299). 사회보장과 시민사회 질서를 종래처럼 적절히 제공하기 못하게 되고 있는

행정 내지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새로운 공공’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협력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Giddens, 2010).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부, 행정과의 관계는 자율성을 지킬 것이냐 종속될 것이냐 하는 단순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자율성과 설명책임의 두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하는 협력관계에 있다. 비영리 민간

단체의 자율성은 정부, 행정에서부터 자금을 받아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행정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요구된

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정부자금에 대한 의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금

에 대한 설명책임을 확보하면서 단체로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後, 2004: 31).

나아가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원칙으로 대등(對等)성, 목적 공유, 투명·공평성이

강조되고 있다(今瀬, 2011, 109-133). 그 외 원칙으로 자기 정채성 확인, 상호이해, 자주·자율성에 의거

한 역할분담, 상호평가, 자기혁신 등이 제기되고 있다(愛知県, 2004; 茨城県, 2013, Commission for the

Compact, 2008; Julian, 2010.).

3. 사례분석 틀

일반적으로 협력관계는 3 가지 단계 즉 계획, 실시, 그리고 평가의 순으로 나누어지며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3 가지 단계13)와 앞서 검토한 협업의 원칙을 접목해 다음과 같이 사례분석 틀을 구성

하였다.

<표 3> 사례분석 틀

단계 항 목 내 용

1) 계획

(1) 자기 정체성 조직의 목적, 장단점 자각.

(2) 상호 이해 상대방 입장과 특성 이해, 존중하고 신뢰관계 구축.

(3) 목적 공유 과제와 목적 명확화, 해결방안 협의, 공유

2) 실시

(1) 대등성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제안, 합의형성, 서로 능력과

자원에 적합한 역할과 책임 부여, 성과 공유

(2) 정보공개, 공유 각각 정보의 적극적 공개, 공유화

(3) 자주성, 자율성 존중 서로의 활동이 자주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존중

(4) 역할분담 서로의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 명확화

3) 평가

(1) 상호평가 협업 발전, 개을 위해 서로 사업평가 실시

(2) 자기혁신 협업을 통해 상호 조직 혁신

(3) 시한성 목적 달성 또는 미달성에 의해 관계를 종료함을 명확히 함

자료: 茨城県(2013: 9) 재구성.

13) 3 가지 단계별 유의점은 주로 茨城県(2013)을 참조,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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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단계의 관계

사업을 기획하기에 앞서 우선 지역사회에 어떠한 문제, 과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행정이 수요 등 파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많은 주민 등과 함께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

체에서부터도 의견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과제에 일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로서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 수요가 있다. 또한 지역수요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재

사업에 있어 장애인, 외국인 등은 재해 시 긴급사태에 있어 정보에 접할 수 없는 약자로서 배제될 가

능성이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행정이 협력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배려할 필

요가 있다.

(1) 자기 정체성

조직의 목적, 장점 및 단점을 자각함으로써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상승효과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상호 이해

상대방 입장과 특성을 이해, 존중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행정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단점을 비

교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행정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단점

구 분 장점(정도는 다양함) 과 제

행 정

· 조직력(제도)

· 정보력

· 홍보력

· 과거 실적

· 신뢰성

· 권한 등

· 단년도 주의

· 전례주의

· 칸막이 행정

· 공평성 확보

· 결정에 시간소요

· 재정상 제약 등

비영리 민간단체

(NPO법인, 임이

단체 등)

· 신속, 자유, 선진

· 다양성

· 시민성, 주체성

· 전문성, 당사자

대동, 지역 뿌리 내

려 개인 조직 연결

· 자금부족

· 일손부족

· 회계 서투름

· 고집 있어 연계

어려울 수 있음

· 홍보력 약할 수도

자료: 茨城県(2013: 23).

(3) 목적 공유

수요 등을 파악한 다음 협력을 하는 양자 간 사업 목적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

에서 상호 간 인식에 차이가 있으면 협력이 전진하지 않는 한편, 목적 공유를 정확히 하고 있으면 그

후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 실시단계의 관계

(1) 대등성

협력할 상대방은 상하관계가 있는 하청이 아니기 때문에 대등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대등성 확보가 어려워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자주 있었다. 그 원인으로 위탁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체결하는 계약서 내용 자체가 행정우위로 되는 경향이 있었다. 가능한 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서 도입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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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 공유

사업실시 단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와 행정 각각 웹사이트나 홍보책자, 보도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알리며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후원자, 참여자를 이끌 수 있다.

(3) 자주성, 자율성 존중

전문성이 수반하는 경우, 위탁사업에 있어서는 수탁단체에 사업실시를 맡긴 채 관여하지 않는 경우

가 있지만 이것은 협력이라 할 수 없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행정이 서로 업무 진척상황을 수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내용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진척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객관

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4) 역할분담

앞서 보았듯이 비영리 민간단체와 행정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조직과 개인을 연결시켜 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은 후방지원하거나 다른 사업관계 부서

와 연계해 협의기회를 만드는 등 서로 장점과 자원을 살려 구체적 역할분담을 한다.

3) 평가단계의 관계

(1) 상호평가

다음 협력사업에 이어가기 위해, 또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협력사업 평가는 중요하다. 평가결과는 가급적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자기혁신

한 가지 협력사업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 획득된 노하우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탁비 등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어도 대신 민간

재원으로 계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협력사업 평가를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어떠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검토할 수 있다.

(3) 시한성

사업 실시 중에 그 사업 종료 후 전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사업 실시 후에도 사업계속이 바

람직한 경우에 특히 사업비 규모가 큰 경우, 사업 실시 중에 공적 재원이 없어진 후에도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자주재원을 확보하며 재원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등 성과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Ⅲ. 사례 분석

재해 사례의 지역적 범위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고베 시(神戸市), 동일본 대지진은 히타치오미야　

시(常陸大宮市)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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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신·아와지 대지진14)

1995년 1월 17일 이른 아침에 발생한 지진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그 상황에서 탈

출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엇갈림이 있

었다(大矢根, 2007: 20; 帯刀, 2009: 204). 그 후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을 제정하게 되는 계

기가 된 당시 주민활동의 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계획단계의 관계

(1) 자기 정체성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일본국헌법, §15②)15)이기 때문에 항상 공평, 평등이 요구된다. 그것이 장

점인 반면에 대응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구원물자로 도시락이 왔을

때 행정 측에서는 주민 수에 비해 분량이 적은 도시락을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방책을 궁리하는 사

이에 도시락 유통기간이 지나 도시락 전체를 버리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한편 NPO와 볼런티어는

스스로의 판단과 자기책임으로 구원문자 배분 우선순위를 정해 모든 도시락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였

다. 결국 행정과 NPO, 볼런티어가 협력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関西経済同友会, 2003: 2). 이 지진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차이가 명확히 인식된 것이다.

(2) 상호이해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생활을 재건하고자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부흥이라는 형태로

이상적 도시를 건설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었다. 피해 주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엇갈림이 생긴 것이다.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고베 시가 시

가지 재개발 사업계획에서 구획정비 사업을 강행하였다는 문제였다. 1월에 지진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3월에 이미 시청에서는 행정계획을 작성한다는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를 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다수 견해였다. 행정 측에 지역실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과제가 교훈으로 남

게 되었다.

(3) 목적 공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및 비영리 민간단체) 간

정체성과 이해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고베 시의 경우 과거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해안지역 개발을 집

중적으로 추진한 나머지 전철역 주변, 재래 시가지의 노후화된 목조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노후화된 목조주택 밀집지역을 일소한다는 것으로 그곳에 살

아 왔던 주민들을 배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행정과 주민 간에서 재해복구(부흥)에 대한 목적

을 공유해야 되었던 여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실시단계의 관계

(1) 대등성

14) 본 사례에 대한 기록으로 주로 다테와키(帯刀, 2009)를 참조, 인용, 재구성하였다.

15) 참고로 대한민국헌법(2011년 8월 31일 시행)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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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에서는 재일(在日)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베 시내에서는 재일 코리안들이 경영하는 신발공장이 여러 개 입지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베트남 난

민 주민들이 다수 취업하고 있었다. 또한 지진 이전부터 ‘아시아 타운 구상’으로 공생(共生)형 커뮤니

티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 후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시

되고 말았다. 외국인, 장애인, 은둔 경향이 있는 청년 등, 소수파에 대한 대등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과

제가 제기되었다.

(2) 정보공개, 공유

지진 발생 후 단계에 있어 도시경영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었다. 단지 해안지역을 매립해 개발을 추

진하거나, 교외 농지를 개폐하고 공업단지나 주택단지를 늘리는 식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자연

환경에 대한 배려, 중심 시가지 쇠퇴를 방지하는 활성화 대책, 저소독자 주택공급 등을 포함한 사업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행정계획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의 폭을 넘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억제 또는 관리하는 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자주성, 자율성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해 세대 간 불평등과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즉 현 세대 사람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며 미래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

든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다. 풍요로운 숲과 윤택한 물 자원을 소중히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한

다. 그러나 도시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며 방대한 폐기물

을 배출하는 존재이므로 도시 자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직시하

고 고베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것에 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자주, 자율성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역할분담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 당시는 NPO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볼런티어 단체의 활동’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그런 단체들이 그 후 수년간에 걸쳐 활동을 계속

하는 가운데 활동이 조직화되고 인재 확보와 육성, 피해자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자금의

지속적 조달 등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NPO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되었다. 이

러한 과정을 배경으로 지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시민활동 단체들은 NPO법 제정을 요구해 각

종 활동을 펼쳐 약 3년 후인 1998년에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 성립, 시행되었다. 지역사

회에 공헌하는 NPO들은 행정주도형 지역복지 대책이나 환경대책, 그리고 도시계획을 보완 내지 상대

화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3) 평가단계의 관계

(1) 상호평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NPO의 활동은 무엇인가 공헌하고 싶은 마음을 간직한 지역주민들의 활동으

로서 그들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주체 형성의 과정이기도 한다. 그것은 시민단체 영역뿐

만 아니라 행정, 기업 영역과 협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종래 행정에 의한 도시계획이나 지역

복지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에 대한 반대가 아니며 또한 행정의 하청업체(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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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관계’라고 불리는 관계)도 아닌 대등한 입장에 선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자기혁신

제도화된 지역복지 정책이나 도시계획이 한계에 다다랐거나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게 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타개하거나 향후 일어날 문제를 예방, 해소하

는 역할을 NPO가 담당해 나가고 있다.

(3) 시한성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후 18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사실이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지

역, 피해자의 실태, 복구(부흥) 과정에서의 행정, 기업, 주민조직, NPO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복구를 서두른 나머지 고령자를 집중적으로 이주시킨 지역에서는 고독사(孤獨死) 문제가 일어나

고 있으며, 재개발로 인해 커뮤니티가 붕괴되어 활력을 잃은 구 시가지에서는 인구유출이 멈추지 않

는다. 이른바 ‘부흥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극복 내지 예방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2. 동일본 대지진16)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태평양 일대에서 ‘대지진, 대해일, 액상화(液狀化)’ 피해 및 이에 연동되어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가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때부터 반년

정도 지난 2011년 9월 시점에 있어서도 해당 피해지역에서는 피난생활 대응으로 시종하는 뿐 피해지

역 복구의 전망이 서지도 않아 많은 피해자가 피난소에서부터 원래 거주지역,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지진, 해일, 액상화의 실태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풍평(風評) 피해17)를 포함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 것인가. 또한 피해지역,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나아가 기존 방재체제, 피난 시스템 정비 상황 등은 어떻게 하였는가 밝힐 필요가

있다.

단,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한 히타치오미야　시의 피해상황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보다 일반 지

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주를 이룬 것으로 이에 대한 관계분석에 중점을 두어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계획단계의 관계

(1) 자기 정체성

히타치오미야　시의 경우, 92개 있는 구역 중 43개 구역에 자주방재조직이 결성되어 있었고 시에서

중학교를 행사장으로 정해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

방재무선이 정비되어 있었으나 정보부족으로 기능하지 않았고, 배터리 준비 문제도 있었다. 2006년도

에 책정된 ‘방재계획’은 이번과 같은 대규모 재해를 전제하고 있지 않아 거의 기능하지 못하였다. 모

든 주체에 있어 재해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재확립이 요구되었다.

16) 본 사례에 대한 기록으로 주로 다테와키(帯刀, 2013)를 참조, 인용, 재구성하였다.

17)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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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이해

지방의회 전체로부터는 피난소 설치와 전기 확보가 요망되고 있고, 개별 의원부터는 재해정보 전달,

급수체제 정비, 학교시설 개수, 화장실 대책 등 다양한 요망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또한 국가 보조금으로 방재행정 무선을 정비하기로 하더라도 디지털화된 무선기기를 유지하

는 데 경비가 필요하고, 또한 각 지구마다 발전기를 배분한 경우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

는 과제가 있다. 배터리, 발전기와 같은 대응 하나만 해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협력이 없으면 실현되

기 어려운 실정이다.

(3) 목적 공유

2004년도부터 시 종합계획의 ‘후기계획’이 시작된다. 그 다섯 가지 중요항목 중 첫 번째로 ‘안심, 안

전―재해에 강한 지역 만들기’가 제시되어 있다. 그 구체화를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원 요망을 기초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 또한 대형마트 4개 점포와 협력관계가 있어 향후 방재대책에 관한 각종 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 휘발유, 보일러 연료 확보에 대해서도 시내 주유소와 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아마추어 무선 단체와도 협정을 맺었다.

2) 실시단계의 관계

(1) 대등성

당일은 신축 시청사에 약 800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지만 자주적 협력활동이 이루어져 평상시의 유

대관계가 발휘되었다.

(2) 정보공개, 공유

‘방재계획’ 검증이 부족하였다. 신축된 시청사는 면진(免振)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 수

선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였고 비상식도 약간 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재계획에서 피난소로 정해져

있던 문화회관은 천정 전체가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피난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다.

(3) 자주성, 자율성 존중

재해 시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노인시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재택, 시설방문 서비스는 단기체재 서비스를 대체로 대응할 수 있었다. 단, 재해가 일어나

기 전에 히타치오미야 시가 통합시로서 광역화되었기 때문에 민생위원(백 수십 명)의 이동, 지원센터

직원 이동 등 지원활동에 필요한 자동차 휘발유 부족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4) 역할분담

시 피해는 소방청사 등 상당히 있으며 약 36억 엔, 그중 20억 엔은 기금을 해약하고 충당하려고 하

지만 국가 지원이 없으면 복구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고버섯 등 농산물 가격이 회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검사를 왜 우리 시에서는 안 하느냐고 하는 주민, 지방의회 의원

들의 요망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사성 물질 검사기기는 두 개로 800만 엔이나 된다.

시의회도 재해대책 일색으로 주민에게서 고정이 오지 않도록 재해사정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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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쌀, 메밀 등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평가단계의 관계

(1) 상호평가

기존 방재계획과 방재체제, 피난훈련 형태에 대해서는 초조함을 수반한 무력감이 표명되는 동시에

상당히 심각한 반성 내지 향후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직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던 시절

의 방재, 피난훈련의 방식과 극도로 직원이 삭감된 지금과는 주민단체와의 관계, 그 협력방식 등에 대

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였다’고 시 간부들은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은 물론 각각 지역사회에서 다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영리조직, 비영리

민간단체와 새로운 협력관계가 다소나마 모색되고 있어 이번 재해에 있어서도 부분적 활동에 머무르

고 있지만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2) 자기혁신

히타치오미야 시는 통합시가 되면서 광역화되었지만 정주인구가 적은 산간집락이 많아 그곳에서는

서로 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회람판을 돌리는 일조차 어려운 상태이다. 사회

복지, 지역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중심부 대형마트는 물론, 비교적 근처에 있는 상점조차 갈 수 없는

‘장보기 약자’라고 불리는 독거노인이 다수 있다. 그러한 산간지역 고령자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고령

자 지역복지 시책의 강화는 물론 그들 고령자와 중심지역 고등학생에 대해 생애학습시설 활동이나 유

휴임야, 농지를 활용한 식림, 김매기 체험교류 등 새로운 지역 간, 세대 간 교류사업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3) 시한성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두 번째 여름이 지나갔는데도 피난소에서 귀양하지 못하고, 생활재건의 전

망이 서지 않는 많은 피해지역, 피해자에게 NPO를 통한 구원물자 전달이나 피해지역 볼런티어 활동

을 하는 외에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 것일까, 이 또한 현재 진행형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Ⅳ. 분석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상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시에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단, 비영리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밝혀졌다. 이

결과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방재정책의 개혁 필요성과 볼런티어, 커뮤니티, NPO와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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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분석결과

단계 항 목 한신·아와지 대지진(고베 시) 동일본 대지진(히타치오미야 시)

1) 계획

(1) 자기 정체성 NPO와 행정 특성차이 드러남 기존 방재계획 기능하지 않았음

(2) 상호 이해 시가지 재개발 갈등 야기 지역주민 협력 필요성 절실

(3) 목적 공유 재해복구(부흥) 목적공유 미흡
대형마트, 주유소, 아마추어 무선

단체와 지자체 간 협정체결

2) 실시

(1) 대등성 소수파(외국인, 고령자 등) 등한시 평상시 유대관계 발휘

(2) 정보공개, 공유 약자 배려 관점 배제 방재계획 검증 부족

(3) 자주성, 자율성 존중 순환형 시스템 구축필요성 제기 노인시설 등 수월히 기능

(4) 역할분담 NPO법 성립 배경 되었음 협업 강화, 확대 필요성 제기

3) 평가

(1) 상호평가 일정한 구체적 성과 시 직원 수 감소 영향 심각

(2) 자기혁신 기존 시스템 한계 극복 지역 간, 세대 간 교류사업 필요

(3) 시한성 현재 ‘부흥재해’ 발상 현재 진행 중

1. 지방자치단체 방재정책의 개혁 필요성

행재정(行財政) 개혁과 관련해 특히 행정구역 통합을 실시한 자치단체에서는 극단적 인원삭감이 강

행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시 업무에 있어서도 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긴급사태로 지진, 해

일, 액상화 나아가 원전사고 및 그 풍평피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업무가 추가되었어도 대처할 수가 없

었다는 것이 실정이었다. 피난소, 파난 장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자체 청사만을 유일한 피난소로

인식한 주변 피난주민들로 인해 청사 현관이 점거되는 일이 일어나 생수확보로부터 모포배포, 화장실

사용 대응까지 적은 수의 시청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자체도 있었다. 나아

가 구원물자를 수용하는 데도 그 정리, 저장, 공평한 배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였는데 이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러 온 볼런티어, NPO 등 도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전혀 기능하지 않았던 기존 방

재계획, 피난훈련을 반성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인원확보, 배치를 포함한 방재체제의 근본적 개

혁이 필요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帯刀, 2013: 55).

2.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필요성

주민단체 대표들에 의하면 예전부터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상을 다소나마 갖고 있었지만

일반주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면 바로 시청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

이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치센터, 시민센터 등을 거점으로 볼런티어 활동, 커뮤니티 활동, NPO 활동 등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지역에서는 재해 직후 피난소를 시민센터, 초등학교 체육관 등으로 설정해

수돗물이 멈춰도 학교 수영장 물을 수선 화장실에 사용하는 등 지역공조 활동이 용이하게 실행되어 5

일 내지 1주일 정도 피난생활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현재 및 향후 시청 직원 수 증원이 용이하게 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행정 당국은 이번 경험을

참고로 볼런티어, 커뮤니티, NPO에 의한 지역공조(共助)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들과 협력하는 방

안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帯刀, 201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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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역방재계획의 전면적 재검토, 개정 및 방재체제와 피난훈련의 근본적 변경과 이에 따른 안심, 안

전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만으로는 대응 불가능하며, 지역에 소재

하는 기업 등 영리조직, 볼런티어 그룹, 커뮤니티, NPO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실질적 참여에 의한 활

동이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제 기능, 역할을 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향후 과제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방재정책의 책정과 방재계획, 방재지도 등의 작성,

지역 내 볼런티어, 커뮤니티, NPO 등을 동원하는 방재체제 구축, 피난훈련 실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산촌지역에서는 개별 주택이 떨어져 있어 평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회람판을 돌리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중심부 대형마트는 물론 주면 상점에도 갈 수 없는

‘장보기 약자’라고 불리는 독거노인들도 많다. 그러한 농산어촌의 고령자들과 중심부 고등학생에 대한

임업, 농업 등 체험교류, 평생학습 시설정비 나아가 대도시부 청년, 대학생들도 그러한 교류에 참여한

다면 새로운 지역 간, 세대 간 교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시설정비와 평생학습 활

동전개를 행정, 기업, 주민단체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이번 피해지역,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희망

이 될 것이다(帯刀, 2013: 57).

피해자 스스로가 ‘살아남는’ 것에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마음을 갖고 구체적 활동을 시작하

고 있다. 물리적 사회기반 정비는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적인 마음가짐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 그 마음은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을

추월해 서로가 돕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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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공 무원 직무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강창민 ( 제주발전연구원 ),  양기근 ( 원광대학교 ) , 정원희 ( 대림대학교 ) 18 )

Ⅰ .  서  론

시장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시켜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되었다 ( 강인순 ,  2 0 10 :  5 8 ).  또한 유럽에서 
시작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19) 은 생산비를 낮추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 하는 취지로 노동시장 내 저임금과 낮은 사회임금의 비정규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이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 9 8 년 I MF 체제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여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되었다 . 이때 노동자 계급의 분화가 급속도
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 양극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
다 . 20)

2 0 00 년대 들어와서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  국가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다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 0 06 년 1 1 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2 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  비정규 근로자의 차별 금지를 
요지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비정규직 보호법 ) 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  2 0 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 손유정 , 2 01 1 : 1 ). 21)

특히 비정규직 고용 22) 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
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들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기 계약직 23) 을 신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
별적 요소를 줄이고 고용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18 )  본  연 구는  2 012 년 제주 발 전연 구 원의  정 책 과제  중  “ 제 주 특별 자 치도  무 기 계약 직  공 무원 의  직 무역 량  
강 화 방안 ” 에  관 한 내용 을  정 리하 였 음을  밝 힌 다 .

19 )  유 럽 의 경 우  실 업 률의  증가 와  경 제 의 하 락 으로  노동 시 장이  보다  유연 화  될 필 요성 이  있 다 는 기 치아
래  노동 시 장의  유연 화 를 정 책으 로  실시 하 였다 . 특히  영국 과  프 랑 스 등 이  대 표 적으 로  이 러 한 정 책을  
실 행 하여  그 에  따 른 다양 한  문 제가  발 생 하였 다 .

20 )  당 시 기업 뿐 만 아니 라  공 공부 문 의 구조 조 정도  강 화 되면 서  다 양한  문 제 가 발생 하 기 시작 하 였다 .
21 )  기간 제  및 단 시 간근 로 자 보 호  등에  관 한 법 률 과 파 견 근로 자  보호  등 에 관 한  법률 을  통틀 어  간단 히  
비 정 규직  보호 법 이라 고  한 다 . 비 정 규직  보호 법 은 20 06 년  11 월  30 일  국회 에 서 통 과되 어  2 007 년 7 월  
1 일부 터  300 인 이 상  사업 장 에 적 용되 었 다 . 2 008 년 7 월에 는  100 인 이 상 사 업 장 , 2 009 년 7 월 1 일 에 는 
5 인 이상  사 업 장으 로  시 행 범위 가  확 대되 었 다 .

22 )  당 시 의 비정 규 직 노 동자 들 은 상대 적 으로  낮은  임 금 과 함 께 고용 불 안과  복지 서 비스  배 제 로 정 규직 과  
많은  차 별 을 받은  것 으 로 조사 되 고 있다 .

23 )  비 정 규직  중  무기  계 약 직으 로  전 환 이 가능 한  직 종 이 있으 며 , 특 히  무 기 계 약직 의  경 우 고 용안 정 만 
보 장받 는 다는  측 면 에서  준 규 직이 라 고 불리 기 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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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 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  2 년을 초과하여 고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즉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고 정규직으로 간주되며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다 .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2 0 07 년부터 관공서 ,  공기업 , 공립학교 등의 공공기
관을 중심으로 2 년 이상 계속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 .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의 처음 의도
와는 달리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존재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또 하나
의 새로운 고용형태를 창출하여 노사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  같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이에도 다양한 신분제도가 존재하여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손유정 , 2 01 1 : 2 ).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무기 계약직의 법 ․ 제도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무기 계약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Ⅱ .  이 론적 논의

1 . 고용형태와 무기계약직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적인 유연화 추세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도 다
양화되어 왔다 . 특히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전통적인 정규직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고용
을 채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 99 0 년대 중반까지 정규직 위주의 고용형태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 1 99 7 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
정과 함께 비정규직 활용이 본격화되었다 ( 원지숙 , 2 01 1 : 3 3)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데 , 그 이유는 비정규직의 근로형태와 조건이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분류 기준도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  그리고 단일사용자 여부에 따라 첫째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둘
째 , 노동시간을 전일형태 및 단시간 근무형태이며 셋째 ,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
을 제공하는 정규직특성을 갖지 못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 박창용 ,  20 0 7) .
Br ons te in( 1 99 1 ) 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성은 고용계약기간에 정함이 없고 전

일제 근로가 일반적이며 단일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졌거나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에 비해 짧은 형태의 고용 또는 고용주와 
사용주가 불일치되는 고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
Po li vka ( 19 9 6) 는 비정규 근로를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

용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규정에 대한 노 · 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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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2 0 02 년 7 월 노사정위원회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였으며 ,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 ,  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분하였다 .  다만 ,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
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 24) 로 파악하고 있다 ( 박
창용 ,  20 0 7) .  또한 통계청 ( 20 1 0) 은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상용직 ,  임시직 , 일용
직으로 ,  부가조사에서는 한시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파견 ,  용역 , 
특수근로형태 ,  가정내 ( 재택 ,  가내 ) , 일일 · 호출 근로자 ) 로 구분하고 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의 유무 ,  근로시간의 

장 ․ 단 ,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성 여부 ,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의 차이 ,  법 ․ 제도
적 보호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고 구분되고 있으며 ,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한 근로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
다 ( 이상진 ,  2 0 09 ) . 기존의 비정규직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고
용형태 중의 하나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무기 계약직이다 .  고용형태별의 주요 특
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 ) 정규직 근로
정규직 근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은 없으나 ,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써 노동법상의 해고 보호와 정기
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
다 . 김성환 (1 9 92 ) 은 정규직이 갖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즉 , ①  피고용자의 지위는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종속적 ( de p en da nt) ,  ②  고용계
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 ( 常 傭 雇 ) 이며 ,  ③  근로시간
은 전일제 (f ull -ti me ) 이고 ,  ④ 근로일수는 통상 근로일에 준하고 ,  ⑤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 ⑥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등
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 ⑦  임금수준은 기
술과 기업내 근속연수에 의하고 ,  ⑧  피고용자의 이해관계는 대표체제에 의하여 집
단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들고 있다 .  이와 같이 정규직 근로는 노
사간의 장기적 고용계약의 체결에 의해 일정의 근로조건개선 및 고용의 안정성을 
보호받고 있는 노동시장의 전형적인 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다 .

( 2 ) 무기 계약직
경제 불황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고

용불안정성을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
에 있고 ,  한국 사회에서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  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 9 97 년 외
환위기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활용이 본격
화되었다 . 한편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된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
에관한법률 」 ( 이하 비정규보호법 ) 이 2 0 06 년 12 월에 공포되어 2 00 7 년 7 월 1 일부터 

24 )  우 리 나라  노 동 시장 의  특 성 상 위의  범주 에 는 포함 되 지 않 으나  고 용 이 불 안정 하 고 근로 기 준법 상 의 보
호 나  각 종  사 회 보험 의  혜 택 에서  누락 되 어 사 회적  보호 가  필 요 한 근 로계 층 이 ( 일 용 직 ) 광 범위 하 게 존 재
한 다 는 점을  인 식 . 비 정규  특 위 는 이를  ‘ 취 약 근로 자 ’ 로 정의 하 였다 (20 02 년  노 사 정 합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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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 . 비정규보호법 제 2 조 1 호에 의하면 ,  기간제 근로자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로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제 4 조에는 사용자는 2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비정규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최장 2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2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의사
와는 상관없이 그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는 규정
이다 .  기간제 근로자인 대학 내 행정직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그 사용기간이 2 년을 초과했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무
기 계약직 근로계약 ) 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  즉 , 무기 계약직의 개념은 비정규
보호법 제 4 조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하여 , 2 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로 간주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일종의 법적인 개념이다 .  다만 동법은 2 년 사용기간의 
예외 규정을 두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그 사유는 유기사유 , 특정프로젝트완성 , 결원근
로자대체 , 근로자의 학업 , 직업훈련이수 ,  전문 직종 , 5 5 세 이상 근로자 등이다 .
비정규보호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  그것은 비정규

직의 형태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재 대학
에서는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규정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교원과 직원 즉 겸임 ․ 초빙교수 ,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과 조교나 행정
직원 ,  식당조리원 ,  경비 등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비정규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으
며 동법 중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제도 부분은 사업장 ( 대학 ) 의 규모에 따라 단계
적으로 적용되어 2 00 9 년 7 월 1 일에 모든 대학에서 시행된다 ( 함석동 ,  20 0 9) .
그러나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 및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

고 ,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가 온존하는 ‘ 무기 계약직 ’ 으로의 전환 , 계약해지 ,  직군
분리 ,  외주화 등 다양한 비정규보호법 회피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2 00 8 ).  기간제법에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근로조건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비정규
보호법 시행을 전후하여 현장에서 도입된 ‘ 무기 계약직 ’ 은 하위직급의 정규직 ,  직군
이 분리된 차별적 형태 ,  사실상 종전의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는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무기계약 전환자는 더 이상 기간을 정하지 않음으로 기간제 노동자
와 구별되나 ,  과거 기간제 노동자로서 누적된 차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무기 계
약직이 된 이후에도 통상의 정규직과는 근로조건 및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  무기 계약직의 임금이나 복리수준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보다
는 다소 높아졌거나 유사한 수준이지만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년을 보
장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같다고 하지만 임금과 복리수준 
등 근로조건이 비정규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 중규직 ( 中 規 職 ) ’ 이라 불리기도 한다
( 한겨레신문 ,  2 0 08 . 06 . 30 ) .
국가인권위원회 무기 계약직 노동인권 실태조사 ( 2 00 8 ) 에 따르면 ,  노동시간에 있

어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 전환자 > 정규직 전환자 순으로 나타났으나 ,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 전환자 ( 23 8 .6 만원 )  > 무기계약 전환자 ( 15 7 .9 만원 )  >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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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0 .3 만원 )  순으로 나타나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강도와 임금격차가 여전히 서열화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또한 고용형태 전환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자 ,  무기계약 
전환자의 평균 임금 총액의 변화는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 오히려 감소한 경
우도 있고 ,  임금 체계의 변화가 없는 곳도 과반이 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는 무
기 계약직은 여전히 기존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크며 ,  복지제도 적용률 ,  승진 가능성
에 있어서도 기존 정규직과의 차이가 있어 무기계약 전환자의 수혜율은 오히려 기
간제 노동자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처우개선이 기간제 노동자 차별시정 수준으로 맞춰져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며 ,  따라서 임금체계 ,  승진체계에 있어 기존 정규
직과의 동일한 체계를 따르지 않고서는 기존 정규직과의 격차 또한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등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
에서 고용형태의 전환은 차별의 고착화와 고용형태의 중층적 위계화를 낳을 수 있
음을 시사한다 .
결국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은 결국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기

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  특히 무기 계약직 실태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기간제 법률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기본의 정
규직에 비해 차등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

2 . 선행연구 검토

근식 (2 0 08 ) 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시정 연구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 , 비정규직의 처우실태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내용 
및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고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시정의 
성공사례로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통하여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 시
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경애 ( 2 00 8 ) 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의 시행과정
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차별금지법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 다음 ,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주요 외국입법을 통해 시사하는 바를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조순경 ( 2 00 8 ) 은 여성 비정규직의 분리직군 무기 계약직 전환과 차별의 논리 연구

에서 분리 직군제를 전제한 무기 계약직 자체에 내재한 차별의 문제와 무기 계약직
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문제를 분리시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했다 .  또한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안적 방안으로 제시되는 분리직군제 자
체가 원칙적으로 성차별적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 제도가 현행법에 근거한 ‘ 위
법한 성차별 ’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
윤애림 ( 2 00 9 ) 은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서 무기 계약직의 실태와 쟁점 연구에

서 무기 계약직 문제가 나타난 대표적 부문 및 사업장의 사례를 분석하여 무기 계
약직 전환이 현실에서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  그러한 양태를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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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요인이나 자본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  이를 통해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가까운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의 창설로 평가하고 ,  
무기 계약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간제 고용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현행 법제의 규율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변애자 ( 2 01 0 ) 는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실태와 변화에 대한 인식에

서 공공기관 중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립 초 ․ 중등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실태를 분석하여 , 전환 이후 근로여건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용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의 인식 차이를 비교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  향후 무기 계약직 차별해소를 위한 인
력 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홍정일 ( 2 01 0 ) 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금지법리에 관한 고찰 연구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에서의 문제점 및 차별 시정 규정들에 대한 실효성 고찰 ,  비정규직 근
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  외국의 차별시정
제도는 어떠한지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모색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박노윤 ( 2 01 0 ) 은 고용안정성이 은행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 그 결과 객관적 고용안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계약직도 감정적 몰입과 종업
원 몰입행동이 정규직을 제외한 다른 고용형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주관적 고용
안정성은 감정적 몰입 ,  직무만족 및 종업원 몰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  주관적 고용안정성과 감
정적 몰입의 관계에 대해 일반계약직과 정규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이는 결국 미래의 고용보장에 대한 기대가 비정규직 종업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  고용안정성에 대한 지각의 크기가 크고 , 고용불안정성이 비정
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원지숙 ( 2 01 1 ) 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 

내 신뢰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직구성원의 고용형태 ( 정규직 , 무기 계약
직 ) 와 고용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적 고찰을 토대
로 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
임선섭 ( 2 01 1 ) 은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연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경영학적 ,  법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학적 관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
들을 통해 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 ,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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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 주특별 자치도  무 기 계약직  공 무원 실태 분석

2 0 12 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무기 계약직 정원은 총 2 ,2 1 8 명이며 ,  도본청에는 
6 79 명 , 제주시 8 84 명 , 서귀포시 65 5 명 등이다 .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5 4 0 명 ,  기술
직이 1 ,6 7 8 명 등이며 , 기술직 농림환경 직종이 74 2 명으로 가장 많다 .

소   속 계
사 무 기 술

소 계
일 반
사 무

전 산 소 계 시 설
농 림
환 경

보 건
위 생

관 광
교 통

운 전
도 로
보 수

환 경
미 화

계 2 ,2 18 5 40 51 4 2 6 1 ,6 7 8 68 7 42 12 5 2 4 5 1 8 5 4 6 26 7
도  소  계 6 7 9 1 47 13 3 1 4 53 2 19 3 76 2 1 0 2 - 3 3  -

제  주  시  계 8 8 4 2 22 21 6 6 66 2 31 1 87 7 0 70 1 3 6 8 16 0
서 귀 포 시  계 6 5 5 1 71 16 5 6 48 4 18 1 79 5 3 75 49 5 10 7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무기 계약직 직종별 정원(2012년 9월 기준)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변화를 보면 2 00 0 년도 이전에는 ⇒  3 0 0 일 :  일급 ,  
상여금 ,  근속가산금 ,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 연가 보상비 등 ⇒  28 0 일 :  일
급 , 2 0 00 년도 ~ 20 0 3 년도는 ⇒  3 00 일 : 일급 , 상여금 ,  근속가산금 ,  시간외수당 ,  휴
일수당 ,  주휴수당 ,  연가 보상비 등 ⇒  28 0 일 :  일급 ,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등 , 2 0 04 년도 ~ 20 0 5 년도는 ⇒  3 00 일 : 일급 , 상여금 ,  근속가산금 ,  시간외수당 ,  휴
일수당 ,  주휴수당 ,  연가 보상비 등 ⇒  28 0 일 :  일급 ,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
당 , 연가보상비 등 ,  2 00 6 년도는 ⇒  2 5 0 일 :  일급 ,  상여금 , 근속가산금 ,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  연가 보상비 , 명절휴가비 ( 제주시 )  등 ⇒  2 40 일 : 일급 , 시간외수
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  연가보상비 ,  명절휴가비 ( 제주시 )  등 ,  2 00 7 년도는 ⇒  2 5 0:  
일급 ,  상여금 ,  근속가산금 ,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  연가보상비 , 명절휴가비 
등 ⇒  24 0 : 일급 ,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 연가보상비 , 명절휴가비 등 ,  
2 00 8 년도 ( 등급제 시행 ) 는 ⇒  2 0 07 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2 5 0 일 ,  2 4 0 일
이란 호칭이 사라지고 ⇒  기본급 ,  직무수당 ( 15 0 ,0 0 0 원 ) , 급식비 ( 1 20 , 00 0 원 ) ,  교통비
( 10 0 ,0 0 0 원 ) , 장기근속수당 ( 5 년 이상 년 10 , 00 0 원 )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 0 %) , 
법정수당 등 , 2 00 9 년도는 ⇒  기본급 ,  직무수당 (1 5 0, 0 00 원 ),  급식비 (1 3 0, 0 00 원 ),  교
통비 ( 1 20 , 00 0 원 ) ,  장기근속수당 ( 5 년 이상 년 10 , 00 0 원 )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 20 %) ,  법정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2 0 10 년도는 ⇒  기본급 ,  직무수당 (1 5 0, 0 00
원 ),  급식비 ( 1 30 , 00 0 원 ) ,  교통비 ( 1 20 , 00 0 원 ) ,  장기근속수당 ( 5 년 이상 년 1 0 ,0 0 0 원 )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 2 0% ),  법정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20 , 00 0 원 ,  자녀 1 인 
2 0, 0 00 )  등 ,  2 01 1 년도는 ⇒  기본급 ,  직무수당 (1 5 0, 0 00 원 ),  급식비 ( 13 0 ,0 0 0 원 ) , 교
통비 ( 1 20 , 00 0 원 ) ,  장기근속수당 ( 5 년 이상 년 10 , 00 0 원 )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 20 %) ,  법정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4 0 ,0 0 0 원 ,  자녀 1 인 2 0 ,0 0 0)  등으로 지속적으
로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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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년 수 합 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합계 1 ,959 6 52 75 0 557

0 년 3 8 15 9 1 4

1 년 106 45 42 1 9

2 년 169 66 81 2 2

3 년 9 4 26 40 2 8

4 년 140 29 64 4 7

5 년 267 1 31 77 5 9

6 년 193 49 70 7 4

7 년 138 48 43 4 7

8 년 215 66 99 5 0

9 년 141 35 59 4 7

10 년 113 36 37 4 0

11 년 5 8 25 15 1 8

12 년 2 6 4 9 1 3

13 년 2 9 6 17 6

14 년 4 9 11 21 1 7

15 년 3 3 11 14 8

16 년 3 7 17 11 9

17 년 3 1 8 15 8

18 년 2 2 4 10 8

19 년 3 0 15 4 1 1

20 년 9 3 3 3

21 년 8 7 1

22 년 3 1 1 1

23 년  이 상 1 0 1 2 7

-  2 011 , 9 , 3 0 기준 ( 미 화원 제외 )

<표 28> 소속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년수 현황

(단위 : 명)

또한 아래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등급별 임금현황을 살펴보면 임금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일반직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어 
그에 따른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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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2 0 0 8 년 2 0 0 9 년 2 0 1 0 년 2 0 1 1 년

A 1 4,47 0 15,0 07 15 ,291 15 ,984

B 1 5,09 8 15,6 46 15 ,646 16 ,357

C 1 5,44 7 16,0 02 16 ,001 16 ,731

D 1 5,79 6 16,3 57 16 ,356 17 ,104

E 1 6,14 6 16,7 13 16 ,711 17 ,477

F 1 6,49 5 17,0 68 17 ,066 17 ,850

G 1 6,84 4 17,4 24 17 ,422 18 ,223

H 1 7,19 3 17,7 80 17 ,777 18 ,596

I 1 7,54 3 18,1 35 18 ,132 18 ,970

J 1 7,89 2 18,4 91 18 ,487 19 ,343

K 1 8,24 1 18,8 46 18 ,842 19 ,716

L 1 8,59 0 19,2 02 19 ,197 20 ,089

N 1 8,94 0 19,5 57 19 ,552 20 ,462

M 1 9,28 9 19,9 13 19 ,907 20 ,835

O 1 9,63 8 20,2 68 20 ,262 21 ,208

P 1 9,98 7 20,6 24 20 ,617 21 ,582

Q 2 0,33 7 20,9 79 20 ,972 21 ,955

R 2 0,68 6 21,3 35 21 ,327 22 ,328

S 2 1,03 5 21,6 91 21 ,682 22 ,701

T 2 1,38 4 22,0 46 22 ,037 23 ,074

U 2 1,73 4 22,4 01 22 ,392 23 ,447

V 2 2,08 3 22,7 57 22 ,747 23 ,821

W 2 2,43 2 23,1 13 23 ,102 24 ,194

X 2 2,78 1 23,4 68 23 ,457 24 ,567

Y 2 3,13 1 23,8 24 23 ,812 24 ,940

Z 2 3,48 0 24,1 79 24 ,167 25 ,313

※  임금 계산 항목  :  기본급 , 직 무수당 , 급 식비 , 교통 비 , 시간외 수당 (1 5 시간 ), 명 절휴가 비
※  통상 임금 계산 항목
- 200 8 년 ~ 201 0 년 :  ( 기 본급 + 직 무수당 )/ 209 시간
- 201 1 년 :  ( 기 본급 +  직무수 당 +  급 식비 )/ 2 09 시 간

<표 29> 무기계약근로자 등급별 임금 현황

(단위 : 천원)

Ⅳ .  제 주특별 자치도  무 기 계약직  공 무원 실증 분석

1 . 조사설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  무기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무기 계약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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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여 그에 따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른 내용으로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 임금 ,  차별대우 ,  전환절차 ,  직무필요역량 , 만족 및 개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을 

편의표본추출을 통하여 설문응답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기초자료는 연구자와 사전에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직접방문을 통해 수집되었

으며 ,  대상자는 자기기입식 설문지 ( Se l f-a d mi nis te re d Que s tion na ire  S urve y 
Me tho d) 를 통하여 설문에 응하였고 ,  응답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
석하였다 . 설문지는 폐쇄형 질문으로 명목척도와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 폐쇄형 질
문은 응답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답을 미리 설정하고 , 제시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제시된 응답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답이 표준화되어 비교하기 쉽고 , 
분석에 용이하며 , 부적절한 응답의 비율을 낮출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
단해 선택하였다 .
설문지는 총 2 4 0 여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 30 부가 회수되었다 .  전체 설문지 

회수율은 95 % 로 이는 사전에 노조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그에 따른 협조를 받아 
회수를 함으로써 좀 더 높은 회수율을 달성한 것이다 .
설문의 조사기간은 2 0 12 년 1 1 월에 약 3 일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 표본은 무기 

계약직 노조원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전체 무기 계약직 공무원 약 2, 2 00 여명 중 
2 30 여명을 조사하였다 .

2 . 실증분석 결과

1 )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 0 대가 46 . 8% 로 가장 많으며 ,  그 다음은 3 0 대 
3 2. 9 %,  5 0 대 1 8. 2 %,  2 0 대 2 .2 % 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여성 
6 4. 9 %,  남성 3 5. 1 % 로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
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 6 2 .3 % 로 가장 많으며 , 그 다음은 고졸 3 1. 6 %,  대
학원졸 이상 3 .5 %,  중졸 이하 2. 6 % 로 나타나 대학졸업자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

2 )  근무시간

응답자들의 노동시간 및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하루평균 6 시간에서 1 2 시간으로 
평균 8 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편재 근무기간은 최소 2 년
부터 최대 2 1 년까지로 평균 9 년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N 최 소 값 최 대 값 평 균 표 준 편 차

하 루  평 균  노 동 시 간 23 1 6 .0 0 12 .0 0 8 .3 7 39 .8 1 96 4

현 재  근 무 기 간 ( 근 속 년 수 ) 23 1 2 .0 0 21 .0 0 9 .1 1 74 4. 25 8 99

<표 30>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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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근무환경 인식을 살펴보면 친하게 지내는 직장동료 여부에 대해 평균 
3 .6 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동료간 업무협조에 대해서도 평
균 3. 1 2 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직장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2 점대의 낮은 점수
가 나타나고 있어 무기 계약직은 근무환경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N ( 유 효 ) 최 소 값 최 대 값 평 균 표 준 편 차

직 장 내  작 업 환 경  업 무 수 행 2 31 (2 1 3) 1 .0 0 5. 00 2 .9 8 . 92 1 25

동 료  간  업 무 협 조 2 31 (2 1 4) 1 .0 0 5. 00 3 .1 2 .9 66 1 9

친 하 게  지 내 는  직 장 동 료  여 부 2 31 (2 1 3) 1 .0 0 5. 00 3 .6 0 1 .0 11 9 1

상 사 의  업 무 지 시 나  감 독 방 법  만 족 2 31 (2 0 9) 1 .0 0 5. 00 2 .8 3 .9 19 3 4

업 무  요 청  시  명 확 한  업 무 지 침  2 31 (2 1 1) 1 .0 0 5. 00 2 .8 3 .9 40 7 6

개 인 발 전 을  위 한  의 사 결 정  참 여 기 회 2 31 (2 1 1) 1 .0 0 5. 00 2 .7 7 .9 88 2 2

업 무 에  관 한  의 견  솔 직 하 게  제 시 2 31 (2 1 2) 1 .0 0 5. 00 2 .9 5 .9 45 0 0

상 사 와  부 하 직 원 간  정 보 공 유  원 활 2 31 (2 1 1) 1 .0 0 5. 00 2 .7 9 .9 22 7 9

계 약 조 건 차 이 로  인 한  동 료 간  위 화 감  2 31 (2 1 1) 1 .0 0 5. 00 2 .9 8 .9 78 0 5

<표 31> 근무환경

3 )  임금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최소 9 0 만원에서 최대 21 0 만원으로 평균 15 2 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N ( 유 효 ) 최 소 값 최 대 값 평 균 표 준 편 차

월 평 균  임 금 2 3 1( 22 9 ) 9 0. 00 2 1 0. 00 15 2 .2 31 4 2 3 .3 90 5 4

<표 32> 월평균 임금

무기 계약직 전환 후의 임금차이를 살펴보면 증가했다는 응답이 6 4. 9 % 로 가장 
높았으며 , 그 다음은 변화 없다가 2 5 .9 %,  감소했다가 9. 2 %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가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임금은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증 가 했 다 14 8 64 .9

변 화 가  없 다 5 9 2 5. 9

감 소 했 다 2 1 9 .2

합 계 2 3 1( 22 8 ) 1 00 .0

<표 33> 무기 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이

무기 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 증가폭을 살펴보면 , 임금이 증가된 경우 최소 2 만원
에서 최대 1 3 5 만원으로 평균 2 7. 9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임금이 감소한 
경우 최소 5 만원에서 최대 4 0 만원으로 평균 18 . 6 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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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유 효 ) 최 소 값 최 대 값 평 균 표 준 편 차

무 기  계 약 직  전 환  이 후  임 금  증 가 폭 2 3 1( 13 7 ) 2 .0 0 1 3 5. 00 2 7. 91 9 7 2 0 .4 41 4 7

무 기  계 약 직  전 환  이 후  임 금  감 소 폭 23 1 (1 8) 5 .0 0 40 .0 0 1 8. 61 1 1 9. 51 8 64

<표 34> 임금증가폭

임금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는 자신의 임금에 대해 불만족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  
특히 자신의 능력과 경력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  임금대비 업무부담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N ( 유 효 ) 최 소 값 최 대 값 평 균 표 준 편 차

나 의  능 력 , 경 력 에  비 해  적 절 2 31 (2 2 4) 1 .0 0 5. 00 2. 50  . 82 5 59

임 금 대 비  업 무  부 담  적 당 2 31 (2 2 2) 1 .0 0 5. 00 2 .5 1 . 90 6 14

임 금 인 상  절 차  공 정 2 31 (2 2 1) 1 .0 0 5. 00 2 .5 7 . 80 9 88

임 금 인 상  기 회  없 어 질  가 능 성 2 31 (2 2 1) 1 .0 0 5. 00 2 .8 2 . 84 7 77

급 여 체 계  만 족 2 31 (2 2 3) 1 .0 0 5. 00 2 .3 8 . 82 2 98

<표 35> 임금인식

4 )  차별대우

부당대우를 받은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임금부문에서의 부당대우가 23 . 1% 로 가
장 높았으며 ,  그 다음은 정규직과의 차별이 20 . 1% 로 정규직과의 대우 및 임금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임 금 5 3 2 3. 1

승 진 / 업 무 배 치 2 7 1 1. 8

폭 언 / 폭 행 / 성 희 롱 4 1 .7

휴 일 / 휴 가 1 5 6 .6

상 사 의  강 압 적  태 도 2 8 1 2. 2

상 여 금 / 각 종  수 당 2 5 1 0. 9

정 규 직 과  차 별 4 6 2 0. 1

없 음 3 1 1 3. 5

합 계 2 3 1( 22 9 ) 10 0 .0

<표 36> 부당대우 여부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참고 지낸다는 응답이 6 7. 2 % 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항의가 18 . 0% , 노동조합에 상의가 11 . 1%  등
으로 나타났다 . 이는 무기 계약직이긴 하나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부당대우
를 받았을 경우 쉽게 항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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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참 고  지 냄 1 2 7 67 .2

개 인 적 으 로  항 의 34 1 8. 0

집 단 적 으 로  항 의 5 2 .6

노 동 조 합 에  상 의 21 1 1. 1

상 담 기 관 에  상 담 1 0 .5

기 타 1 0 .5

합 계 2 31 (1 8 9) 1 00 .0

<표 37> 부당대우 대처방안

정규직과 비교한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6 9. 6 % 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 그 다음은 업무실적 , 인사고과 등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고 평형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 5. 4 %,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거나 더 많은 업무
를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1 3 .2 % 로 나타났다 .  결국 무기 계약직으로의 변경으로 
정규직과 임금은 같거나 더 작으나 그에 따른 업무는 과다하고 ,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빈 도 ( 명 ) 유 효  비 율 ( % )

임 금 이  너 무  적 음 1 58 6 9 .6

평 가 기 준  자 의 적 3 5 1 5 .4

계 약 해 지  사 유  자 의 적 2 0 .9

근 로 계 약  규 정 과  다 름 3 0 1 3 .2

기 타 2 0 .9

합 계 23 1 (2 27 ) 1 0 0. 0

<표 38> 정규직과 비교한 임금 차이

무기 계약직들이 인식하는 정규직과의 복지차이 1 순위 분석결과 개인연금 지원이 
2 0. 6 % 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  그 다음은 병가 18 . 8% , 직무능력개발
교육 1 1 .2 %,  교통비 지원 10 . 3%  등을 가장 차이가 있는 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지급의 차
이로 기본적인 복지에서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차이는 결국 업무수행능력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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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병 가 42 1 8 .8

경 조 휴 가 8 3 .6

교 통 비  지 원 23 1 0. 3

식 비 지 원 4 1 .8

주 택 자 금 지 원 21 9 .4

개 인 연 금  지 원 46 2 0. 6

자 녀  학 자 금   지 원 17 7 .6

의 료 비  지 원 1 0. 4

경 조 비 2 0. 9

명 절 비 19 8 .5

직 무 능 력 개 발 교 육 25 1 1. 2

자 기 계 발 비  지 원 10 4 .5

기 타 5 2 .2

합 계 2 31 (2 2 3) 1 00 .0

<표 39> 정규직과 비교한 복지 차이

5 )  무기 계약직 전환절차

무기 계약직 전환 및 기준 절차에 대한 분석결과 근속기간이 8 3. 8 % 로 가장 높았
으며 ,  그 다음은 서류심사 7 .9 %,  인사고과 및 실적이 각 1 .7 %,  전환시험 0. 9 %,  면
접 0 .4 % 순으로 응답된바 ,  근속기간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기준 
및 절차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근 속 기 간 19 2 83 .8

서 류 심 사 1 8 7 .9

인 사 고 과 4 1 .7

면 접 1 0 .4

실 적 4 1 .7

전 환 시 험 2 0 .9

기 타 8 3 .5

합 계 2 3 1( 22 9 ) 1 0 0. 0

<표 40> 무기 계약직 전환 기준 및 절차

무기 계약직 전환시 기준이 동등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동등하게 적용되
지 않았다 3 8. 0 %,  잘 모름 3 4 .1 %,  동등적용 2 7. 9 % 로 나타나 과거 계약과 동등하
게 적용되지 않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동 등 적 용 6 4 27 .9

동 등 적 용  안 됨 8 7 3 8. 0

잘 모 름 7 8 3 4. 1

합 계 2 3 1( 22 9 ) 1 00 .0

<표 41> 무기 계약직 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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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전환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근속 인정에 대해 거의 반영되었다는 
응답이 4 7 .2 %,  일부 반영 3 9 .7 %,  전혀 반영안됨 13 . 1% 로 나타나 대다수 반영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전 혀  반 영  안 됨 3 0 13 .1

일 부  반 영 9 1 3 9. 7

거 의  반 영 10 8 4 7. 2

합 계 2 3 1( 22 9 ) 1 00 .0

<표 42> 무기 계약직 전환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근속 인정 여부

무기 계약직 전환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 4. 6 % 는 사직서를 쓰지 않고 근로계약서
만 새롭게 작성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  2 7 .1 % 는 특별한 절차가 없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 사직서를 쓰지 않고 근속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새 로  입 사 11 4 .8

근 로 계 약 서  새 로  작 성 1 4 8 6 4. 6

특 별 한  절 차  없 었 음 62 2 7. 1

기 타 8 3 .5

합 계 2 31 (2 2 9) 1 00 .0

<표 43> 무기 계약직 전환 방식

6 )  직무와 관련된 역량 향상 필요요인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자의 46.3% 는 직무관
련 교육훈련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그 다음은 IT 관련 정보통신 
교육훈련 기회 확대 (15.4%), 구성원간의 토론 / 워크숍 / 세미나 등 학습기회 제공 (14.1%), 외
국어 습득 등을 위한 국제화 교육기회 확대 (12.8%)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앞
서 정규직과 직무관련 교육훈련 기회 차별을 높게 인식하는 것과 연계되는 답변으로 무기 
계약직 역시 정규직과 동등하게 직무관련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직 무 관 련  교 육 훈 련  기 회  확 대 1 0 5 4 6. 3

외 국 어  습 득  등 을  위 한  국 제 화  교 육 기 회  확 대 29 1 2. 8

IT 관 련  정 보 통 신  교 육 훈 련  기 회  확 대 35 1 5. 4

아 이 디 어  발 굴  기 회  확 대 와  이 에  대 한  보 상 강 화 23 1 0. 1

구 성 원 간 의  토 론 / 워 크 숍 / 세 미 나  등  학 습 기 회  제 공 32 1 4. 1

기 타 3 1 .3

합 계 2 31 (2 2 7) 1 00 .0

<표 44>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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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의 직무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보통 수준에서 직무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부서의 목표와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 3. 2 3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 업무상 필요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인식은 2 3. 4 0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업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나 , 외국어에 대한 역량이 부
족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N ( 유 효 ) 최 소 값 최 대 값 평 균 표 준 편 차

부 서 의  목 표 와  업 무 를  정 확 히  인 지 하 고  있 다 2 3 1( 22 9 ) 1 .0 0 5 .0 0 3 .2 3 0 .9 33 6 2

직 무 와  관 련 하 여  컴 퓨 터 를  활 용 할  수  있 다 2 3 1( 23 0 ) 1 .0 0 5 .0 0 3 .1 3 1 .0 95 4 9

직 무 와  관 련 된  장 치  및  설 비 를  운 용  보 수 할  수  있 다 2 3 1( 22 7 ) 1 .0 0 5 .0 0 3 .0 2 1 .0 04 2 6

업 무 상  필 요 한  외 국 어 를  구 사 할  수  있 다 2 3 1( 22 8 ) 1 .0 0 5 .0 0 2 .4 0 0 .8 87 2 1

업 무 와  관 련 된  법 규 를  잘  알 고  있 다 2 3 1( 22 8 ) 1 .0 0 5 .0 0 2 .9 0 0 .8 82 2 3

업 무 에  관 련 된  정 보 를  수 집 / 정 리 / 활 용 하 고  있 다 2 3 1( 22 4 ) 1 .0 0 5 .0 0 3 .0 2 0 .9 42 1 1

업 무 관 련  문 제 발 생  시  해 결 할  수  있 는  능 력 을  갖 고  있 다 2 3 1( 22 6 ) 1 .0 0 5 .0 0 3 .1 5 0 .9 35 4 4

부 서  구 성 원 간  자 유 로 운  토 론 의  기 회 를  갖 고  있 다 2 3 1( 23 0 ) 1 .0 0 5 .0 0 2 .8 1 0 .9 41 4 3

자 신 의  업 무 에  대 해  사 명 감 을  갖 고  있 다 2 3 1( 23 0 ) 1 .0 0 5 .0 0 3 .3 8 0 .9 20 6 3

<표 45> 직무인식

7 )  만족 및 개선

무기 계약직 전환 후 만족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 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  특히 정규직과의 차별개선 정도에 대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이 체감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
미한다 .

　 N ( 유 효 ) 최 소 값 최 대 값 평 균 표 준 편 차

임 금  및  수 당 2 3 1( 22 8 ) 1 .0 0 5. 00 2 .4 5 0. 79 7 49

정 규 직 과 의  차 별 개 선  정 도 2 3 1( 23 0 ) 1 .0 0 5. 00 2 .2 6 0. 73 0 94

노 동 시 간 / 업 무 량 2 3 1( 23 0 ) 1 .0 0 5. 00 2 .7 7 0. 73 6 58

업 무 내 용 / 권 한 과  책 ) 2 3 1( 23 0 ) 1 .0 0 5. 00 2 .7 0 0. 76 6 94

인 격 적  대 우 2 3 1( 23 0 ) 1 .0 0 5. 00 2 .5 8 0. 81 9 87

공 직 생 활 2 3 1( 23 0 ) 1 .0 0 5. 00 2 .8 5 0. 71 6 84

<표 46> 무기계약 만족 정도

무기 계약직의 직무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직무수행에 필요한 결정권한 여부 ( 2. 3 6 점 ) 에 대해 가장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무기 계약직에게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처리 시 정
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을 필요가 있다 .  또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 2 .4 0 점 )  역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바 ,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무기 계
약직의 경우 직무관련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커다란 것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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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유 효 ) 최 소 값 최 대 값 평 균 표 준 편 차

나 는  직 무 수 행 에  필 요 한  결 정 권 한 을  가 지 고  있 다 2 31 (2 2 8) 1. 00 5 .0 0 2 .3 6 0. 89 5 96

내 가  속 한  조 직 은  보 다  나 은  직 무 수 행 을  위 해  필 요 한  교 육 훈 련  기 회 를  
제 공 하 고  있 다

2 31 (2 2 8) 1. 00 5 .0 0 2 .4 0 0. 85 2 25

내 가  속 한  조 직 은  중 요 한  정 책 결 정 과 정 에 서  조 직 구 성 원 들 의  의 견 을  잘  
반 영 하 고  있 다

2 31 (2 2 7) 1. 00 5 .0 0 2 .4 5 0. 82 0 55

나 의  업 무 성 과 가  어 떻 게  평 가 되 고  있 는 지 를  명 확 히  이 해 하 고  있 다 2 31 (2 2 6) 1. 00 5 .0 0 2 .6 4 0. 81 7 17

상 사 는 내 가 직 무 를 성 공 적 으 로 수 행 하 는 데 필 요 한 정 보 / 자 문  및  도 움 을  주 고  
있 다

2 31 (2 2 4) 1. 00 5 .0 0 2 .7 0 0. 91 1 70

내 가  받 는  보 수 는  조 직  내  유 사 한  직 무 를  수 행 하 고  있 는  다 른  사 람 과  
비 슷 한  수 준 이 다

2 31 (2 2 7) 1. 00 5 .0 0 2 .7 4 0. 89 6 56

내 가  받 는  보 수 는  민 간 기 업 의  유 사 한  업 무 를  수 행 하 는  사 람 과  비 슷 한  
수 준 이 다

2 31 (2 2 7) 1. 00 5 .0 0 2 .4 7 0. 84 2 73

나 는  현 재 의  공 직 에 서  근 무 하 는  것 에  만 족 한 다 2 31 (2 2 7) 1. 00 5 .0 0 2 .8 3 0. 82 6 28

<표 47> 직무만족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일반공무원과 업무협조가 안된
다는 응답이 32 . 9% 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은 적정한 권한위임 미비 2 8. 9 %,  과
다한 행정절차와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1 2 .4 % 등이 높게 나타났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적 정 한  권 한 위 임 의  미 비 65 28 .9

계 약 기 간  등  신 분  불 안 27 12 .0

일 반 공 무 원 과  업 무 협 조 가  안 됨 74 32 .9

전 문 분 야 와  업 무 내 용 과 의  불 일 치 11 4 .9

계 약 직 의  책 임 감  및  업 무 전 념  부 족 20 8 .9

과 다 한  행 정 절 차 와  권 위 주 의 적  행 정 문 화 28 12 .4

합 계 2 31 (2 2 5) 1 0 0. 0

<표 48>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

향후 무기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임금인상이 5 6. 3 % 로 가
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  그 다음은 복리후생제도의 확대 16 . 5%  등이 높은 순
으로 나타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나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
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임 금 인 상 13 0 56 .3

고 용 의  안 정 1 4 6 .1

복 리 후 생  제 도 의  확 대 3 8 16 .5

차 별 의  시 정 2 0 8 .7

업 무 와  관 련 된  교 육 이 나  자 기 계 발 기 회 의  부 여 1 4 6 .1

정 년 연 장  및  퇴 직 연 금 제 도  개 선 9 3 .9

직 장 생 활 과  가 정 생 활 의  병 행 1 0 .4

근 무 시 간  단 축  또 는  휴 일  확 대 2 0 .9

기 타 3 1 .3

합 계 2 3 1( 23 1 ) 1 0 0. 0

<표 49> 향후 무기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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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무기 계약직 공무원 수 조정에 대해 현재 규모에서 조금 줄여야 한다는 응
답이 44 . 3% , 현재규모에서 줄여야 한다가 22 . 9% 로 절반 이상이 무기 계약직 공무
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빈 도 ( 유 효 ) 유 효  비 율 ( % )

현 재  규 모 에 서  줄 여 야  한 다 16 2 2. 9

현 재  규 모 에 서  조 금  줄 여 야  한 다 31 4 4. 3

현 행  규 모 가  적 정 하 다 11 1 5. 7

잘  모 르 겠 다 12 1 7. 1

합 계 2 3 1( 70 ) 10 0 .0

<표 50> 향후 무기 계약직 공무원 수 조정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무환경의 경우 업무처리 지침 ,  업
무지시 및 감독의 방법 ,  의사결정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불만족
이 나타나고 있으며 ,  무기 계약직에 대한 책임과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  특히 임금과 
복지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무기 계약직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무기 계약직이 축소되는 측면을 대비하여 정규직과 비슷한 수
준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 외에도 직무역량과 관련하여서는 직무관련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  이 또한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에 따른 수정이 요구된다 .  따라서 현재 부
족하다고 느끼는 또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변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교육
훈련에 대한 기회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과의 차별적 요소가 배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불만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  특히 호봉과 직위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다
양한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민간기업이나 해외에서 계약
직 공무원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보다 폭넓은 의미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Ⅴ .  결  론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직장동료에 대한 만족은 높은 반
면 업무처리 지침 ,  업무지시 및 감독의 방법 ,  의사결정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특히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어 무기 계약직의 업무처리 환경 및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이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결정권한 여부에 대해 불만을 나
타내고 있어 무기 계약직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처리 시 정규직과 차별
을 두지 않을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불만족은 결국 정규직과의 차별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 

형식적인 무기 계약직으로 직급의 변경뿐만이 아닌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차별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여성의 경우 승진과 
업무배치에 있어 남성에 비해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고 , 남성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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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낮은 만큼 정규직과의 차별과 동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어 여성 무기 계약직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러한 차별은 결국 이직
을 고려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의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방
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울러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차이로 기본적인 

복지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게 되면 이는 결국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특히 남성과 여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분야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선별
할 필요가 있다 .
무기 계약직의 경우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  이는 

임금에 대해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알 수 있으며 , 특히 학력에 따라 임
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  이는 단순한 학력의 차이가 아닌 학력에 
따른 직렬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
큼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크며 ,  2 0 대의 경우 사회생활의 초반기인 만큼 업무실적과 
인사고과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또한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직무관련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차별과 

불만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
관련 교육의 기회 역시 동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연령별 필요로 하
는 교육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 만큼 연령에 따른 직무수행이 다른 만큼 그에 맞
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동시에 업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관
련된 기술은 활용할 수 있으나 ,  외국어 역량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무기 계약직은 대다수 항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당대우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무역량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적 사안으로 무기 계약직 직종의 개편 ,  채용에 대

한 논의 ,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의 개선을 논의하였다 . 이는 결국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직무역량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측면이므로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 교육훈련과 근무실적평가로 직무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적인 

직무역량을 갖기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방안 제시와 함께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한 
무기 계약직의 역량강화를 제시하였다 .
셋째 , 역량강화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  그리고 무기 계약직 직무역량 모델의 개발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대부분의 무기 계약직 관련 내용은 복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일정 수준의 복무가 안정이 될 경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으며 .  그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  7 8  -

참 고 문헌

고용노동부 ( 2 01 1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국가인권위원회 (2 0 08 ) , 비정규직 차별 연구보고서 .
권영성 ( 20 0 4) ,  헌법학원론 , 법문사
이준일 ( 20 0 7) ,  차별금지법 ,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강현호 ( 20 1 2) ,  공공기관의 무기 계약직에 대한 공법적 검토 :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

속원과 관련하여 , 성균관법학 ,  제 2 4 권 제 2 호 ,  p p .8 5 -1 14 .
손유정 ( 20 1 2) ,  무기계약직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 경북대석사
강인순 ( 20 1 0) ,  경남지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실태 :  공공부문 학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25 집 , p p. 8 9- 10 9 .
박노윤 ( 20 1 0) ,  고용안정성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은행원을 대상

으로 , 금융지식연구 ,  p p .2 9 -5 8.
박창용 ( 20 0 7) ,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  법학논총 ,  Vo l. 1 7,  

p p .2 7 9- 31 2
인  정 ( 20 0 9) ,  ‘ 유연고용시스템과 은행업 노동시장 성별불평등 재 생산기제변화 : 경

제위기이후 여성비정규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 ,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조순경 ( 20 0 8) ,  “ 여성 비정규직의 분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별의 논리 , ”  한국

여성학 제 24 권 3 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 0 7)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방

안 ,  보고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구혜란 ( 20 0 5) ,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 ”  한국사

회학 , 제 39 권 제 2 호 ,  한국사회학회 , p p. 1 63 -1 9 5.
금융감독원 ( 2 00 8 ),   은행경영 통계  .
박상언 ․ 이영면 ( 20 0 4) ,  “ 고용조정을 경험한 조직에서 사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과 신

뢰 그리고 직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  경
영학연구 ,  제 3 3 권 제 2 호 , 한국경영학회 ,  p p .5 0 3- 52 9 .

박통희 ․ 김민강 ( 20 0 8) ,  “ 공무원의 신분불안과 조직시민행동 :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 ”  
한국정책학회보 ,  제 1 7 권 제 4 호 , 한국정책학회 ,  p p .2 7 5- 31 0 .

심재권 ,  정석환 ( 2 00 7 ),  “ 근무평정의 공정성수용인식이 하위직 공무원의 혁신적 엄
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 ”  한국행정학보 제 4 1 권 제 2 호 ,  p p .1 4 1~1 66

윤애림 (2 0 09 ) , “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서 ‘ 무기계약직 ’ 의 실태와 쟁점 , ”  산업노
동연구 제 15 권 제 2 호 ,  pp . 23 ~60

이상진 ( 20 0 9) ,  “ M e t h o d s  f or Pr ote cti on of  Gove rn me nt O r g a n i z a t i o n ’ s  
W e bs ite s  fr om  Cyb er  Atta c k  :  on  th e Foc us of 7 ·  7 Cybe r Atta ck  
i n South  K o r e a ,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제 12 권

이호진 ,  김희숙 ,  박상연 (2 0 11 ) , “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  정신간호학회지 ,  제 2 0 권 3 호 ,  p p .3 1 5~3 24

김찬중 ,  윤찬성 ( 2 00 8 ),  「 비정규직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
구 」 , 산업경제연구 ,  21 ( 2) ,  p p .7 5 9~7 83 .

이경애 ( 20 0 8) ,  “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차별시정제도를 



-  7 9  -

중심으로 , ”  서울시립대 석사
이광택 ( 20 0 3) ,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을위한 입법토론회 .
이영면 ( 20 0 5) ,  “ 비정규직의 이직의사와 이직행위에 대한 연구 :  정규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인사 · 조직연구 ,  제 1 3 권 1 호
박우성 ․ 노용진 ( 20 0 2)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 ”  조직과 인사관리연

구 ,  제 2 6 1 호
임근식 (2 0 08 ) , “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및 차별시정 연구 , ”  서울시립대 석사
함석동 ( 20 0 9) ,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 ”  

교육행정학연구 ,  제 2 7 집 1 호 ,  p p .2 7 5- 30 1 .
임선섭 ( 20 1 1)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원지숙 ( 20 1 1)  무기계약 근로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  이대석사
조애진 ( 20 0 9)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 0 8) ,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조직화를 위한 KB 국민지부의 

과제  , KB 국민은행지부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각 년도 .
통계청 홈페이지 ( 2 00 8 ),  경제활동부가조사 .
한국일보 , 2 01 1 .0 9 .2 0 .( h ttp: // ne ws. h an koo ki. c om ).
한겨레신문 ,  20 0 8. 0 6. 3 0.
Ag ga rwa l,  U. ,  Da tta , S . an d Bha rg av a,  S .,  “ T h e  R e la tio ns hi p be twe en  Hum a n 

R e so urc e Pra cti ce s , Ps yc ho lo gic a l Contr ac t a nd  E mp l oye e 
E ng ag em e nt-I m p li ca tio ns  fo r Ma na gi ng T a l e n t , ”  I I MB Man ag em e nt 
R e vie w,  S ep te mb e r,  2 0 07 ,  p p .3 1 3- 32 5 .

Be ar d,  K.  a nd  E dwa rd s , J. ,  “ E m p l o y e e s  a t Ri sk : Co ntin ge nt W ork  a nd  the  
Ps yc ho lo gic a l E x pe ri en ce  of  Conti nge nt W o r k e r s , ”  I n  C. L .  Coop e r a nd  
D . M.  R ous se a u ( Ed s .) ,  Tre nd s in  Or ga niza tio na l Beh a vio r,  Ne w Yo rk:  
W il e y, 1 99 5 , p p. 1 09 -1 2 6.

Bro ck ne r,  J. , Grov er , S. , Re e d,  T.  F. , an d De witt,  R . L. ,  “ L a y o f f s ,  Job  
I n se c urity,  a nd  S u r v i v o r s ’  Wo rk E ffo rt:  Ev id en ce  of a n I nve rte d -U 
R e l a t i o n s h i p , ”  Ac a de m y o f Ma na ge me nt Jour na l,  3 5,  19 9 2,  p p. 4 13 - 
4 2 5.

Burto n,  W .  L . , “ T h e r e ’ s  More  to Motiv ati ng Sa le s me n Tha n M o n e y , ”  in 
S el l ing : I ts Broa d er  Di me ns io ns , T.  W . Mel e on an d J.  M.  R a thm e ll  
( E ds . ),  New Yor k:  Ma c mi ll a n,  1 9 60 ,  p p .6 2 -6 5.

Ma uno,  S .,  K inn une n,  U.,  Ma ki ka nga s , A.  a nd  Natti , J.,  “ P s y c h o l o g i c a l  
Co ns eq ue nc es  of Fix ed -te rm  E m pl oym e nt a nd  Per ce iv ed  Jo b 
I n se c urity a mo ng He al th  Ca re  S t a f f , ”  E uro pe a n Jo urna l  o f W or k an d 
O rga ni zati ona l  Ps yc ho lo gy,  1 4 (3 ) , 2 00 5 , p p. 2 09 -2 3 7.

Sv er ke , M.  a nd  H el l gre n,  J.,  “ T h e  Na ture  o f Job  I n se c urity:  Und er sta nd in g 
E m pl oym e nt Unc e rta inty on  the  Brin k of  a  Ne w M i l l e n n i u m , ”  Ap p li ed  
Ps yc ho lo gy:  A n I nte rna tio na l R ev ie w, 5 1,  20 0 2,  pp . 23 -4 2 .



-  8 0  -

Virta ne n,  P. , Va hte ra ,  M.,  Ki vim ἄ k i ,  J.  an d Pe nti i,  J. F. ,  “ E m p l o y m e n t  
S ec uri ty an d H e a l t h , ”  Journ al  of E p id em io lo gic a l Com m unity H ea l th,  
5 6 , 2 00 2 , p p. 5 69 -5 7 4.



-  8 1  -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협의체 형성 동인에 관한 연구

김광구, 이호규, 최은미(경희대)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7개의 주요 갈등사례에서 작동

한 최초의 대화 협의체 형성 동인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대화 협의체 구성에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전적 갈등관리 전

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화협의체의 구성은 합의형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해

관계자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수의 

학자들이 이미 제시한 대화협의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소들을 본 연구

에 맞게 재구성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형성단계 

이전인 대화협의체를 촉발시키는 내적 요인의 시발점을 찾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7개의 사례에서는 최초의 갈등 발생 이후 평균 약 5년이 지나서야 대화가 시작

되었고, 당사자 간 대화 협의의 구조도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국회, 위원회, 

정부부처 등의 영향력 있는 제 3자의 압력이 존재 한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

음이 밝혀졌다. 즉, 대화를 제안하는 주체는 영향력 있는 주체여야만 하며, 대화협

의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이해당사자가 대화요구를 수

용해야만 대화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당위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을 만들어야 함을 제안한다. 대화 협의체의 구성방법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만

들어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1. 서론

최근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이 끊임없이 발생하

고 있다.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혹은 자치단체

의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이념과 계층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립으로 공공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잦아 사회적 비

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주민과 정치인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면 사회적 통합성 역시 약화된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공공사업이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공공정책 및 사업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광구, 2008).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들이 모여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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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성체라 생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갈등사례들에서 대화 협의체를 구성, 이를 갈등해결

에 적용하거나 혹은 진행 중에 있다. 2000년대 들어 대표적인 갈등사례인 한탄강댐 

건설사례, 국군기무사 과천이전사례, 국립 서울병원 갈등 사례, 울산 음식물자원화 

시설사례, 시화호 갈등사례, 호남선 계룡산터널 사례, 밀양 송전선로 갈등사례는 모

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화 협의체를 구성 · 운영했거나 혹은 진행 중의 사례

이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 협의체가 구성 되어 갈등을 해

소하게 된 것이다.

갈등해결을 위해 대화 협의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앞서 제시한 사례

들에서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 협의체가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

상황에 이러한 대화 협의체를 먼저 준비한다면,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

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초점을 두고 대화 협의체 구

성을 위해 먼저 수반되어야 할 배경 상황이 무엇인지, 형성된 계기가 무엇인지 살

펴보고자 하였다. 갈등사례에서 대화 협의체 형성에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여, 갈등

이 고조되는 시기에 앞서 사례들에 맞는 갈등협의체의 준비단계에 활용한다면, 적

시에 높은 수준의 대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동안의 갈등관리 연구들로 인해 갈등해결을 위한 관리체계가 상당한 수준 

발전하였음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학계에서의 우리나라 갈등관리 연구는 

주로 현상적인 진단과 처방, 갈등해소에 사용된 해결 기제, 혹은 외국과의 비교 연

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등에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의 갈등해결을 위해 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체 구성의 방법과 적용에 대해 제안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화 협의체의 형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화협의체 형성과정은 합의형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해관계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단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의는 현재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갈등상황의 발생 후 최초의 대화가 구성되는 요인

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 기

재로서 방법도 중요하나, 해결 방안으로서의 기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갈등을 둘

러싼 이해당사자 간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애써 설정한 해결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누가 대화를 요청하였고, 

누가 대화를 중재하였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대화를 수용하였는지, 어떤 맥락으로 

대화의 단초가 마련되었는지에 관한 연구, 즉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초단계와 

시발점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으로서 협의체의 종

류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이미 발생한 후 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의는 대화협의체의 형성 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양한 갈등발생 상황에서 대화 협의체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나아가 갈등관리에 있어 대화 협의체의 구성을 심도 있게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존 갈등사례에서 작동한 형성 동인들을 파악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요인들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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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에서는 대화 협의체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대

화 협의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틀을 제시하고, Ⅳ 

에서는 본 논의의 대상인 7가지 갈등사례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 각 사례에서 

작동한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이후 Ⅴ에서는 

분석 결과를 살펴본 후 Ⅶ에서 끝을 맺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합의 형성에 관한 논의들

갈등관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의형성과정(consensus 

building process)에 초점을 두고 합의형성을 어떻게 착수시키고 효율적인 합의를 이

끌어 내는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양

상 됨에 따라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숙의민주의의에 대한 연구와 민주적 

절차에서 요구되는 이성적인 대화와 대화참여자간의 협력 및 합의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이는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확

대로 새로운 갈등이 생성되고, 이해갈등과 가치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등 갈등

을 강제력이 수반된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25). 당사자 간의 합의는 여러 유형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부와 시민 간의 합의형성에 있어 참여와 참여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인 심의민주주

의(deliberative democracy)26)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윤경준, 안형기(2004)는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심의민주주의의 조건과 의사결

정의 효과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의 조건들로

는 포괄적인 참여집단 형성과 이들 간의 균등한 참여보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의과정에 있어 대화와 진행에 필요한 정

보와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환(2005)은 사회적 갈등 해결 접근법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갈등해결에 적실한 방식을 모색하고자 평가 기준으로써 

관료적 접근, 정치적 결단과 사법적 해결,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숙의적 시민참여제도를 분석하였다. 갈등해결에 적절한 방안

으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숙의적 시민참여제도를 제시

하고, 대안적 분쟁해결을 보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심의민주주

의 제도에 관해 연구를 한 김소연(2006)은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

민참여의 확대와 공공정책 결정의 공공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는 심의적 시민참여프

로그램 제도화를 주장한다. 갈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참여와 심의민주주의가 요구

되며, 갈등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이 없는 사회적 합의 형성으로 갈등

25 )  정 규 호 (2 007 ). 정 책갈 등 의 참 여적  해 결 을 위 한 합의 형 성적  접근 의  의 미와  과제 : 한 탄 강댐  건설 을  둘
러 싼  갈 등을  중 심 으로 . 한 국 정책 학 회보 . 1 6:2. 

26 )  심의 민 주주 의 와 숙 의 민주 주 의의  사 용은  사 회과 학 분야 에 서 혼 용 해서  사 용하 는  경우 가  대부 분 이다 . 이  
두  가지  방 식은  정책 결 정에  있 어 약 간의  차 이점 은  있 으 나 행 정 학 분 야에 서 는 심 의 민주 주 의 사 용을  선
호 하 는 것으 로  보 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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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합의기제로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에서부터 합의에 이

르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갈등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민주주

의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민웅(2005)은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의 습득, 

적절한 참여의 규모와 대표성 유지, 공정한 토론절차와 시민성 함양, 합의에 대한 

사후과정 추적 등을 제시하며 숙의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는 공론의 장(public 

sphere) 즉,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이에 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진행되어 온 연구의 초점은 심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참여와 합의형성, 

조정기제의 활용 등에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합의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인 심의민주주의를 이해

하고 중요성이 강조되어져 왔다면,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조정기제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보다 조정기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은재호, 김형성, 

최대용(2011)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하고 소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합의 형성(consensus-building)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들을 탐색하였다. 이해당사자 간 사이에서 생기는 관계망에 초점을 맞

춘 이 연구는 갈등요인으로부터 시사점들을 도출하여 해법을 찾으려 하였다. 합의

형성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제구축이 필요하며, 협력적 관계 형성에 

있어 규칙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박수선(2006)은 국책사업에서 보여 지는 갈등전개, 갈등구조 및 갈등해결과

정을 분석하여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어떤 과정과 관계 형성이 필요한지와 공공

갈등의 접근법을 모색한다. 조정(mediation)을 해결기제로 이용함에 있어 조정자의 

개입시기와 조정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화와 

합의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김광구, 

이선우(2011)는 조정기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조정기제를 

활용하여 합의를 도출한 사례를 들어 갈등상황을 협력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Susskind, McKearnan, and Thomas-Larmer(1999)의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에서는 합의형성에 있어 단계별로 필요한 구성요소 및 합의형성

의 조건 등을 제시한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갈등

해결기제와 중재자의 중요성 이외에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고 있다.   

갈등관리에서 대화형성과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

지만, 과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형성이 심의민주주의와 조정기제만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합의형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선행과정과 합의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2. 대화 협의체

대화협의체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해관계자들이 우

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합의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성체라 생각될 수 있다. 합의형성의 사전단계인 대화협의체의 형성은 

갈등상황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책사업의 지연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것이고, 갈

등이 확산되어 빚어지는 물리적 충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적대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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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대화협의체의 분명한 목적은 관련 갈등당사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갈등

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의 전개과정 중 갈등당사자들은 공식적 또

는 비공식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갈등해소라는 목적이 아닌 자신의 주장을 위

한 접촉 또는 만남은 대화협의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화협의체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복수의 이해 관계자들로 폭넓게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화협

의체는 특정 이해와 집단만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본 논의의 대상이 

되는 7가지 사례들은 대부분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유형과 명칭은 각기 다

른 형태를 보여주었다. 한탄강댐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당

사자회의 ， " 시화호 관련 갈등에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국군기

무사이전 갈등에는 “기무

사령부 주암동 이전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당사자 협의체 ，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

등해소를 위해서는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의 대화협

의체를 구성하여 갈등해소 노력을 경주하였다 (문채 · 김광구 ， 2006; 사회갈등연

구소 ， 2008; 박진 2009; 김광구 · 이선우 ， 2011; 홍성만 · 김광구 ， 2012; 주

성돈 · 이종원, 2012) .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당사자 간 협상 또는 외부자의 도움

을 받는 분쟁해결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대안적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로써 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Poitras & Bowen(2002)에 따르면 합의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자들을 협의체테이블로 유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하는 단계이

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주장한다. 대화협의체(consensus building initiation)를 

형성하는 동인에 관한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이 향후 일어나는 갈등상황에서 예방이 

가능 하다는 것이며, 최소 9가지의 요소들이 대화협의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Poitras & Bowen은 이론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정의, 효

과적인 협상의 구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동기화 등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성 또한 탐색하였다. 대화협의체를 형성함에 있어 이 세 요소들이 이론적 

프레임을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사항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합

의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의

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 지면, 이해관계자들은 협의체구

성을 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이 잠정적 이익과 추후에 있을 합의형성에 참여할지

에 대한 결정여부가 정해지게 될 때, 이때 비로소 대화를 위한 협상테이블로 나오

게 된다는 것이다. Poitras & Bowen은 문제정의, 협상구조,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동기부여 등세 가지 요소들을 다시 세분화하여 변수들이 대화협의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요소들의 상관관계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화협의체라는 

것이 항상 이 세 요소들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명확하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게 된다. 대화협의체형성은 이론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형성과의 구분 또한 불명확해 보이며, 갈등사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각각 다르

기 때문에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대화협의체 형성에 미치는 변수 또한 

각기 다를 것이다. 

 기존연구와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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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의  정 의 효 과 적  협 상  구 성
이 해 관 계 자 들 의  참 여 의  

동 기 화

문 제 범 위 의  설 정

합 의 와  관 련 된  

의 사 결 정 에   참 여 여 부  
: 대 화  설 계 의  

참 여 여 부 ,  비 공 식 적  

접 촉 , 관 계 기 관 의  
협 조  및  지 지 의 사

상 호 간  호 혜 적  
이 익 의  가 능 성

문 제 의  설 명 가 능 성 참 여 의  포 괄  정 도
이 해 관 계 자 들 의  
비 용 / 편 익

시 간 적  혹 은  사 회 적  
압 력 의  유 무

협 상  구 조  : 　 주 요 기 관  
및  재 정 적  지 원

이 해 관 계 자 들 의  
관 계 의  질

었지만, 합의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노력은 적어 보인다. 합의도출 이전 

단계인 대화협의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누가 대화를 요청하였고, 누가 대화를 

중재하였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대화를 수용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으로 대화의 

단초가 마련되었는지에 관한 연구, 즉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간단계와 시발점

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갈등사항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oitras & Bowen의 대화협의체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소들을 이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화협의체가 어떻

게 형성되었으며 그 동인( 動 因 ), 즉 대화협의체를 촉발시키는 내적 요인의 시발점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탐구를 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그림> Potras & Bowen의 대화협의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소

자료 : Jean Poitras & Robert E. Bowen, 2002

Jean Poitras & Robert는 합의형성 착수단계에 관하여 주목하여야 하는 이

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합의형성은 문제정의로 시작하여 이

슈가 만들어지면 논의가 시작된다. 일단 테이블로 끌어 나오면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고 이해관계자의 동기 부여와 연관이 된다. 순차적으로 자연스레 합의형성단계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 요소들이 서로 단순하게 명확화 된 것이 아

닌 서로 얽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 변수들이 합해지면서 활발

한 피드백 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해관계자들을 모으는데 있어 

역할을 하는 변수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합의형성을 발의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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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체계화하고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였다. 시작단계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고, 

합의형성의 시작단계에 수반되는 요소들을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요소들의 상호관

계성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로 문제정의에 수반하는 요소들로써 명확하고 설명가능한 문제 정의

와 압력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합의 대상의 문제는 명확하고 설명 가능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명확한 압력이 있어야 합의형성이 가능함을 지적하

였다. 이는 당사자들이 이슈 해결에 대한 필요성의 인지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협상을 위한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합의형성과정의 설계에

서의 참가여부가 의사결정에의 참가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설

계에 참여했는지가 최종 의사결정까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합의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과 협상

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들의 역할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여의 동기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호간의 이익의 가

능성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산

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의 동기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내용은 바

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형성된 사전 관계이다. 합의 형성 전에 어느 정도 서로 알

고 있었는지, 이전에 갈등이 확산되었는지 상호 신뢰성의 존재여부를 주요 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Jean Poitras & Robert의 대화협의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소들의 일부를 사용하여 7개의 국내 대표적인 갈등사례에서 작동한 형성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합의형성을 발의하는 기능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할 수 있으나, 이론적 필요성과 현실 적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사례의 분석을 통해 모든 단계에서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에 대해 사전 합의와 커뮤니케이

션을 통한 대화 형성이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사례에서 모

든 조건이 충족될 수 없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인 한탄강댐 건설사례, 국군

기무사 과천이전사례, 국립 서울병원 갈등 사례, 울산 음식물자원화 시설사례, 시화

호 갈등사례, 호남선 계룡산터널 사례, 밀양 송전선로 갈등사례에서 대화 협의체가 

구성될 당시 합의형성을 발의한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

에 맞는 합의체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어떻게 대

화가 시작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Jean Poitras & Robert의 기능 요인들 중, 문제의 

정의 및 협상의 구조 측면의 요인들에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몇가지 요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요인들을 포함, 이를 토대로 각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갈등 문제의 인식의 시점과 대화 협의체의 구성은 시기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정치 혹은 사회적인 압력은 존재하였는지, 합의 형성의 최

초 요구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인 합의 형성의 제안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지, 누

가 이러한 결정을 수용했는지, 직·간접적인 지원기관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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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의
문제 인식 갈등 문제 인식의 시점
압력의 존재 유무 정치, 사회적 압력

협상을 위한 

구조

합의 형성 방법의 설계 합의 형성의 최초 요구자
합의 형성 방법 결정 합의 형성의 제안자
합의 형성의 참여의 포괄성 합의형성 방법의 수용자
협상구조의 관련요소 관계기관의 지원 여부

나라에서는 합의 형성을 위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표> 대화 협의체 형성 요인의 분석틀

Ⅳ. 7개 갈등사례의 대화 협의체 형성 과정 분석

1. 분석 대상 사례 개요

1) 한탄강댐 건설 갈등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양주시 등 임진강 유역 경기북부

지역에 1996, 1998, 1999년 세 차례에 걸친 대홍수로 1조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1백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국무회의를 통해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용수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였던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홍수

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다27). 2000년 12월 한탄강댐 기본설계 

보고서가 완료되고, 2001년 6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및 한탄강댐건설사업이 

정식적으로 공표되면서 철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및 반대지역주민들과 사업주체인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서 갈등이 대

립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12월 한탄강댐건설사업 주민토론회가 개최되는 한편, 

2002년 3월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건설사업을 결정하고, 한탄강댐 입찰 및 사업자

를 확정하였다.

한탄강댐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연천과 철원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되었다. 2001년 당초 댐 건설 예상비

용은 9700억 원으로 추산되었지만28),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과 대립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갈등이 확산되자 

2003년 강원도를 방문한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은 한탄강댐건설 문제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갈등을 해

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한탄강댐건설사업은 갈등이 고조되기 이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협의체를 형성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결단과 사법적 해

결로 갈등조정에는 실패한 사례라 볼 수 있다. 

27 )  199 5 년  6 월부 터  199 7 년  1 2 월  2 년 여 동 안 한 국 수자 원 공사 는  임 진 강 유 역  조 사 를 착 수 하였 다 . 그  결
과  2 012 년 임 진강  유 역 에 연 간 36 억  170 0 만  톤 의 물  부 족이  예상 되 어 연간  26 억  5 700 만 톤 의 용수  
공 급 을 주 목적 으 로 하 는  한 탄 강댐  계 획을  추진 하 였다 . ( 한 탄강 댐  건 설 , 중립 기 구 중 재로  갈 등 봉 합 , 
< 충청 투 데이 >, 201 1.9.1 5)

28 )  ‘ 한 탄강 댐  ’  허 송 세월  누 가  책 임질 건 가 , < 동 아일 보 >, 2 006 .8.24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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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군기무사 과천이전 갈등

1913년 세워진 기무사 건물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하여 협소한 면적

과 낙후 된 시설로 1996년 건물안전진단 결과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건물면적이 8,000여 평으로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1998년 국방부가 기무사를 과천

시 주암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1월 국방부

는 기무사 이전 위치를 서초구 내곡동에서 과천시 주암동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

하게 된다. 2002년 4월 기무사의 과천시 주암동 이전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시설

물 배치 면적, 기타 공간 부지 면적, 부대특성을 고려한 훈련장 면적 등을 포함하여 

22만 7천 평을 산정하였다29). 이에 국방부는 기무사 이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및 

과천시에 공고를 하게 되지만, 2002년 7월 여인국 시장의 취임으로 기무사 이전사

업에 관한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기무사이전사업에 반대를 하는 과천시 및 과천의회,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반대운동으로 갈등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과천시 의회가 여러 이해관계자들

로 구성된 다자간 합의체 구성을 기무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2005년 안상수 의원의 추진으로 국회국방위원회에 ‘국군기무사령부과천시이전

백지화또는과천시에서제시한대안부지적극수용검토에관한청원30)’을 하면서 대화협

의체 형성을 꾀하였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자간 협

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군기무사 과천 이전 사례는 9번의 다자간 협

의체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합의를 도출하여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다. 

3) 국립서울병원 갈등

1961년 건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서울병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정신 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제8조에 의해 설치되었다31). 낙후된 건

물 및 시설 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1989년 4월 병원현대

화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립되면서 건물의 신·증축을 통해 기능 및 시

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4년 지역주민들이 국회청원을 통해 다른 지

역으로 병원이전을 요구하면서 현부지의 재건축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1995

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50

여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병원이전을 추진하였지만 자치단체의 협조 부족으로 번번

이 무산되었다. 2003년부터 2차로 이전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이 또한 이전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방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유치 동의서를 첨부한 사업자의 부재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32).

이에 2003년 8월 현 용지에 재건축하기로 처음 결정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지역의 긍정적인 상징(landmark)으로서의 병원 현대화 방

29 )  안 양대 학 교 산학 협 력단 (20 12). 국방 갈 등관 리  표 준해 결 모델  연 구  보 고서 , p p . 81 -87 .
30 )  국 방위 원 회 , 수석 전 문위 원 실 (2 005 ). 청 원 (7 건 ) 검토  보 고 .
31 )  갈  곳  없 는 국립 서 울병 원  ‘ 1 6 년째  방 황 ’ ,  < 국 민 일보 >, 201 0.2.1 일자  
32 )  김 광 구 , 신창 현 , “ 갈 등 의 재구 성 : 국 립 서울 병 원 재건 축  갈 등 영향 분 석 ” ,  [ 한국 도 시행 정 학회  도시 행 정학
보 ], 제 19 집 제 1 호 (200 6), p p . 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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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병원현대화를 위한 개전축기본설계 예산이 

제출되었지만 광진구 출신의 국회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의 영향으로 삭감이 된

바 있고, 2005년 또한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자 지역구 의원이

었던 김영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반대로 또 한번 예산이 삭감 되었다33). 2005년 

3월부터는 지방정치인 중심으로 광진구청, 중곡동지역주민 등이 병원 재건축에 반

대를 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34). 10년 이상 오랜 기간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는 국립서울병원의 이전 및 재건축

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국립서울병원관련 복지부와 주민들 모두 만족하는 합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화협의체를 형성하려 노력하였

다. 국립서울병원 이전 사례는 총 6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시킨 사

례로 평가될 수 있다. 

4)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갈등

2001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추

진정책의 당위성, 처리기술, 환경영향 등의 사실관계 부족, 정책집행으로 영향을 받

을 주민들을 배제한 행정과 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중산동 지역 주민들의 저항 등

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울산 북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공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등의 반발이 일어났다.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의 중

지 및 재개과정에서 공사재개를 반대하여 방해 행위를 한 주민대책위 간부 2명이 

구속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울산북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항의를 시작하였고 주민들은 주민투표제를 주장하였지만, 이에 이상

범 북구청장은 주민과의 토론을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대화협의체를 형성하려 하였다35).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반영하려는 북구청과 의

회, 정치적 의지를 가진 민주노동당, 그리고 갈등예방의 시점과 합의점의 시기를 놓

쳤지만36), 대안적 분쟁해결로서 시민배심원제를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평

가된다. 

5) 시화호 갈등

시화호 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이르는 유연면적 

476.5km의 간척지와 간석지를 개발하는 국토확장사업으로, 1975년부터 1984년까지 

농업진흥공사에 의해 서남해안 간석지개발계획 수립 및 간척농지 개발을 위한 기본

조사가 실시되었다37). 1986년 12월 시흥공업단지 조성사업심사 계획이 승인되었고, 

33 )  ‘ 님 비 ’ 에  방 치 되는  국 립 서울 병 원 , < 한 겨레 >, 200 8.12 .25 일 자
34 )  김광 구 , 이선 우 , “ 조 정 기제 를  이용 한  갈등 해 소 ” ,  [ 한 국 지방 자 치학 회 보 ], 제 23 권  제 1 호 ( 통권 73 호 ), 
(2 011 ), p p 6-8 .

35 )  지 역 혐오 시 설 갈등  ‘ 시 민  배 심원 ’ 이  푼 다 , < 한 겨레 >, 200 4.12 .7 일 자
36 )  김소 연 , 「 공 공 정책  갈 등과  민 주주 의 : 울산 광 역시  북 구 음 식 물자 원 화시 설  ‘ 시민 배 심원 ’ 사 례를  중 심으
로 」 , 경 희대 학 교 NGO 대 학원  석 사 학위  논 문 , 20 06.

37 )  ( 사 ) 한국 행 정학 회 (200 7). 시 화 호 정책 사 례 : 정책 오 차와  정 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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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서 시화 지역 갈등이 시작되었다. 방

조제 공사로 인해 시화지구 소금 등 갯벌 퇴적물이 바람에 날리고, 시화호에 생활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과 안산공단 주변에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하수관 부실

시공 등의 문제점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시화호사업은 간척사업에 의한 국토

확장으로 대규모 농지조성과 공업단지 및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는 다르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NGO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 한국수자원 공사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부와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주민의 

반대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과 관련 부처 간의 극심한 이해상충

으로, 건교부 수자원공사는 시화지구의 각 부처 및 지자체별 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시화지구장기발전계획 공청회를 개최로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4년 

1월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청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화지속협의회를 구성하여 이견 조율을 하려 노력하였다38). 시화호 

갈등은 갈등조정 기구를 이용하여 2004년 1월 발족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를 통해 최종합의까지 도출시킨 사례이다. 

6) 호남선 계룡산 터널 갈등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충정북도 오송에서부터 전라남도 목포까지 총 연

장 230.9km이르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호남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39).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현황분석을 근거로 기본설계 노선 검토

와 분석, 지질 및 지형, 교통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분기역(오송) 선정에 따라 계룡산 

근접 통과 노선이 불가피해 졌다. 이러한 결정으로 대전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불교

계가 노선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또한 충남도민

을 비롯한 계룡산시민연대는 호남고속철도 기본노선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2006년 2월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40). 호남선 계룡산 터널 갈등의 주요 이해당사자

는 한국고속철도공단을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대전·충청지역 시민단체와 불교계 

등으로, 정부는 계룡산 터널 노선반대 단체들이 요구하는 충청남도 지역순회공청회

를 실시41)하는 한편, 호남선 건설 사업에 반대 측에서 환경생태공동조사를 요구하

고 나섰다. 건교부 책임자가 대화를 시도하면서 환경·생태공동조사 위원회의 운영 

또한 실시되었다.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지역주민 및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노선을 우회 설계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 사례는 국책사업 중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와 협력관계 유지로 갈등 고조 이전에 갈등을 해결 한 사례이다.

7) 밀양 송전선로 갈등

2000년 1월 한국전력공사는 장기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

38 )  시 화호  개 발  장 기간  대 립  · · ·  조 정 기구 로  뒤 늦게  합 의 , < 충 청 투데 이 >, 2 011 .9.22 일자
39 )  국 토해 양 부 (2 012 ). 호 남고 속 철도  적 기 준공 을  위 한 갈등 관 리 사례 .
40 )  호 남고 속 철 계룡 산  노 선 ‘ 환경 마 찰 ’ ,  < 동 아일 보 >, 2 006 .2.20 일자
41 )  국 토연 구 원 · 고 속 철도 팀 (200 6). 호 남 고속 철 도 충청 남 도 지역 공 청회  결 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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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대전력 수송

체계 구축 및 경남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의 확충을 확정

지었다. 2007년 11월부터 실행시킬 송전선로 사업은 경상남도 양산시·밀양시, 창녕

군 일원에 2,562,212km (철탑 55,988㎡, 선하지 2,506,224㎡)의 면적으로 하였다42).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이 주 이해관계자이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술적(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인 측면의 입장만 내세우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안 되고 있어, 2005년 12월 밀양지역 경과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절차상의 문제, 재산권과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여수동민 한전 앞 집회를 

시작하는 주민 반발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또한 밀양시장, 지역국회의원 등의 반

대활동이 확산되고 2010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측이 밀양시장과 창년군수를 국책사업 

추진의 방해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43). 2009년 이

재오 전 권익위원장의 중재절차 마련으로 제3자의 제안을 받아 대화협의체가 형성

이 되었고, 국민권익위의회의 조정으로 ‘밀양지역 765kV건설사업관련갈등조정위원

회구성’이 진행되었다. 2012년 한국전력공사 측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고를 받

아들여 밀양지역 4개 면의 공사를 중지하기에 이르렀고, 2013년 민주통합당의 조경

태 국회의원은 한국전력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였다44). 갈등해결기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의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태에서 한국

전력공사는 2013년 5월 18일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공사를 강

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45). 이는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간의 마찰이 발

생하고 갈등이 악화될 것을 예고한다. 

2. 갈등사례 별 대화 협의체 형성 요인 분석

1)　한탄강댐 갈등사례

한탄강 댐 사업은 이미 1999년 결정된 사안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2002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며 수년 간 사업은 답보상태로 이루어졌다. 2002년 대통

령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에서 한탄강 댐 건립 재검토를 약속한 것도 하나

의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사업은 좀 더 치

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낸 뒤 추진하는 게 맞다”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급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 다수의 관계자들의 의견

이다.46) 그러나 이러한 언급이 갈등사례의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

기 힘들다는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대

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한탄강댐 건설문제를 갈등조정 대상 1호로 선정하

고 논의를 벌였지만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조정에 실패한 바 있기 때

42 )  이선 우 , 홍수 정 , “ 송 · 변 전 설비  건 설 갈 등 해소 를  위한  과 정과  선 택 : 밀 양  765 kV  송 전 선로 건 설관 련  갈
등 조 정위 원 회운 영 사례 를  중 심으 로 ” ,  [ 한 국정 책 과학 학 회보 ], 제 16 권 제 1 2 호 , (20 12), pp . 1 90- 200 .

43 )  밀 양시 장 - 창 년군 수  고 소 , < 동 아일 보 >, 2 010 .8.10 일자
44 )  ‘ 밀 양 송전 탑 ’  주 민들  “ 한 전 , 미 끼로  주 민  분 열 노려 ” ,  < 한겨 례 >, 2 013 .2.22 일자  
45 )  한 전사 장  “ 밀 양송 전 탑 공사  재 개 해야 ” · · ·  호 소 문 발표 , < 한겨 례 >, 2 013 .5.18 일자  
46 )  “ ‘ 한 탄강  댐  허 송 세월  누 가  책 임질 건 가 ” .  < 동 아일 보 >. 2 008 ,08,2 4.



-  9 3  -

문이다.47) 본 논의에서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 형성 동인으로서 최초의 제안이 이해

관계자들이 받아들인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2003년 겨울 노무현 대통령이 강

원도 철원에서 실시한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탄

강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자 2003년 겨울 노무현 대통령은 강원도를 방문

한 자리에서 댐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한 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에 한탄강댐 갈등조정 절차를 추진토록 했다.48)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탄강댐 

문제가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를 포함한 강원도의 많은 여론이 적절

치 않게 보고 있는데 재검토하는 문제도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

로운 조정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떠

냐“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당시 주민대표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당사자들 간

의 대화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있다. 이후 당시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49) 이후 2004년 11월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되 공동협

의회를 구성, 1년내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결정되어 당시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50) 

이 사례에서 최초의 대화형성은 대통령이 제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

된다. 당시 건설교통부 역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진행된 바 

있었으나, 이때의 제안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결국 한탄강댐을 둘러싼 갈등은 대통

령의 개입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 최초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러한 성과는 당사자 간의 대화 형성이 아닌 제 3자의 조력을 통해야만 대화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서, 당사자가 요청한 것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리나

라의 대화 형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 기무사 과천이전

다수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이 사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추진 자체가 

해당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배제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시

작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기무사를 과천시 주암동 일대로 옮기기로 이미 

결정하였고, 2001년 과천시에 행정적 절차 요구가 시작되면서 이때 처음 과천에 알

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절차의 수행은 응당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를 수반하였다.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발전 저해 등

을 이유로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 반대 운동이 이

루어지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2004년 8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무사가 이전할 

과천 주암동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이

에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행위와 건축 협의를 거부하며 일체의 인허가 

협의를 거부하게 된다. 갈등이 확대될 때까지 정부는 대화 협의체 구성은 차치하고 

47 )  “ 홍 수 피해 · 환 경오 염  주 민 반발 ” .  < 강원 도 민일 보 >. 2 008 ,10,0 2.
48 )  “ 한 탄강 댐  건 설 , 중립 기 구 중재 로  갈 등 봉합  ” .  < 충 청투 데 이 > . 20 11,0 9,15 .
49 )  “ 한 탄강 댐  건 설 원점 서  재 검토 하 자 ” .  < 강 원도 민 일보 >. 200 3,12 ,20.
50 )  “ 한 탄강  댐  재 추 진 배경 . 전 망 - ' 환 경 보다  수 해 예방 ' ” .  < 경향 신 문 > . 20 06,0 8,23 .



-  9 4  -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과천시와 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결국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과천시의회의 청원을 접수, 기무

사 이전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협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2005년 10월이 되어서야 과천시, 시의회, 시민단체, 국방부, 기무사, 경기도, 건교부 

관계자들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51) 점이 문제시 되었다. 다

수의 선행연구들에도 이같은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다. 주민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

지 못하였고 국방부, 기무사가 과천시 정부, 의회,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소흘히 한 

바 있다(국토연구원, 2006:17).

이 사례에서 최초의 대화 형성요인으로서의 협의체 구성은 국회 국방위원회

의 촉구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청원 결과 ‘다자간협의체’ 의 구성 

권고가 있었고 이를 국방부와 기무사가 수용하여 회의체가 형성된 것이다. 국회라

는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기관에 의한 권고가 없었다면 기무사 이전 갈등사례도 성

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대화체에 대한 제안을 최초로 제기한 주체는 과

천시 의회였다는 점이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과천시에서

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기무사 이전이 국책사업임을 감안해  협력할 것은 수용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방위원회의 권고 이전에 과천시

의회도 과천시의회, 과천시청, 국방부, 기무사, 건설교통부가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

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수용되지 못하였고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화를 제안하였다. “기무사의 과천시 이

전문제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과천시 의회가 제안한 것처럼 국방

부, 과천시 건설교통부 등과 다자간 합의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서 종합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록(국방위원회, 2005:7)으로 유추해 볼 때, 

최초의 제안은 과천시의회에서 제안하였으나, 이는 수용되지 못하였고 결국 국회 

국방위원회가 청원을 받아들여 대화협의체를 제안하고 국방부와 과천시의회가 받아

들이게 된 것이다. 갈등당사자의 대화 협의에 관한 제안이 있었으나 이는 쉽게 수

용되지 못하였고, 결국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회가 대화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3) 국립 서울병원 갈등

국립 서울병원 갈등사례의 특징은 협의체의 구성이 먼저 이루어졌으나, 실

패한 후 다른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최초의 협의체 구성은 주민들의 국회 

청원으로 이루어진 바있다. 1994년 주민들이 국회청원을 통해 병원이전을 요구하여 

보건복지부는 국회 청원을 통한 주민의 이전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병

원측은 우선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지만 이전 후보지 지역주

민들의 반발로 지자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다(김광구, 2011:6-7). 이

후 갈등은 지속화 되었고, 2005년 4월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의 장기미해결과제

로 남아있었던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업을 위해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측은 이전을 전제로 한 대화진행만을 요구했고, 당시 대화 

51 )  “ 기 무 사 이 전 관련  다자 간  협 의 체 구 성 했지 만  … 1 년 만 에 마 주 앉고 도  평 행 선 ” .  < 내 일 신문 >. 
2 005 ,0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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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의 형식이었던 시나리오 워크숍의 목적불분명, 대화체 명칭문제, 회의운영규

칙의 부재, 대화의제의 미선정, 이해관계자 참여범위 불명확 등 운영측면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사결정은 실패하였다. 

결국 사례에서 갈등을 해결은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여, 2008년 12월 29

일 권택기 국회의원, 광진구청,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이하 복지부) 관계자들

이 모여 갈등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조

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이때 대화 협의체의 최초 요구는 당시 한

나라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권택기 의원의 선거 공약의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권

택기 의원은 당선이후에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권 의원이 병원 이전을 원하

는 지역 민원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해 관철시키는 등52) 보건복지부와 대립구

도를 형성한 바 있었다. 결국 권택기 의원의 요구로 인해 국무총리실이 갈등조정위

원회를 제안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 대화 협의체의 형성 과정이

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덕형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관, 이종순 서울시 광

진구청 부구청장,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광진구) 등은 갈등조정위원회의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 협의체의 구성에 관해 법적 근거가 미리 형

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일

시적인 제한규정에 지나지 않아 법적인 구속력과 강제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구조

적인 한계 역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4)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

당시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

는 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갈등이 본격화 된 상황이었다. 이 사례에

서는 울산 북구청장이2004년 3월 설명회에서 정책 배심원제를 제안한 것이 최초의 

대화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대화 협의를 위한 명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구청장의 정책배심원제에 관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들은 주민투표제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주

민투표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측면에서 최초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북구청

장이 제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김소연, 2010:63).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갈등해결 기재로서, 시민배심원제는 운영되었고 대화 

협의체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북구청장의 제안이 최초의 대화 형성 요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다고 판단한다.결과적으로 2004년 12월 울산 북구청은  첫 배심원단을 구

성해 회의를 소집하였고, 이 기간동안 북구청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주

민들도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었고, 갈등은 해결되었다53).

5) 시화호 갈등

52 )  “ 권 택기 에  발 목잡 힌  국 립서 울 병원 ” .  < 매일 경 제 > . 20 08,1 2,16 .
53 )  “ 음 식물  자 원 화사 업  민 간배 심 원이  결 정 ” .  < 내 일 신문 >. 200 4,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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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시화호 개발사업을 정면으로 

반대 한 바 있으며, 이때 투쟁위주의 시민운동은 시화호 환경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확산 시켰다. 이때 다수의 요구는 정부로부터 묵살당했다. 당시의 건교부는 이러한 

지역 주민 및 다수의 시민단체의 반대를 뒤로한 체, 200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 시

화지구 개발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곧바로 정부안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반대 시

위가 계속 되었다.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3년 말 당시 건교부가 시화

호 남측 간석지를 관광·레저와 연구, 그리고 주거기능으로 구상된 시화지구 장기

종합계획(안)의 공청회를 하면서다. 이 계획안에 대해 시화호연대회의를 비롯, 지역

시민단체가 시화호 및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정부가 갈등해결 차원에서 주민·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54). 

당시 건교부는 뒤늦게 일방적 사업추진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 지

자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보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도출 원칙을 

제시하여 조건부 수용하였고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55). 

6) 호남선 계룡산 터널

호남선 계룡산 구간 터널공사의 경우 정부가 환경훼손 여부에 대해 공동조

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노선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룡산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측의 요구가 반영된다고 확실할 수 없는 불

확실한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 상승, 증폭되어갔다. 

그러던 중 2005년 말 건교부가 불교계와 시민단체와의 공식. 비공식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했고, 자료공개와 공청회 개최 요구를 수용

하면서 대화 협의체의 시작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특이할만한 상황은 비 공식적

인 개별 접촉을 통해 합의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대립관계에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2006년 4월 정부는 노선반대 단체들이 요구한 순회공청회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와 시민단체(계룡산살리기 대전․충남연대) 는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노선에 기본설계부터 ’환경생태공동조사‘를 구성해 환경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조

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사례의 경우 갈등해결의 기재인 ’환경생태공동조사‘가 누구로부터 제

안되었는지에 대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환경단체 관계자는 누가 먼

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공단측 관계자는 당시 건교부 책임자가 (언론)인터

뷰를 통해 밝혔음을 지적(갈등해결센터 사회갈등분석팀, 2008:86)한 바 있으며, 당시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과 와 철도시설공단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건설교통부 이

성권물류혁신본부장이 최초로 제안하였고 같이 모인자리에서 이같은 논의가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54 )  “ 지 역사 회  환 경갈 등  해 법은  없 나 ” .  < 경 남 신문 >. 200 8,11 ,19.
55 )  “ 건 교부 , 제 안 , 구 성 , 수용 , 시 작 ” .  < 새 전 북신 문 >. 2 007 ,1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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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기무사 서울병원
음식물자

원화
시화호

계룡산터

널

밀양송전

선로
최초의 

갈등 발생 

시기

2001년 2002년 1994년 2001년 1999년 2002년 2005년

협의체 

구성 시기
2003년 2005년 2008년 2004년 2003년 2006년 2009년

형성까지의 

소모 기간 
2년 3년 16년 3년 4년 4년 4년

압력의 

존재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7) 밀양 송전선로

밀양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최초의 대화는 한전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2005년도 상동면사무소에서 35명이 참여한 설명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일간

지 및 밀양 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이 개최한 사업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당시 지역주민들 은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

변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협의체의 동인은 최초의 대화 제안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한정할 때, 위와 같은 일방적인 대화의 시도는 형성동인

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후 2009. 12. 11 갈등조정위원회가 설립되

기 전까지 발생한 심각한 갈등 사례는 대화 협의체의 형성의 절차적 문제에 기반하

여 발생한 점도 없지 않았기 떄문이다. 따라서 밀양 송 전선로 갈등사례의 대화 형

성의 최초 동인은 2009년 국민권윅위원회의 ‘갈등 조정 권고‘로 봄이 타당하다. 

2009년 들어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하여 경과지 변경, 전자파 피해 및 철탑부지 ․  
선하지의 적정한 보상 요구 등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국민권윅위원회, 

2010:608)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56). 이때의 조정위원

회는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이사장 이선우, 소장 이강원)가 위원장을 맡아 주민 3명, 

한전 2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밀양시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참가하였다. 

본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권윅위원회의 활동 이전, 지역주민의 지

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모두가 수용하는 대화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

이다. 권위있는 제 3자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화 협의체가 형성되지 못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분석 결과의 토의 및 정책적 시사점

1. 문제정의

<표> 문제정의 사례 분석 결과

본연구의 분석틀인 문제 정의와 관련하여 최초의 발생시기는 각기 다르나, 

7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최소 3년, 최장 16년이 흘러서야 대

56 )  “ 밀 양 송전 탑  갈 등 해결  움 직 임 본격 화 ” .  경 남도 민 일보 . 2 009 ,1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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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탄강댐 기무사 서울병원
음식물자

원화
시화호

계룡산터

널

밀양송전

선로

최초요구자 대통령
과천시의

회

지역구  

국회의원
북구청장

건설교통

부

건설교통

부
지역주민

제안자 대통령
국회국방

위

국무총리

실
북구청장

건설교통

부

건설교통

부

국민권윅

위원회

수용자 지역주민 국방부
보건복지

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불교계 

및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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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사례에서 당사자 간 

대화 협의의 구조가 자생적으로 생겼다기 보다는 국회, 위원회 등의 영향력 있는 

제 3자의 압력이 존재 한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갈등해결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갈등이 악화되는 시점 이전

에 갈등주체간의 대화가 준비되었을 때, 갈등해결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갈등해결

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한 정부 주체들이 가

급적이면 조기에 대화 협의체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광구, 2008).

2. 협상을 위한 구조

<표> 협상을 위한 구조 사례 분석 결과

기본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 협상문제를 푸는 것이 바

른 일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이 정치

적 영향력이 강한 주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에 제안하여 그것이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이고 있었다.

갈등관리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합의형성에 기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떻

게 형성되는지는 매우 중요하고, 참여 의사와 의지 유무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하는 합의 형성이 갈등관리를 이끌어나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갈등관리 사례들을 살펴 본 결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갈등

을 풀기 위해 누군가 개입을 해야만 했다. 갈등대상자로서 지역의 주민이 협상을 

이끌어 낸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지만 중앙

정부 시행당사자는 대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사례

에서는 제 대통령, 국회, 중앙정부 등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제 3자가 개입하여 

대화를 제안하였고 결국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등은 대화의 수용 주체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대화를 제안하는 주체는 영향력 있는 주체여야만 하며, 대화협의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이해당사자가 대화요구를 수용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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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가능했다. 하향식 제안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대화체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

은 모든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듯 7가지 사례들은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근거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정

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갈등사례에서 대화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대

화 협의의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Ⅵ. 결론

그간의 많은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성공적인 갈등해소 관리전략의 마련

에 초점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해결을 위해 회의체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체 구성의 방법과 적용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갈

등해결에 사용되어온 회의체가 어떠한 원인으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

어진 바 없다. 정책의 현실적합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 이미 발생한 갈등사례에서 

최초의 대화 협의체의 형성동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해 먼저 수반되어야 할 배경 상황이 마련되어 

있다면 갈등을 해결을 위한 대화 협의체 형성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관리 사례에서 최초의 

대화 협의체 형성 동인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전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한탄강댐 건설사업, 기무사 과천이전 사업,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둘러싸고 전개된 갈등사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갈등당사자간의 회의체 구성 

시점, 회의체 형식의 적정성, 그리고 제3자의 조력여부 등을 통해 공공갈등으로 인

한 사회적 비용 저감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의 장인 회의체는 모두 

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된 이후에 구성되어 다양한 사회적 비용 및 불필요한 감정

의 소모가 이루어진 후에 개시되었다. 갈등이 심회되기 전에, 대화 협의체의 배경이 

미리 형성되었다면 조기에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둘째,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최초의 동인은 모두 정부가 제안하고 주민이 

수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사례의 대표성이 과연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물음에 답변할 수 없겠지만, 그간 많은 갈등관리의 연구대상이 된 이상의 

7개 사례에서는 모두 정부제안, 이해당사자 수용의 패턴을 보였다.

셋째,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갈등당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정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이

해관계자들의 분석 및 동향 파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갈등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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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예 산 제 도 의  거 버 넌 스 적  접 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

이동규 ( 동아대 ) · 하민지 ( 성균관대 박사수료 )

Ⅰ . 문제제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  특히 지방정부
의 재정위기가 이슈화되면서 이들의 재정난에 관해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  그
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 , 지방정부의 방만한 지방채 발행으로 
각종 사업의 무리한 확장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성남시
의 경우 201 0 년 7 월 지방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였고 ,  부산 남
구와 대전 동구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월급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2 010 년 7 월 14 일자 서울신문 ) . 그 외에도 , 135 곳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체수입으로
는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2 012 년 5 월 4 일자 중부
일보 ).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의 재정위기가 이슈화되자 ,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관리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2 011 년 8 월 지방자
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관리강화 ,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  예산낭비에 대
한 주민감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또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민선자치 이후 예산편성권을 쥔 단체장과 공무원 조직의 
그릇된 관행 역시 지적되고 있다 . 단체장들은 선심성 치적 사업으로 재선에만 몰두하
고 , 공무원 조직은 충성심 ( 승진 ) 으로 뒷받침한다 .  대의기관인 의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실정이다 .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난에 대해 단체장과 공무원 조직 ,  그리고 의회의 역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어 등장한 제도가 바로 ‘ 주민참여예산제도 ’ 라고 할 수 있다 .  주민참
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 지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자치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 박미옥 , 2 006 : 13 1).  그
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 의사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 201 1 년 10 월 25 일자 한겨레 ).  
또한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형식만 담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만든 
조례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2 012 년 5 월 4 일자 중부일보 ) . 이
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지역의 예산 우

선순위를 정하는 ,  예산편성에 대한 로컬거버넌스 , 참여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통적 정부운영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회문제 해



-  1 0 3  -

결 양식으로서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방자치단
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충분하
지 않은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도출해보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 우수 자치단체 사례로 꼽히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
예산제를 대상으로 탐색적 사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Ⅱ . 이론적 논의

1 . 지방재정과 거버넌스 ( gov er nanc e) 에 관한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경기침체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등과 같은 외적 요인
과 지방정부의 내부관리체계 등 다양한 내적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정성
호 · 정창훈 ,  2 011 : 6 ). 즉 , 지방정부들이 분권화에서 기인한 재정자율성에 기초하여 다
양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갖게 되었다 . 지방
자치단체 재정위기의 다양한 원인에는 정책결정과정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
율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선심성 지출 ,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형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
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지역통치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과 함께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 전통적 정부통치 방식이 아닌 새로
운 사회문제 해결 양식으로서 거버넌스 (G ov ern anc e) 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  
거버넌스는 세계화 ,  정보화 , 민주화로 집약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대 행정환경 

속에서 기존의 계층제적인 명령과 통제 그리고 규제를 통해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 기존의 정부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
의 역할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다 .  이러한 거 버넌스는 국가 차원 뿐 만 아니
라 지역단위의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 지역의 정치적 , 행정적 자율권이 강화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 정책조정과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가 발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승현 외 , 200 9: 500 ). 199 0 년대부터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F r om G over nmen t to G ov ern anc e), 지방정부에서 로컬거버넌스로 (F r om Loc al 
G over nmen t t o L ocal  G over nan ce) 라는 모토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 이는 전통적 
정부의 개념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
여 활성화 , 중복된 업무의 이양 , 서비스 요구에 대한 반응성 등을 함축하고 있다 ( 정성
호 · 정창훈 ,  2 011 : 10) .
이러한 거버넌스에 관해 R osenau (19 92) 는 ‘ 정부 ’ 를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활동

을 지칭하고 , ‘ 거버넌스 ’ 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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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 Kooi man(1 994 ) 은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의 변화로 , Meu leman( 200 6) 은 정부 ,  공공기관 , 사적부문 , 시민사회가 가담하
는 상호작용의 총체라고 하였으며 , 거버넌스를 기존의 정부가 독점하였던 권력의 행
사를 대치하는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 또한 
J ess op( 199 8) 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정책참여의 특성을 거버넌스의 개념으
로 보고 , P ier re( 199 9)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정책적인 의사결
정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공적인 성격을 지
닌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 간주하였다 . 박재욱 , 류재현 (20 00) 은 거버넌스는 단순한 시
민참여 개념보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 기업 , 시민집
단간의 ‘ 관계 ’ 에 근거하여 공사간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도
시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이은구 · 원구환 (2 003 ) 은 
행정개혁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경우에 거버넌스가 조직구조 , 행정
절차 , 관리기법 , 정책기조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 거버넌스는 ‘ 정부 ’ 라는 실체라기보다는 집단 활동을 조정

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 정부 주도의 통제 관리를 벗어나 다양한 참여자가 
공동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 때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사회가 복잡해지고 ,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 중앙정부 ,  지역사회기업 , 지역주민들의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
체들의 역할과 관계 관점에서 재정의될 수 있다 . 이는 거버넌스가 지방자치단체 수준
에서 적합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 즉 ,  로컬거버넌스 ( Loc al 
G over nan ce) 는 지역 수준에서 각 행위 주체의 역할과 문제해결방식이라고 볼 수 있
다 ( 홍성만 ,  200 4).  Sv ara( 199 9:3 09) 는 주요 지역관할경계에 의해 구별된 주민들이 집
단적인 공공문제를 인식하고 ,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 
또한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 강창현 , 200 2: 31 5),  중앙정부
의 권력이양을 전제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구현된 거버넌스 , 즉 경쟁과 협력에 기초한 
지방정부 운영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 김정렬 ․ 김시윤 , 20 03:  1 5).  
기존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거버넌스 성과에 관한 연구 ( 김인 ,  2 006 ; 

배응환 , 2 005 ) 와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김환철 ․ 김세훈 , 20 07;  조승현 ․ 강윤철 ․ 김경모 ,  2 007 ; 문태현 , 2 004 ; 김재훈 , 20 07) , 로
컬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진학 ․ 김성현 ․ 홍준현 , 2 006 ; 박기관 , 2 009 ) 등이 있다 . 
로컬거버넌스의 운영을 통한 긍정적인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 한편 
St oker (1 997 ) 는 로컬거버넌스를 지방정부의 권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의 통치와 
관리가 아닌 지방정부 , 지역기업 ,  지역시민사회 간 상호협력적이고 의존적인 환경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 개방성 ,  참여성 ,  상호협력성을 제시하
였다 ( 원구환 ,  2 003 ). 이종돈 ( 200 2) 은 로컬거버넌스의 특징을 개방성 ,  참여 , 지속적 상
호협력 세 가비로 제시하고 , 로컬거버넌스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간의 공동협력과 참
여 중시 , 상호신뢰 , 지속적 협력 , 의사결정 과정상의 개방과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신뢰 축적을 강조하였다 .  주재복 ( 201 0) 은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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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논의에서 거버넌스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요인으로 참여성 , 투명성 , 책임성을 
설정하여 분석한 바 있다 . 
그렇지만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제외한 기존 연구들은 도시 거버넌스 구조가 서비

스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 지방재정과 관련한 로컬거버넌스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
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수준의 예산과정에서의 
로컬거버넌스의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 지역 주민들과 지역자치단체 및 지역의회
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의의를 찾고 지방재정의 잠재적인 위기 가능성
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 지방자
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지역의 예산안 편성 , 지방의회 심의 · 의결을 의미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형화된 예산편성기법이라기보다는 예산결정을 포함한 예
산의 운영에 관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준으로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산결정 및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의 범위와 수준 ,  운영방식의 형태와 관계없이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거
치는 예산운영방식은 모두 참여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나중식 , 200 5: 461 ). 집행부
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의 분권화 (d ec ent ral iz ati on),  권한이양
(emp ower ment ), 공유화 ( shar in g)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
여하는 것을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 곽채기 , 20 11:  44) .  
즉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역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을 도모하고 ,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비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통제하는 예산감시운동과 같은 사후적 제도가 아닌 예산편
성과정에 투입하는 사전적 ,  적극적 주민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이세구 ,  2 005 : 10) .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지

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협력 모델 ,  즉 ‘ 좋은 지방거버넌스 (g ood loc al 
g over nan ce) ' 의 한 형태이다 ( 곽채기 , 2 011 : 4 4).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에 따
라 우선순위 변경 등 정책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참여거버넌스 (p art ic ip at ory  
g over nan ce) 라고도 할 수 있다 .  즉 , 김태수 (2 007 ) 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심화
된 직접민주주의 유형 , 참여적이고 협동적인 ( par t ic ip ator y -c ollab or ati ve)  거버넌스 , 
사회적 억지력 57 ) 의 정도가 높고 참여적 협동을 특징으로 하는 강화된 참여거버넌스
(E PG : Emp ower ed Par ti ci pat or y G ov ern anc e) 로 볼 수 있다 .  이는 실질적 참여
(p r act ic al or ien tat ion ), 상향적 참여 (b ot tom- up  p ar ti ci pat ion ), 숙의적 해결책 추
진 (d eli ber at iv e s olut ion  g ener at ion) 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이와 관련하여 K ooni ng s(2 004 ) 에 의하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가 주민참여

57 )  사회 적  억지 력 (cou nt er v ai l in g p ower ) 은 주도 적  권력 행 사자 의  권력 이 점을  상 쇄할  수  있는  메 커니 즘 , 
기 존 의 지역 화 된 적대 적  실 체 , 참 여적  협 동 을 좋은  정 치 와 정 책으 로  보 는 정치 적  지 도자 , 기존  적 대
적  조 직 으로 부 터의  점 진 적 이행  등 을  의 미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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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지역의 통치력 (g over nab il it y) 을 회복시키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에 따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199 0 년도의 
정책결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치적 합리성과 함
께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결정이었다는 점에서 ,  예산편성과정
의 주민참여가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정치적 효율성을 높였다 .  즉 , 주민참
여를 통하여 불평등한 참여와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의 문제해결에 치중한 결과 일
정부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B aioc ch i, 20 01;  안성민 , 20 05) . 따라서 참여예산제
도의 도입에 있어서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와 함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노력 등
이 도시의 통치력 회복과 지속적인 제도적 시행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
에 의한 제도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박미옥 (2 006 ), 안성민 (20 06)  등은 참여예산제
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정치적 합리성 , 경제적 합리성이 갖춰져야 이루어진다고 보았
다 . 정치적 합리성은 주민들의 참여 폭과 참여자들의 성격을 기반으로 하며 , 경제적 
합리성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점진적인 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통
해 추구될 수 있으며 ,  정치적 합리성은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불평등한 참
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해결을 통해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여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곽채기 , 

20 11) . 첫째 , 민주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바와 같이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
에게 있으며 , 예산상의 의사결정 및 예산운영을 민주화하는 것을 재정민주주의라고 
한다 ( 박미옥 ,  20 06:  13 7).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영역인 예
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  예산
편성 권한을 집행부와 지역주민들이 공유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정주권을 회복하고 실
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 
둘째 ,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의 확

보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 예산과정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 예
산정보 공개 , 예산낭비 감시 , 감독 및 시정요구 ,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감시 , 예산
회계 및 조세제도의 개혁요구 등을 통해 외부통제기능을 할 수 있다 . 셋째 , 비공식적 
의사결정이나 행정부와 행정관료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대 , 강화하여 대의민주제를 확립할 수 있다 ( 박미옥 , 
20 06:  13 8).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 그리고 이해관계집단 등의 지대추구 활동으로 
인한 전시성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개혁적이고 합리적
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넷째 , 예산편성
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역거버넌스가 구축됨에 따라 주민은 더 이상 정책과 공공서비
스의 수혜대상자로서만 영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실천하
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 ,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 이에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에 기반을 둔 지역 경영이 가능해진다 . 즉 ,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합리적인 운영은 예산편성 시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
할 수 있으며 ,  예산낭비를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한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 1 년 민주노동당 서울시 지부가 예산참여시민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캠페인을 벌이고 , 2 002 년 6.1 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시하면서부터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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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20 03 년 참여정부가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로드맵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하면
서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 이순향 · 김상헌 , 2 011 : 3 19) .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향에 의해 20 03 년 8 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
었다 . 그 이후 행정자치부가 ‘ 2 0 0 4 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 을 통해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 의 도입을 권장하였고 , 20 05 년 6 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
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 곽채기 ,  200 7: 17 6).  200 6 년 8 월 행정자치부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 제 3 9 조 ) 와 공법 시행령 ( 제 4 6 조 ) 에 법
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  동 법령에서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참여범위와 운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사항을 조례로 정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임성일 , 2 011 : 1 5).  현재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주
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조례 모델안은 세 유형이며 ,  지방자치단체는 제시된 모델 안을 
토대로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 임성일 , 2 011 : 
15 ). 5 8 )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가 관련 조례의 제정을 마쳤다 ( 임성일 , 2 011 : 1 6).  운영조례 제정은 포함된 내용에 
따라 운영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따른 경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
를 중심으로 규정한 경우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 민관 ) 협의회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 예산학교 등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로 나눌 수 있다 .  운영조례 표준안은 최소한의 필수사항을 제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가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지역에 대한 도입제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명목적인 조례를 형식적으로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민관협의절
차에 관한 규정이나 예산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예산 연구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운영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Ⅲ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을 거버넌스적 접근을 위해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사례연구 방법 5 9) 은 경계를 가진 하나의 현

58 )  행 정안 전 부의  주 민 참여 예 산 운영 조 례 표준 안  세  가 지 모델 안
·  모 델 안 1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 의  정 의 ), 제 3 조 ( 법 령준 수 의무 ), 제 4 조 ( 시 장의  책 무 ), 제 5 조 ( 주 민 의 권
리 ), 제 6 조 ( 운 영 계획  수 립 및  공고 ), 제 7 조 ( 의견 수 렴 절 차  등 ), 제 8 조 ( 의견  제 출 ), 제 9 조 ( 결 과 공 개 ), 제
10 조 ( 위 원 회 운영  등 ), 제 11 조 ( 시 행 규칙 ) 
·  모 델 안 2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 의  정 의 ), 제 3 조 ( 법 령준 수 의무 ), 제 4 조 ( 군 수의  책 무 ), 제 5 조 ( 주 민 의 권
리 ), 제 6 조 ( 운 영 계획  수 립 및  공고 ), 제 7 조 ( 의견 수 렴 절 차  등 ), 제 8 조 ( 의견  제 출 ), 제 9 조 ( 결 과 공 개 ), 제
10 조 ( 주 민 참여 예 산위 원 회 ), 제 11 조 ( 위 원 회의  기 능 ), 제 12 조 ( 위 원 회 구 성 ), 제 1 3 조 ( 위원 회 의 운 영 ), 제 1 4
조 ( 연구 회  운 영 등 ), 제 1 5 조 ( 시행 규 칙 )
·  모델 안  3: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 어의  정의 ), 제 3 조 ( 법 령준 수 의무 ), 제 4 조 ( 구 청 장의  책 무 ), 제 5 조 ( 주 민의  
권리 ), 제 6 조 ( 운영 계 획 수 립 공 고  및 적 용 범위 ), 제 7 조 ( 의 견 수렴  절 차 등 ), 제 8 조 ( 의견  제출 ), 제 9 조 ( 결
과 공 개 ), 제 1 0 조 ( 위원 회  구 성 ), 제 11 조 ( 위 원 의 위 촉 및 임 기 ), 제 12 조 ( 위 원장  및 간사 의  직 무 ), 제 13 조
( 기능 ), 제 14 조 ( 운 영 원칙 ), 제 15 조 ( 분 과 위원 회 ), 제 16 조 ( 회 의  및  의 결 ), 제 1 7 조 ( 회의 록  공 개 의 원칙 ), 제
18 조 ( 해 촉 ), 제 1 9 조 ( 의견 청 취 ), 제 20 조 ( 관 계기 관  등 의 협 조요 청 ), 제 21 조 ( 주 민참 여  등  홍 보 ), 제 22 조 ( 위
원에  대 한  교 육 ), 제 2 3 조 ( 재정  및  실 무 지원 ), 제 24 조 ( 시 행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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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맥락 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탐색된 이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며 , 
사례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탐색하고 수집하여 사례에 접근한다 ( Cr eswel l, 2 011 : 
11 1).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거버넌스적 접근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거버넌스적 요소 , 즉 , 로컬거버넌스 , 참여거버넌스로서의 특성을 파악
하고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제도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컬거버넌스의 특성으로 개방성 , 참여성 ,  상호협력성

(S tok er,  19 97) , 개방성 , 참여 , 지속적 상호협력 ( 이종돈 , 20 02) , 참여성 ,  투명성 , 책임
성 ( 주재복 ,  2 010 ) 을 토대로 할 수 있다 . 이러한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에서는 정책과정의 참여 , 정부의 참여보장 , 정보의 공개 , 신뢰와 대화 , 네
트워크 , 상호협력 등을 제시한다 ( 나중식 , 2 004 ; 곽채기 ,  20 05;  최병대 , 200 3; 김정렬 ․
김시윤 , 20 03;  염일열 ․ 설성현 , 200 3; 박희봉 , 20 02;  김도희 ․ 정준금 , 200 6).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특성에 관해서는 박미옥 (20 06) , 안성민 ( 200 6) 의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정치적 합리성 , 경제
적 합리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기준들을 분석하는 요소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분석한 연구들 즉 , 이창훈 (2 010 ) 의 법제도 , 운영 , 참여조직 , 참여범위 및 권한 , 
유희숙 · 김예승 ( 201 2) 의 제도 구축 , 제도 운영 ,  제도 참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 이
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분석을 위한 주요 요소 혹은 성공요인 등은 연구자에 따라 
분석대상 및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므로 유사 변수들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거버넌스적 접근을 위해 첫째 , 행위자들의 민주적 참여 수준과 내용을 파악
하는 참여 요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
법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사항 외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제도시행을 의
무화하는 사항과 주민참여방법 ,  수렴된 의견의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
을 뿐 주민참여제도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참여수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
다 ( 곽채기 ,  20 04:  48) . 따라서 참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도의 운영 또는 제도의 
문화적 토양에 따라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참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 나중식 ,  200 4: 
47 2).  즉 , 제도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  참여의 보편화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해당 지역사회의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제도를 운
영하는 거버넌스 내 행위자들의 역량과 참여가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

59 )  사 례 연구 법 의 장 점은  다음 과  같 다 . 첫 째 , 현 실 에서  일어 나 는 현 상이 나  조 사  대 상 의 특 정 성 질을  구
체 적 이고  상세 하 게 기 술 하고  연구 할  수 있 다는  점 이다 (Y i n, 20 05: 2 7; 이영 철 , 200 6: 72). 둘 째 , 대 상
의  특성 을  포 괄 적으 로  분 석 하여  전 면적 인  인 과 관계 를  파 악 할 수  있다 (Y i n, 20 05: 39 ; 이 영 철 , 2 006 : 
7 2). Y i n (200 5) 은  서 베이 나  실 험의  방법 으 로는  너 무 나 복잡 한  현 실 세 계를  사 례 연구 에 서는  인 과 관계
로  설 명 가능 하 다고  보 았 다 . 셋째 , 상대 적 으로  적 은  수 의 대상 을  시 간  변 화에  따 라  분 석함 에  따 라  현
상 을  동태 적 으로  파 악 할 수 있으 며 , 집합 적  행 동의  실 체 를 문화 적  배경  하 에 서 연구 할  때  유용 하 다
( 이 영 철 , 20 06: 7 2). Y in (20 05) 은  서 베이 의  경 우 에는  현 상과  정황 을  모두  다룰  수 는 있 으나  정 황을  
조 사 하는  데 에는  제 한 적인  반 면 , 사례 연 구는  실 생활 에 서 일어 나 는 현 상 에 대하 여  정황 적  조 건을  함 께 
고 려 하여  다룰  수  있다 고  지적 하 였다 . 이와  같 이 사 례 연구 는  현실 에 서 일 어나 는  사건 을  대상 으 로 하
여  다 양 한 자료 원 으로 부 터 증거 를  수 집하 고  현 상을  기 술 하고  설 명 하는  하 나 의 연구 전 략이 라 고 볼 수 
있 을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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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둘째 ,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는 정보 
요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 셋째 , 주민참여예산제의 각 행위자들 ,  주민 ,  구청 , 의회의 관
계 즉 ,  이들 간 상호작용과 파트너십 구축의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는 협력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거버넌스는 계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나 
기업들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한다 .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60 )  내용적 범위는 앞서 선정한 분석요인을 중심으로 어
떤 맥락에서 제도가 추진되었고 운영되고 있는지 ,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  제도 구축 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기에 조례 제정 유무 및 내용 분석을 통해 확
인하고자 한다 . 제도 운영 면에서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의견수렴 및 협의 활동과 실
제 운영과정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최근 3 년간 2 010 년부터 
20 12 년까지 기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현황 및 제도적 
현황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분석자료는 언론에서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 보도 ,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 , 관련 논문과 연구보고
서 , 그리고 대덕구청의 정보공개 내용 등을 토대로 수집하였다 . 

Ⅳ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 분석

1 . 사례 개요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20 04 년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부족한 사회자산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여부
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다 .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0 05 년 8 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리고 20 05 년 
12 월에 전국에서 4 번째 , 중부권에서는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직
접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자체노력을 통해 구축하였다 .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시행에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과 정부정책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전담조직 체계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제
도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에는 단체장인 구청장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박희용 , 20 08:  3 3).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는 다음의 < 그림 1 >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으며 , 

인적 구성은 각 동별로 10 명 이내로 이루어지는 1 20 명의 지역참여단과 공개 모집된 
구민 6 4 명 , 지역대표단에서 각 2 명씩 추천하는 지역대표 24 명 ,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60 )  대전 광 역시  대덕 구  주민 참 여예 산 제는  중부 권  최초 로  2 005 년부 터  주민 참 여예 산 제도 를  도 입 , 운영 하 였
고 , 대통 령 직속  지방 해 정체 제 개편 추 진위 원 회가  현장  의 견수 렴 을 위 해 직 접 방 문하 여  질의  토론 시 간을  
가 진  우수  지 방 자치  사 례 로 선정 되 었으 며 , 30 여 개  지 방자 치 단체 에 서 벤치 마 킹하 고 , 대 전 M B C 방 송 국
에 서  방영 하 는 시사 플 러스  프 로그 램 에서  전 국  우수 사 례로  선 정 하여  방 영하 는  등  주민 참 여예 산 제 모범
도 시 로서  구 의  위 상을  드 높 이고  있 는  곳 으로  평 가  받 고 있다 는  점 에서  분 석 대상 으 로 선정 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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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천하는 12 명으로 구성되어 약 100 명 규모의 구민위원회로 이루어진다 . 지역참
여단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  지역회의 개최를 통해 구에서 최초로 작성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구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 구민위원회는 4 개 분과로 나누어져 구에서 최초로 작성되는 예산편성안에 대하
여 사업의 첨삭과 예산의 증감 등을 토의하고 , 분과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그리고 분과회와 토론회 과정을 거친 예산안
은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행정절차를 거쳐 각 분과의 위원장과 집행부 실무팀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협의회 회의를 거친 후 최종결정하며 , 편성된 예산안을 법정기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행안부에서 

제시한 운영표준안 중 모델안 3 에 해당하며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위
원회 , 분과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 민관 ) 협의회 ,  예산학교 ,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규정하
고 있다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단순한 조례 제정을 한 경우 , 참여예산위원
회를 운영하는 경우 , 예산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로 시행 수준이 구분할 수 있는데 , 
대덕구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고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협의를 운영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이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들 중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구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강제성 여부에 따라 그 운영의 
적극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  대덕구의 경우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강제성을 두
고 있으며 , 또한 그 외의 회의들에 대해서도 연구회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에 관해 강
제적 규정을 하고 있다 .  그 밖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전용홈페
이지 구축과 사이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  구민위원 참가실비 ( 수당 ) 지급 근거 마련 , 
분과위원회 확대 , 추진조직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제도의 효
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박희용 ,  2 008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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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흐름도

자 료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주 민 참 여 예 산 학 교  교 재  ( 2 0 1 2 년 )  

2 . 참여 요인 :  행위자들의 민주적 참여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분석하기 위해 성공적인 거버넌스 요소로서 참여요
인을 꼽을 수 있으며 , 이는 참여예산제의 주체로서 각 행위자들의 민주적 참여 , 즉 
참여의 범위 등 6 1 )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우선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위자 참여 범위에 관해 제도 구축에 있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대덕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통해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구
성에 관해 제 7 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10 0 인 이내로 하고 ,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에 의한 대
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혹은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1 )  D a hl (19 56) 은  참 여의  폭 은  참여 의  기 회를  가 질 수 있 는  공 동체 의  수를  의 미 하고 , 참 여의  깊 이 는 시
민 들 에게  주 어 지는  참 여 의 기회  및  유 형 을 제시 한  바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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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성별 연 령

합 계여 자
(% )

남자
(% )

31- 40 세
(%)

41 -50 세
(% )

51 -60 세
(%)

61 세이 상
(% )

대 화동 6(75 ) 2 (25) 1 (13) 3(38 ) 3(38 ) 1 (13) 8

덕 암동 4(57 ) 3 (43) 0 1(14 ) 3(43 ) 3 (43) 7

목 상동 2(40 ) 3 (60) 0 2(40 ) 2(40 ) 1 (20) 5

법 1 동 7(1 00) 0(0 ) 0 2(29 ) 4(57 ) 1 (14) 7

법 2 동 7(70 ) 3 (30) 1 (10) 3(30 ) 6(60 ) 0 10

비 래동 6(55 ) 5 (45) 1(9 ) 2(18 ) 4(36 ) 4 (36) 11

석 봉동 5(1 00) 0(0 ) 0 1(20 ) 2(40 ) 2 (40) 5

송 촌동 7(78 ) 2 (22) 0 2(22 ) 4(44 ) 3 (33) 9

구 분 방 법 인 원 ( 명 )

계 1 0 0

일 반 시 민 공 개 모 집 6 5 ( 총 인 원  1 / 2 이 상 )

지 역 대 표 지 역 참 여 단 6 2)  중  추 천 2 4 ( 동 별 2 명 )

직 능 / 시 민 단 체  등 단 체 추 천 1 1

< 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구성방법

자 료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홈 페 이 지

대덕구의 경우 구민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 2 년의 임기동안 예산학교 ,  구민위원회 , 
분과위원회 6 3)  등 예산편성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 구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할 수 있게 된다 .  20 12 년 구민위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  지역별로 
최소 5 명에서 최대 1 1 명까지 대덕구의 12 개 동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  성별로 살펴
보면 , 여성위원이 6 0 명 (6 0%),  남성위원이 40 명 ( 40%) 이었으며 , 연령별로는 50 대가 44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  다음으로 60 대 이상 28 명 ,  그리고 40 대가 25
명으로 구성 비율을 차지하였다 .  또한 구청에서는 구민위원 선정 시 연령과 성별 , 그
리고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지역 안배
와 성별 ,  그리고 연령을 고려한 대표성을 띈 구민위원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구민위원회 참석률이 다소 높지 않은데 ,  이를 제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  

< 표 2 > 201 2 년 대덕구 구민위원의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현황

62 )  지 역참 여 단은  지 역 주민 의  여 론을  수 렴 , 지 역회 의  개 최를  통 하 여 구에 서  최 초 작성 되 는 예산 편 성안 의  
기 초  자료 의  제공 과  구민 참 여단 의  활동 을  지원 하 는 역 할 을 수 행 하고 , 구 민위 원 회는  4 개  분 과로  나 뉘
어  지 역 회의  및  부 서 에서  제출 한  자 체 투자 사 업에  대 해 서 사 업의  필 요 성 , 시급 성  등 을 면 밀히  검 토 , 
토 론 을 통하 여  사 업의  우 선 순위 를  결 정하 는  기 능을  가 진 다 .

구 분 해 당 부서 구성 인 원 ( 명 ) 
계 100

행 정 지원 분 과위 원 회
경 영 기획 팀 , 총무 팀 , 자치 행 정팀 ( 동 ), 홍보 문 화팀 , 세 무
팀 , 민 원 지적 팀 , 평 생학 습 원 , 의회 사 무과  

25

사 회 산업 분 과위 원 회 경 제 팀 , 복 지지 원 팀 , 주 민 복지 팀 , 환경 관 리팀 , 청 소위 생
팀 , 보 건 소

25

도 시 교통 분 과위 원 회 도 시 관리 팀 , 공 원녹 지 팀 , 건축 팀 , 교 통팀 25
건 설 재난 분 과위 원 회 건 설 팀 , 생활 안 전팀 25

63 )  < 표 > 대전 광 역시  대 덕 구 분과 위 원회  구 성 현황  

자 료 : 대전 광 역시  대 덕 구청  홈 페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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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 진 동 3(33 ) 6 (67) 0 2(22 ) 2(22 ) 5 (56) 9

오 정동 8(73 ) 3 (27) 0 3(27 ) 5(45 ) 3 (27) 11

중 리동 1(11 ) 8 (89) 0 3(33 ) 4(44 ) 2 (22) 9

회 덕동 4(44 ) 5 (56) 0 1(11 ) 5(56 ) 3 (33) 9

합 계 6 0 40 3 2 5 4 4 28 10 0

자 료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대 덕 살 림 방

단 계 회 의 ( 구 성 원 ) 활 동

준 비 단 계

연 구 회 ·  운 영 방 법 ,  정 책 수 립 , 연 구 개 발  등 의  활 동
지 역 참 여 단 모 집 -
구 민 위 원 모 집 -
보 고 회 -

예 산 학 교
( 지 역 위 원 , 구 민 위 원 )

·  결 산  및  재 정 전 망

·  주 민 참 여 예 산  반 영 사 업  보 고
·  예 산 참 여  방 법 ,  구 민 위 원 의  역 할 ,  예 산 지 식  학 습

의 견 수 렴  및
심 의 조 정 단 계

지 역 회 의
( 지 역 위 원 )

·  지 역  내  중 점 투 자 사 업  주 민 의 견  수 렴  및  검 토
·  건 의 사 항 에  대 한  우 선 순 위  결 정  구 에  제 출

구 민 위 원 회
( 구 민 위 원 )

·  사 업 별  추 진 부 서  의 견  청 취  및  검 토
·  타 당 성  심 의  및  분 과 별  사 업  우 선 순 위  결 정

분 과 위 원 회 ·  주 민 들 을  대 상 으 로  예 산  홍 보 활 동

< 표 3 > 대덕구 구민위원 회의 참석률

( 단 위 :  % )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구 민 위 원 회  총 회 6 6 6 7
구 민 위 원 회  분 과 위 원 회 6 2 6 3

예 산 협 의 회 8 1 0
자 료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내 부 자 료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기능에 관해 제 13 조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활
동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 집약활동 ,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
정 및 제출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을 명문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운영을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 2 3 조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 기타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 2 4 조에서 위
원장은 매년 대덕구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상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행위자들의 참여는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단계 , 심의조정단계 , 의결단계 , 평가 및 환류단계에서의 활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상향식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표 4>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단계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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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과 위 원 )

·  예 산 에  대 한  주 민 의 견  수 렴  및  집 햑

·  중 점 투 자 사 업 에  대 한  우 선 순 위  결 정
·  보 고 회  및  토 론 회  개 최  등 에  관 한  활 동

구 의 원 과  간 담 회
( 구 의 원 )

·  구 의 원 과  위 원 들 간 의  소 통

의 결 단 계
예 산 협 의 회
( 협 의 회  의 원 )

·  심 의 · 조 정 된  예 산 안  의 결

평 가 환 류 단 계 연 구 회 ·  연 구 회 를  통 한  환 류

3 . 정보 요인 :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 요인은 정보공
유와 의사소통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우선 제도 구축에 있어서 정보공유 측면을 
살펴보면 , 대덕구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해 회의 공개에 관해 제 1 5 조 ( 회의록 공개
의 원칙 ) 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 심의안
건 , 출석위원 성명 , 발언내용 ,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강제적 규정을 둠으로써 대덕구는 회의공
개에 대한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의사소통의 경우 의견수렴과 환류단계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 대덕구

는 토론회 , 공청회 ,  설명회 , 교육 등에 관해 제 17 조에서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참여 전에 실시한다고 강제적 규정을 두고 있고 , 
제 18 조에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
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 29 조에서 연구회 6 4 ) 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 정책
수립 ,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 관련분야 종사자 , 시민단체 관계자 , 
위원회 대표 등 9 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덕구는 주민들의 참여예산제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세부운영계획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  ‘ 대덕살림방 ’ 이라는 웹페이지를 통해 대덕구의 재정정보와 결산정
보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보 및 분과위원회 토론방 ,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
한 정보 , 구 예산 낭비신고센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그 외의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특히 , 주민들이 알기 쉽게 구 예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이버 강좌를 게시하고 , 다양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 . 
그리고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편성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방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
였다 .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64 )  대 덕구  주 민 참여 예 산제  운 영 조례 는  연 구회 에  관 해 규정 하 고 있는  내 용 은 다음 과  같 다 . 제 3 0 조  ( 기 능 ) 
1 . 주 민참 여 예산 제  운 영조 례 연구 , 개 정 , 2. 주민 참 여예 산 제의  역 기 능 해소 방 안 강구 , 3 . 의 회와 의  원
활 한  협 조방 안  강 구 , 4. 주민 참 여 예산 제 도 도입 에  따 른 효 율적 인  운 영 방안  연 구 , 5 . 기 타 연구 회 의 
목 적 달성 을  위 해 필요 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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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 따라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의사전달유형의 측면에서 양방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4 . 협력 요인 :  민관 파트너십 구축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협력 요인은 민관이 상호협력 및 견제하
는 파트너십의 구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이는 정부와 의회 , 시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바 , 우선 제도 구축에 있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과 구 의회가 함께 상호작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
하는 과정을 거친다 .  201 2 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살펴보
면 , 다음의 < 그림 2 >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 지역참여단과 예산참여구민위원
회가 모집 또는 정비되어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 중점투자사업에 대
한 우선순위 결정을 한 이후에 제출하게 된다 .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과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 본예산 편성 
이전에 동별 지역회의가 개최되어 지역 내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고 , 건의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구에 제출 , 동 지역회의에서 구청의 
기획감사팀으로 지역회의 결정서를 제출 , 구민위원회는 각 부서 사업예산안을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심의한다 .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참여단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와 실과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 이 때 2 차 분과위원회 때의 건
의사항 및 우선순위 논의를 위한 현장방문이 실시된다 ( 하승수 ․ 이호 ․ 김현 , 200 9: 194 ).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 본부장 , 기획감사팀장 , 구민위원회 위원장 , 
그리고 분과장들이 참석하여 분과위원회를 거쳐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차년도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게 된다 . 차년도 본 예산안의 의결전에 당해연도 
지역참여단 건의사항 반영결과와 분과별 활동 , 차년도 본 예산안 편성결과의 보고를 
위해 제 2 차 보고회가 개최되며 , 이후 본예산 확정에 대한 내용이 다음해 1 월에 동 순
방 시 제 3 차 보고회가 개최되면서 전체 과정이 마무리 된다 ( 하승수 ․ 이호 ․ 김현 , 2 009 : 
19 4).  이러한 예산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절차적 과정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그림 2> 20 12 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계획

4 월

➡

7 월

➡

8 월

➡

§ 지 역 참 여 단 모 집

( 정 비 )
§ 예 산 참 여 구 민 위 원

회 모 집 ( 정 비 )

§ 예 산 학 교  운 영
§ 보 고 회  개 최

§ 분 과 장  간 단 회

§ 지 역 회 의  운 영

9 월
➡

1 0 월
➡

1 1 월

§ 분 과 장  간 담 회
§ 구 민 위 원 회  개 최
§ 분 과 위 원 회  운 영

§ 예 산 협 의 회  운 영
§ 분 과 장  간 담 회

자 료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홈 페 이 지  참 고

그렇다면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절차적 과정을 지킨 결과를 민관파트너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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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민 건 의 반 영 현 황 비 고

( B/ A )건 수 (A ) 예 산 건 수 ( B) 예 산
2 0 1 0 년 도 1 4 6 7 ,9 2 2 1 2 0 4 , 5 1 5 8 2 . 2 0 %
2 0 1 1 년 도 1 0 8 8 ,2 7 3 8 0 2 , 9 8 4 7 4 . 1 0 %
2 0 1 2 년 도 1 2 2 1 4 ,7 4 3 9 2 8 , 3 7 1 7 5 . 4 0 %

자 료 :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홈 페 이 지  

축에 관한 평가로서 주민제안사업의 반영과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 
우선 주민제안사업의 반영결과 즉 ,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한 것을 꼽을 수 있다 . 대덕구가 
최근 3 년 즉 , 2 010 년부터 2 012 년까지 예산안 편성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민위원회 , 지역회의 , 공청회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
견과 그 반영실적은 < 표 6> 과 같다 . 주민건의 반영률은 증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7 0%
대 이상은 꾸준히 상회하고 있어 주민건의 반영률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주민건의 반
영결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표 5> 대덕구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 단 위 :  백 만 원 ,  건 )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반영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201 0 년도 주민참여 지역
회의에서 건의되어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업은 총 4 4 건이었다 . 6 5 )  주요 사업 내
용으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장치 구입 , 환경개선 사업 , 도로 정비 
등이다 . 총 44 건의 사업 가운데 2 011 년도 예산 편성 결과 17 건의 사업이 편성되었
다 . 20 11 년도 주민참여 지역회의에서 건의되어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업은 총 
29 건이었다 . 6 6)  주요 건의 사업 내용으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장치 

65 )  2 010 년도  주 민 참여  지역 회 의 건의 사 업에 는  오 정 동주 민 센터  회 의 실 탁 자 및 의 자 구입 , 오정 동 주민 센
터  회 의실  방 송음 향 설비  교 체 , 방 범 용 C CT V  설치 , 천 변고 속 화도 로  주변  배 수로  정 비 , 유 개 승강 장  설
치 , 불 법  주 ․ 정 차  방 지 규제 봉  설 치 , 장동  3 47- 4 부 근  복 개도 로  개 설 , 회덕 동  주 민문 화  환 경 개선  사
업 , 와동  농수 로  U 형 관 설 치 사 업 , 와 동 농 로포 장  및  다리  확장  사업 , 회덕 의  옛 자 취 복 원 사 업 , 비
래 동  문 화 체육 시 설 건 립 , 비래 동  문화 체 육시 설  건 립 , 비래 동  주민 센 터 회 의 실 바 닥재  교 체 , 비 래 동 쓰
레 기  불 법투 기  감 시  카 메 라 설 치 , 방범 용  C CT V  설 치 , 송 촌 동 관내  도로  포장  공사 , 송 촌 동주 민 센터  
청 사  외벽  및  내벽  도 색 , 송 촌 시장  주 변 노 인 정 설 치 , 중리 동 주민 센 터 2 층 회 의 실 리 모 델링 , 중 리동  
주 민 바리 기  주민 센 터 조 성 , 안산 공 원 정 비 , 도로 경 계석  교 체 , 국 세 청 옆  도 로 재 포 장 , 법 2 동  정 문 재 4
길  보 도블 럭  교체 사 업 , 법 2 동 주 민센 터  내 부조 명  기구  교 체공 사 , 법 2 동주 민 센터  지 하 주차 장  환경 개 선 
사 업 , 신 탄진 동 청사  장 애 인진 입 로 확장 공 사 , 신 탄진  8 길 도로  포 장 , 신 탄 진동  주 거 밀집 지 역 악취 방 지
용  배 수 커버  설 치 , 신 탄진 동  16 0-4 앞 유개 버 스 승강 장  설 치 , 용호 동  22 1-1  농 로 포장 , 석 봉 동 문화
센 터  및  대 신경 로 당 화 장 실 보 수 공사 , 석봉 시 장 7 길 도 로  덧씌 우 기 , 석 봉동  망 골 1 0 길  도로  노면  정
비 공 사 , 등 산 로 정 비 사업 , 덕 암동  현 수막  지 정게 시 대 설 치 사업 , 덕 암 1 동 경 로 당 환 경 개선  사 업 , 웅 벽
설 치  및  맨 홀  우 수 받이  설치 공 사 , 목상 동 주민 자 치 프 로그 램  운 영 실 리 모델 링 , 목 상동  상록 수  아 파 트 
앞  인 도정 비 , 목상 동  217 -7 번 지 선 도로  개 설 , 대 덕 문화 체 육센 터  주차 장  추 가 확 보  사업 , 총  44 개의  
사 업 이 건의 되 었다 ( 대 덕구  2 011 년도  예 산 학교  교 재  참 고 ).

66 )  20 11 년 도  주 민 참여  지 역 회의  건 의 사업 에 는 비래 골  체 육 시설  추 가 설치 , 법 2 동  범 바 위공 원  내  체 육 시
설  설 치 , 덕 암 1 동 경로 당  환 경 개선 사 업 , 효성 공 원내  공 원 등 설치 , 중리 초 교 훼손 된  그 림 제거  및 벽화
작 업 , 석봉 동  417 -72 번지 선  하수 도  정 비 , 비 래 사 진 입 로 포 장 공사 , 석 봉 시장  7 길  도 로 덧 씌 우기  공
사 , 주 거 밀집 지 역 악취 방 지용  배 수 커버  설 치  공 사 , 덕암 동  2- 3 번 지선  하 수 구 정비 , 아 름 다운 거 리 경
계 석  및  보 도정 비 공사 , 비 래 동 55 8-1 번지  일 원 도로  재 포 장 공사 , 농수 산 물시 장 뒤 배수 로  공 사 , 장동  
2 78 번 길  도 로확 장 공사 , 송촌 동  29 0-4 번지 앞  배 수 구 설치 , 대화 동  체 력단 련 실 샤 워장  설 치 , 대 화 동주
민 센 터 회의 실  환 경개 선 공사 , 삼 정 동 마을 앰 프 교체 , 등 마 루공 원 내 우레 탄  및  조 합놀 이 대 설치 , 덕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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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 공원조성 및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  환경개선 사업 ,  도로 정비 등이다 . 총 29
건의 건의 사업 가운데 201 2 년도 예산 편성 결과 25 건의 사업이 편성되었다 67 ) .  
다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

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구민참여위원은 자기 동네 개발 , 보수 , 증축 등 하드웨어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 
민원창구 역할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많았다고 제시한 바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 2).  이처럼 대덕구에서는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예산반영과정에서 주민들과 구청 공무원들의 파트너십으로 발전된다 . 기본조
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주민자치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민참
여예산제도 , 주민감사제도 , 주민참여민원 품질평가제도 , 주민참여포인트제도 등 다양
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의 3 차례 개정
을 가지는 등 꾸준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 제도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제도 조기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과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
안 연구 ’  등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평가서를 받아 의견을 수
렴하는 등 평가환류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정순 , 20 11:  9 4).  

Ⅴ .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거버넌스적 차원에
서 도출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추진 배경 ,  진행과정 ,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성과에 대한 참여 , 정보 , 협력 요인을 중
심으로 탐색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 분석결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로 추진되었고 ,  지역 주민들의 참여 , 그리고 구
청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실제 운영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 첫
째 , 참여 요인에서는 구청은 구민들의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안배를 고려하여 구민위
원을 선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또한 타 지자체의 참여예산제 운영과 비교
하여 민관협의형으로 운영하면서 예산편성과정 단계별로 의견수렴 및 심의조정단계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회 등 준비단계와 평가환류단계까지 주민참여활동이 활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둘째 , 정보 요인을 살펴보면 , 주민과 집행기관 간
의 양방향적인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었다 . 
셋째 , 협력 요인에서는 각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시기별로 주민들을 위
한 예산학교가 운영되어 주민들의 예산에 관한 이해를 돕기도 하고 ,  4 개의 분과위원
회별 토론과 보고회가 개최되어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공 원 내 정자 설 치 , 무 지개 공 원 어린 이 놀이 터  정 비 , 중 리동  미래 공 원 놀이 터  정 비 , 상 서동  산 7 -13 번지  
일 원  등산 로 공원  조 성 , 노 촌 공원 내  지 압시 설  설치 , 법 동 바 우 배기 공 원내  지 압 시설  설 치 등  총  29 건이  
건 의 되어  2 5 건 의 사업 이  예 산으 로  편 성되 었 다 ( 대 덕 살림 방  홈 페이 지  참 고 ).

67 )  2 012 년도  주 민 참여  지역 회 의 건의 사 업이  201 3 년 도 예산 에  편 성 된 결과 에  관 해 서는  2 013 년 7 월 에  
발 간 되는  대 덕 구 주민 참 여예 산 학교  교 재 를 통해  파 악 할 예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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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 그리고 주민들과 구청 , 구 의회 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지역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에서는 제도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그 제도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도하
면서 지역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 특히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왜냐하면 제도의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과 집행만이 아니라 , 
참여에 대한 가치 공유와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둘째 ,  정보의 개방 , 즉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면에서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

의 공개와 더불어 정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
들의 다양한 의견이 지역행정에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정보 공개를 토
대로 행위자들 간의 협력 노력과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간다
면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 주민 , 의회와 정부의 협
력 면에서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도가 실제로 작동
하는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
의 공유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 동시에 주민들은 예산 낭비적인 사업 결정이
나 집행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 다만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원
활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충분한 재
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재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 구축 이상의 성
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원인의 근본은 정부와 의회가 갖는 고유의 ‘ 예산심의권 및 편
성권 ’  침해라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인 ‘ 예산심의권 ’ 과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 선정사업 결정 ’ 과의 관계는 충돌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정책의 질 향상이라는 긍극적 목표를 바라보고 
단체장을 비롯한 정부와 의회의 행위자들이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예산결정을 포함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요컨대 ,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참여이며 ,  그 밖의 요소는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들이다 . 따라서 정부와 의회의 의지만큼이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우선 현재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

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제 운영을 거버넌스의 접근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는 점
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 이
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야 한다 .  대덕구의 사례 역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들
이 존재하지만 ,  비교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에 가이
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편 ,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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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탐색적 사례연구이므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정립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인과관계를 정
립하는 실증적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언
론 보도 ,  각종 논문과 보고서 등 2 차 자료를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  따라
서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 , 그리고 구 의회 의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분석하거나 더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측면을 갖고 있다 .  또한 추후 기간
에 따른 분석자료 추가 및 분석기준에 관한 논의와 분석결과에 관한 논의 추가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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